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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관료제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정부 시스템이 공공정책을 수행

하는데 있어서 공공재와 서비스를 정책대상인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

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정책집행기관은 공공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현장 단위로 갈수록 세분되고 좁은 관할 개념에 갇히게 되

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계층제에 대한 대안적 국정운영양식으로 거버넌스

적인 접근이 서구에서 30여년 전부터 모색되어 오고 있다.

복잡한 현대 사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공공질서를 지켜

야 하는 경찰도 현재의 전형적 계층적 관료제 구조로는 실질적이고 다양

한 치안서비스를 창출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따라서,치안서비스를

관리하는 데에도 네트워크 거버넌스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

는 판단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첫째,경찰서

비스의 전달 체계 전환을 위한 경찰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고,둘째,이러한 모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

소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며,셋째,실제 경찰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네트워크 형태상의 특징을 분석하고,넷째,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인 ‘협

약행정’(GovernanceonAgreement:GOA)의 두 가지 사례 분석을 통해

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하여 문헌분석,구성요소간 상대적 중요도 측정기법

(AHP)및 사례 분석을 하였다.

천안아산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사례와 경찰대학생 학습지도 봉사활동 사

례를 분석하여 협약행정에 의한 새로운 국정운영양식의 성패요인에 대한

몇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첫째,네트워크의 주체적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주도자일 수 밖에 없고 신념과 변혁적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있는 경우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네트워크 행정의 성공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둘

째,구조적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구조가 시간이 갈 수록 분산형을 띠어가

도록 노력해야 하며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법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셋째,운영적 측면에서 경찰행정 서비스의 영역을 폭넓게

확대하였고,네트워크 행위자들은 행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효과가 있었으며,네트워크 행위자들의

참여방법을 보다 다원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넷째,성과적 측



면에서 협약행정(GOA)의 수범사례를 보여주었고,행정의 관할주의를 극

복하는데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접근이 하나의 대안이 된다는 점을 제시해

주며,네트워크 거버넌스 양식은 각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활용을 통

해서 행위자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치안서비스 패러다임을 구

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기관간 네트워킹을 통해 공공정책 집행

의 효과성을 증가시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일선 집행관료 단위

(street-levelbureaucrat)에서 관료적 행태와 구조의 틀에 갇혀서 정책목

표달성이 왜곡되는 현상을 기관간 네트워크 거버넌스 양식으로 극복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집행단위에서 새로운 국정운영양식을 부분부분에서

네트워킹을 통해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함을 증명해주고 있다.둘째,두

사례는 네트워킹 과정 자체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두 사례가 처음 출발할

때보다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점점 더 수준과 성과가 향상되고 있다.셋

째,우리나라의 경찰행정이 ‘脫경찰화(Entpolizeilichung)’를 극복하고 실질

적 의미의 경찰기능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네트워크 거버너스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넷째,가칭 「협약행정의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협약행정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협약행정’의 개념을 제시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론의 새로운 개

념어를 만들어 주고 있다.‘협약행정(GOA)’은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수단

에 이르기까지 파트너간의 의견의 일치를 문서로 협약(agreement)을 맺고

그를 바탕으로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이를 통

하여 ‘협약행정’이라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체적 실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 양식인 협약행정의 제도화 수준을 높

이기 위해 법학계,정치학회,회계학회 등이 공동연구를 해야 한다.협약행

정의 법적 성격,그로 인한 책임성,정당성 등을 확보하는 데에는 공동연

구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주제어 :거버넌스,네트워크 거버넌스,협약행정,탈경찰화,대안적 국정

운영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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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연구의 배경

최근의 많은 정책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계층제적 관료제가 과연 대의민

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국정이념을 반영한 공공정책들을 충

실히 집행하는 가장 바람직한 통로이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우리나라는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질서 등을

바탕으로 국가체제가 운영되고 있다.또한,1,235개의 법률(2009년 11월 30

일 현재)과 그 하위의 명령,조례,규칙 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들이 수많은 공공정책을 형성 집행하고 있다.대부분의 정책은 중앙

관서 단위에서 결정되고,그 집행은 관료제적 계층제의 지시명령 계통을

통해 일선 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위임된다.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

집행기관은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현장단위로 갈수록 좀 더 세분되고

좁은 칸막이,좁은 관할구역 개념에 갇히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세분

된 관할,좁혀진 직권 속에 갇힌 정책목표는 계층제적 관료 기제를 거치는

동안 긍정적 방향보다는 부정적 방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1911

년 M.Weber가 법적,합리적 권한에 기초를 둔 대표기제라고 주장한 관

료조직을 통한 국정운영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증거들이기도 하다.

서구에서는 이렇게 한계에 처한 국정운영기제의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30여년 전부터 거버넌스 양식의 제기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1).그간의 연구물들을 분석해 보면 공공정책에서 거버

1)Bevir교수(2007)는 지금까지 거버넌스 관련 대표적인 논문 69편을 4권의 책으로 편철

하고 분석하였으며,거버넌스 백과사전(EncyclopediaofGovernance)를 편찬하여 거버넌

스 연구의 새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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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적인 접근이 급진적이거나 무정부주의적인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

었고(Lindblom,1959;Bevir,2006),Bevir교수가 편저한 논문들 속에는

Weber의 합리적,공식적 이념적 관료제 모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비판

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행정 현실과 학계 동향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민

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실현에 관료제도(행정관료와 사법관료를 포함)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장애가 되고 있는지를 재평가하고,새로운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서 대안적인 실천양식을 모색하고 그 확산을 도모

하는 것이 21세기를 안고 가야하는 공직자의 소명이라고 생각된다.더욱이

전형적인 계층제 조직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경찰 조직이 독일과 일본

의 戰後 상황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脫警察化(Entpolizeilichung)’

됨으로써 지극히 형식적 경찰기능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데에서(박정

훈,2005)대안적 시스템을 모색할 필요성이 또한 시급하다.또한 자치경

찰제 논란과 관련하여,자치경찰제의 확대로 새로운 기관 형성으로 갈 것

인지 부분부분 로컬 거버넌스적 접근으로 치안역량을 효과적으로 향상시

킬 수는 없는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이에 부가하

여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접근에 있어 우선 그의 책임성,정당성 확보 문제

에 좀 더 용이한 정부기관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들을 사례 분석을 통해 찾아보는 것이 필요

하다는 인식이다.

2.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경찰서비스의 전달체계 전환을 위한 경찰네트워

크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고,둘째,이러한 모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 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해 내며,셋

째,실제 경찰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네트워크의 중심성과 중앙성 등 네트

워크 형태상의 특징을 분석하고,넷째,네트워크 거버넌스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이론적인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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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를 연구 필요성과 관련시켜 부연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경찰 행정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며 국민에게 봉사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는데,

특히 현대의 경찰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데 그치지 않고,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서비스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이상안,2001:

97;박상주,2003:272).현대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문제해결기

제들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를 대신하여 경찰의 사회적 서비스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는 의미이다(박상주,2003:272).

이러한 현상은 경찰서비스 분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캐나

다,미국,호주 등과 같은 나라에서 지난 30년동안 지속되어 왔다.이와 관

련하여,경찰서비스의 범위와 수행방법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으며,변화된

경찰서비스를 지원해주기 위한 경찰조직개혁도 동시에 진행되어 오고 있

다(Fleming& Rhodes,2004:2).경찰서비스의 내용과 수행방법 및 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경찰조직분야의 개혁 아젠다들은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

한 국민의 요구 및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Bayley,1994;Chan,1997;Prenzlerand Ransley,

2002;FlemingandLafferty,2000).특히,Flemming& Rhodes(2004:3)는

영국 및 캐나다 등 주요 경찰서비스 분야 선진국들의 서비스 내용 및 수

행방식의 변화를 설명하면서,이론적으로 볼 때,명령과 통제의 관료제

(commandandcontrolbureaucracy)에서 시장(markets)을 거쳐서 네트워

크(networks)로 변모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Fleming& Rhodes(2004:3-4)는 이러한 경찰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과

정을 관료국가(BureaucraticState),계약국가(ContractState)및 네트워크

국가(NetworkState)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면서,오늘날 및 적어도

향후의 경찰서비스는 네트워크 국가라는 큰 패러다임하에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이렇게 되기 위하여 경찰서비스의 내용의 범위나 수행방법,

더 나아가서 경찰의 조직 문화 및 조직 내용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Fleming&Rhodes(2004:5-14)는 관료국가 하에서 경찰행정은 내부적

이고 수직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엄격한 조직규정 및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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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규제되는 권위주의적이고 준군사적인 계선(authoritarian,para-military

lines)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이에 반하여 네트워크 국

가하에서 경찰은 관리주의에 바탕을 둔 계약행정을 넘어서서,네트워크 내

행위자들의 사회자본,상호성,협약,공동책임 등의 원리에 바탕을 둔 행정

수행방식을 강조하며,그 활동영역도 범죄예방 및 해결에서 복지 및 주민

생활과 관련한 비권력적 영역으로 확대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경찰서비스의 내용이나 전달 방법의 전환추세는 우리나

라에서도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들이 수행하는 기능도 지역

의 안전을 지키는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 청소년의 건전지도,육성 및 지

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활동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이

는 지역의 주민과 가장 근접한 현장에서 경찰조직2)과 인력3)을 활용한 다

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서비스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고,이를 수행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관료적 독점적 방식에서 벗어나서 네트워크체제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

되는 추세는 경찰서비스 분야에서도 경찰서비스 전달체계가 네트워크 방식

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등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행정학 분야나 경찰서비스 분야에서 공통

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의한 수행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론적 수준이

어서 경찰행정의 현실문제에 적용하기에는 구체성이 덜하다는 점이다.즉,

구체적인 모형이 부재하다는 것이다.이는 경찰행정현장에서 당면한 문제가

생겼을 때,경찰실무자들에게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네트워크 거버넌

스를 운영해야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된다.

둘째,보다 미시적인 것으로서 경찰행정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정착

시키고 확대시키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불비하다는 점이다.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에 포

2)경찰조직은 2009년 12월 1일 현재 16개 시도별 지방경찰청,244개의 경찰서 및 773개의

지구대와 760개의 파출소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3)우리나라의 경찰인력은 2009월 10월 31일 기준으로 130,798명이며,이중에서 경찰관은

99,049명(75.7%),일반직 및 기능직 등이 4,209명(3.2%),전의경이 27,540명(21.1%)으로

구성되어 있다(경찰청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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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상대적 우선순위를 검토함으로써 경찰행정 실무

자들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이러한 계획에 있어서 경찰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줄 수 있기 때

문에 이러한 우선순위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셋째,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의

형태와 관계망에 대한 분석이다.이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즉,네트워크내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정

도 결속력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그 형태는 어떤 패턴을 가지

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내의 관계망의 형

태 비교,결속력 정도에 따른 성과의 비교 등을 해 볼 수 있다.지금까지

경찰행정 분야에서 이러한 연구를 시도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넷째,경찰행정의 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을

적용한 사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운영상의 특징 및 문제점을 도출해 보

고자 한다.지금까지 경찰행정 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례 연구는 있었으나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을 도출한 후 이에 의한 체계적인 사례분석은 드

물다.그 결과 경찰서비스의 향후 수행방식의 방향성면에서는 수행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현실적으로 경찰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일어

나는 네트워크내의 중심적 역할 주체는 누구이며,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

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등 네트워크내에서의 다양한

동태적 측면은 분석에서 잘 고려되지 못한 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네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 및 실제 경

찰행정 현장에서의 한계점들이 체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설정되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 핵심을 이루는 이론은 네트워크 이론과 거버넌스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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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이론은 네트워크에 관한 이론을 내포하고 있고 거버넌스 개념

자체에 네트워크적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그러나 후술하

는 바와 같이,네트워크와 거버넌스가 동의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거버

넌스 중에서도 네트워크의 특성이 특히 강조되는 형태를 네트워크 거버넌

스라고 부르기로 한다.이러한 관점하에서,본 연구는 前述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설정하였다.

첫째,경찰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위한 경찰행정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

을 설계하기 위하여 문헌분석을 활용하였다.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이

론적 논의,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성공조건,경찰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네

트워크 거버넌스의 적용에 관한 논의 등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

적 논의가 필요하며,이를 거친 뒤 경찰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경찰행정 네

트워크 거버넌스의 모형을 정립하였다.이 과정에서는 주로 국내외 저서,

연구논문,보고서 등 문헌분석을 활용하였다.

둘째,경찰행정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의 구성요인들에 대한 상대적 중

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HP방법을 활용하였다.이는 경찰행정 네트워

크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고 정착되기 위해서 각 경찰현장에서 관

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AHP분석을 위해서는 ExpertChoice2000을 사용하였다.

셋째,두 가지 경찰행정 서비스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이 분

석과정에서는 두 가지의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하나는 경찰행정서비스가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의해서 구현된다고 할 때 나타나는 네트워크 형태

및 관계망들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

하였다.네트워크 내에서의 네트워크 구조나 관계망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방법이 대단히 유용하다.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는 UCINET,Netminer등이 있는데,그래프와 네트

워크의 다양한 지표를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평가되는(김용학,2004:iii)

Netminer를 이용한다.

다른 하나는,본 연구에서 도출한 경찰행정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의

구성요소들이 실제 사례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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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사례연구는 어떤 현상에 대한 관찰의 기록,보고,진술이다.실험

이 자연과학에서 이론의 검증과 발전의 재료이듯이 사회과학에서는 관찰

이 이론의 검증과 발전의 재료라고 할 수 있다.사례연구는 이 재료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최병선,2006).이 사례연구를 위한 틀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델이며,이 모델의 구성요소별로 개별 사례들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의

도출,둘째,모델에 포함되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 결정,셋째,사례분

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네트워크의 형태 분석,그리고 사례분석을 통한 정

책적,이론적 시사점 도출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분석의 대상으로는 천안․아산 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추진사례와

경찰대학생 학습지도 봉사활동 사례를 선정하였다.이 두 사례는 경찰행정

의 범위와 수행방식이라는 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례

로서 앞으로의 경찰행정 수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

이다.이 두 사례에 경찰행정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을 적용시켜 분석해

봄으로써 특징적인 측면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제1장에서는 연구목적,연구방법,연구범위 및 연구의 흐름도를 기

술하였다.제2장에서는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개념,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개념 구분 등을 논의하였다.이어서 경찰행정에 있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다루고,기존 경찰행정 네트워크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경찰행정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을 수립하

였다.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연구분석틀과 조사설계를 다루

고,제4장에서는 경찰행정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의 요소들에 대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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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경찰행정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
경찰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  문헌 분석

 

연구의 분석틀 및 조사설계

 

네트워크 거버넌스 요소들의

중요도 분석 →
네트워크 거버넌스

요소 중요도  AHP 분석

 

사례분석 → 네트워크 형태분석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
네트워크 운영의

동태성 분석  경찰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적용

결론 : 정책적․이론적 시사점

순위 분석을 실시하였다.제5장에서는 두 가지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

석을 실시하며,제6장에서는 정책적,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절 연구의 흐름도

위에서 논의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그리고 범위에 관련된 전반적인 연

구흐름도를 제시해 보면 아래 <그림Ⅰ-1>과 같다.

<그림Ⅰ-1>연구의 흐름도

위의 <그림Ⅰ-1>에서 보는 바와 같이,제1장 서론에 이어,제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며,이는 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을 도출

하는 과정이다.주로 문헌분석에 의존하였다.이러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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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경찰행정의 서비스 전달과정 분석을 위한 연구분석틀로서 기능하

며,제5장의 두 가지 사례 분석과정에서 활용되었다.제3장에서는 연구의

분석틀과 조사설계를 제시하였다.제4장에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의

요소들에 대한 상대적인 우선순위도를 실제로 분석하였다.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AHP분석방법이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네트워크의 실제 형태분석을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분석방

법이 적용되며 이는 제5장의 두 가지 경찰행정 사례 분석과정에서 활용되

었다.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제6장에서는 정책적,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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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거버넌스의 일반 이론

1.거버넌스의 대두와 발전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는 1980～1990년대 공공부문 개혁에서

국정운영 양식의 변화를 묘사한 개념이다.공공거버넌스는 1970년대 후반

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직면하여 정

부기능의 무력함과 그 축소에 대한 갈망 속에서 국정관리의 대안양식으로

대두되었다.즉,정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새로운

국정관리 능력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특히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

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필요성에서 거버넌스 논의는 대두되었다(김석

준 외,2000:52)

산업화,공업화 시대에 국정운영의 중심기제로 변함없이 역할을 수행해

온 계층제,지시명령을 기반으로 한 관료제는 그 공과에 대한 논쟁을 넘어

이제는 그 대안적 양식이 무엇이냐라는 논의로 중점이 이행되고 있다는

인식이다.독일의 사회학자 MaxWeber가 1911년 관료제에 대한 논문을

집약하여 발표한 이후 서구 국가들은 세계대공황,시장의 실패,그리고 정

부의 실패를 겪는 사회변동을 경험한다.1980년대 이후 국가 사회 환경의

복잡화,다양화,지방화 및 국제화로의 급속한 이행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

로 인한 정보화로 국정운영의 핵심기제로서의 관료제의 위상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이제 더 이상 최고의 정점 위치를 상실하고 있다.정치시스

템은 급격히 분화되고 있어서 어쩌면 ‘중심이 사라진 사회’에 살고 있는지

도 모른다(Rhodes,1996).이러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은 국가재정의 위

기와 금융질서의 국제화,국가간의 경제통합 및 유럽공동체(EU)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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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의 탄생으로 더욱 증대되었다.더욱이 21세기는 인터넷 시대를 넘어

방송매체와 인터넷이 결합한 IPTV(InternetProtocolTelevision: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시대적 요청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공공정책 수행의 경우 비정부 행위자

(non-stateactors)4)의 역할이 증대하였다.비정부 행위자의 역할 증대로

이들을 감시 감독하는 국가 역량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거버넌

스의 대두는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 공공정책 수행의 기제가 되고 이들에

대한 회계를 감사하고 조직을 규율하는 거버넌스의 다양한 관리방식에 대

한 관심을 증대시켰다.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제약 또는 초국가적 제약의

증대는 국가간 또는 국제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증폭시켰다

(Rhodes,1996).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거버

넌스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Bevir,2007a;유재원․나찬영,2008;이재광,

2008;유재원․소순창,2005).

거버넌스는 정치학과 사회학,경영학,행정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가

장 많이 등장하는 핵심 개념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관심분야에 따

라서 그 해석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개별 학문의 입장과 학자

들의 배경 이론,그리고 추구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거버넌스 용어의 함

의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그들의 강조점이 다르게 기술되고 있다(김

석준 외,2000:28-29).

Bevir는 공공거버넌스를 정부 성격의 변화양상을 묘사한 것,공공서비스

를 정부가 배분하는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국가 이외의 다른

조직에의 의존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신념을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Bevir,2007a)

‘변화 양상을 묘사한 개념이다’라거나 ‘신념을 표현한 개념이다’라는 Bevir

4)비정부 행위자(non-stateactors)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행위자 중에서 선거에 의한 선

출직에게 책임지는 관계인 관료도 아니고,정책 결정,공공재나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한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들의 가치기준이나 선

호의 다양함 속에서 네트워크의 관리운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정부 행위

자’개념은 거버넌스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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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은 공공거버넌스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다양하며,불확정개념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개념을 추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Bevir는 거버넌스를 ‘국정운영의 양식(patternofrule)’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Bevir,2007a).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지배

의 유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강하여 계층제에 너무 치우친 용어로

비춰지고,관리라고 하기에는 국가기능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으로 다소 약

한 해석이라고 설명하면서 차라리 ‘거버넌스’라는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많다.5)

그러나,이제는 거버넌스에 대한 합의된 우리 언어를 찾아낼 때가 되었

다고 본다.거버넌스를 모색하는 방향성이 당위적인 것이며,실제로 정부

기능의 개편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간단없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버

넌스에 대한 적절한 용어 선택이 이제는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시대사조의 변천과도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신자유

주의론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정부관료제가 시장기제에 비해 비능률적

이고 국가주도적인 복지국가는 너무 비대해져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생산,배분하는데 더 이상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따라서

국가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기업가적 국정관리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

파하면서,국정관리의 핵심기제를 정부관료제에서 시장메커니즘을 과감히

도입하는 것으로 거버넌스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정부는 정책결정에 집중하고 서비스의 전달기능

은 보다 효율적인 기업관리방식을 가미한 제도를 채택하거나 민간위탁하

거나 아예 민영화의 방식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신자유주의

는 앵글로색슨 계열의 선진국인 영국,미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 널리

확산되었으며,재정위기를 겪은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이러한 사조를 반영한

5)최영출 등은 거버넌스라는 용어의 다기성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 통일된 번역용어가

없고,‘국정관리’,‘협치’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으며,‘거버넌스’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면서,‘국정관리’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최영출

외,“지역 경쟁력 강화와 로컬 거버넌스”,대영문화사,2006,p.17).Bevir가 거버넌스를

‘patternofrule’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해서도 ‘지배의 유형’또는 ‘관리의 유형’이라고 확

정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몇몇 행정학자 및 공법학자와의 토론에서 확인하

였다.여기서 ‘patternofrule’을 ‘국정운영의 양식’(유재원․소순창 앞의 논문에서 사용한

용어)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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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New PublicManagement)기법이 채택되었다.신공공관리는

시장화(Marketization)와 기업적 관리(CorporateManagement)의 두 개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Bevir,2007a).시장화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민영화(Privatization)이며 앵글로색슨계 선진국에서 민영화가 활발히 일어

나는 분야는 물 관리,철도산업,전기,전기통신,쓰레기 처리 산업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조류의 영향을 받아 전기통신 분야인 KT(한국통

신)가 이미 민영화되었으며,최근에는 철도산업,가스산업,발전산업 등에

서 정치․사회적 역학관계와 맞물려서 추진이 다소 답보 상태이나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다.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그밖에 시장화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민간위탁(contracting-out),내부자 거래시장제(internalmarkets),

관리 위임계약(managementcontracts)등이 활용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Bevir,2007a).

미국이 시장기제나 기업관리 기법을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업무에서

활용하는 것은 1776년 미국을 건국한 이민 1세대들이 프랑스의 시민혁명

을 경험하기 이전의 세대들이기 때문에 대륙법계인 프랑스,독일 국민들과

는 달리 국가 주도의 공역무수행을 태생적으로 싫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즉,그들은 국가의 압제가 싫어서 메이플라워호를

탄 사람들이라는 설명이다.그들은 시민혁명으로 인한 계급질서의 붕괴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신분 계급이 그들의 관

념속에 살아 있으며,시민들은 국가의 관여를 싫어하고 민간 에이전트 중

심의 행정을 선호하였다.바꿔 말하면,국가 임무인 공역무를 사역무로 이

전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수많은 국가로 쪼

개진 국가를 통일하고 국민국가를 건설할 필요성이 컸던 대륙법계 국가에

서는 국가관념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신공공관리 기법을 채택할 여지

는 적었다는 것이다.이러한 해석은 책임성(accountability)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언급할 때 재조명하기로 한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전달기능과 같은 정책집행기능

보다는 정책결정과 같은 국정관리의 큰 줄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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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Osborne과 Gaebler는 정책결정과 공공서비스 전달 기능을 구분

하는데,전자를 큰 방향을 잡아간다는 의미의 ‘조종’(steering)에,후자를

정책 집행기능인 ‘노젓기’(rowing)로 비유하면서,관료제는 노젓기에는 비

효율적인 도구라고 비판한다(최영출 외,2006:26).6)

그러나 관료제가 공공서비스의 전달과 같이 정책을 집행하는 ‘노젓기’를

맡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모든 공공서비스 전달 정책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의료서비스를 예로 들면,일반적인 공공서비스 전달 분야와

의료서비스 전달 분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정부 관료가 아닌

제3의 수단인 민영화,책임운영기관과 같은 방식을 일률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새로운 거버넌스 양식을 도입하는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공공종합병원을 축소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결과

의사들이 기본 수가가 높은 의료서비스에 치중하여 지역적 의료공백을 초

래하는 등 역기능이 발생하였다(파트릭 펠루,2008).이것은 공공 의료서비

스 기능에 민영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공공거버

넌스의 개념이 어떤 통일된 맥락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모호성이 지속되는

실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2006년부터 우리나라도 경찰병원이 책임운영기

관화되었는데,수년간의 평가 결과 외형적으로는 운영수지가 개선되었지만

당초의 책임운영기관화의 목적중 하나인 의료의 질과 의료 서비스의 전달

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숨은 변수가 있다.수지가 개선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수가 수불에 편법이 있었다거나,경찰관과 전의경

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그 도입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위의 사례와는 달리 정부기관에 도입한 성과관리제도가 공공업무

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는 평가는 부인할 수 없다.성과주의 관리방식의

6)DenhartR.B.와 DenhartJ.V.는 Osborne과 Gaebler가 주장하는 조종(steering)과 노

젓기(rowing)로 비유하는 논리에 동의하면서,조종 기능이 정부의 주요 기능이라고 말하

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룻배(정부)의 소유주가 누구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한다.결

국 정부는 시민의 것이며,정부 조직을 관리하고 정책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시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책무에 정부는 역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다.(DenhartR.B.& DenhartJ.V.:TheNew PublicService:ServingRatherthan

Steering,PublicAdministrationReview,2000,제60권 제6호,p.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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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공공거버넌스의 개념적 실체는 좀

더 뚜렷한 실체가 있는 개념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경

찰기능과 같이 기업성보다는 공공성이 매우 뚜렷해 성과주의를 도입하기

에는 무리한 분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경찰기능을 치안서비스를 전달하

는 기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구분할 경우,공공안녕질

서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경찰 업무나 치안정보 업무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이들 업무의 성과를 단순히 간첩검거수로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특히 치안정보 업무는 그 성격 자체가 치안시책을 보조하는 판단자료나

현안문제의 보이지 않는 배경 등을 설명하는 임무인 만큼 그 성과를 계량

적으로 평가하기는 더욱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더욱 정보원에 대한 보

안을 생명으로 하는 치안정보의 성격상 치안정보 자료를 공개적으로 평가

하기는 어렵다.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의 안

녕질서 유지목적이 충돌되는 영역에 대한 처리기준의 합의가 미흡한 상태

에서 성과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성과평가 제도의 개발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스템 개선이라고 본다.

계층제에 익숙하면서도 지시명령식 행정에 거부감이 강한 일선 경찰관들

은 최초 성과 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대단히 냉소적이었으나,성과제도 추

진과정에서 평가대상 일선 경찰관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평가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상당한 수준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일선 경찰관들은 평가항목과 기준,그리고 평가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스럽

다는 반응이다.그리고 그러한 공정성이 담보된 제도와 그 결과를 바탕으

로 인사운영,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성과주의 제도의 확대를 환영한

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과학계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효과적인 시장기제를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 기능이 분산되었고,중앙정부의 통

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이 정책형성과 서비스

전달의 모든 영역에서 거버넌스의 새로운 양식으로 네트워크를 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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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한다(Bevir,2007a).

20세기 말엽의 사회과학계를 풍미한 수많은 논문들은 정부기능이 너무

전문화되고 차별성이 부각된 점과 유럽공동체 등과 같은 지역경제체제의

등장,세계화,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개혁기제가 확산되는 등의 경향이 정

책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가 점점 더 네트워크와 같은 새로운 양식에 관심

을 집중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그들은 네트워크에 의한 국정관리 양식

은 정부가 다른 주체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기 보다는 상호의존 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7)

신제도주의적 접근에서와 같이 정부의 주요 역할은 언제나 사회가 직면

한 요구에 응답하여 사회의 집단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는 것이며,뉴거

버넌스 시대에도 바뀐 것은 국가의 지배적인 위치가 아니라 사회의 집단

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인 국정운영 양식이 변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도 있다(Pierre& Stoker,2000:32;유재원․소순창,2005:43).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도 네트워크

운영양식에 참여하는 다른 구성원들과 자원을 교환하는 상호의존성을 띨

수밖에 없다.

경험주의적 사회과학자들은 네트워크로 구성된 복잡한 국정운영 양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거버넌스의 개념을 발전시켰다.이들은 네트워크 양식을

유럽공동체를 해석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사회 조정과 사회 연계를 집중

연구하고 있으며,국정운영 양식이 ｢계층제→시장→네트워크｣의 유형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해석한다(Bevir,2007a).

진보적 사회주의자들은 국정운영 양식의 대안적 비전을 시민사회 운동

과 적극적인 시민정신에서 찾고 있다.즉,이들의 주장은 국정운영 방식의

주도권을 정부로부터 시민 또는 시민사회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한다

(Bevir,2007b;Bevir,2006).그들은 뉴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을 꼽고 있으나,최근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이 직면한 문제는 대

7)Scharpf는 계층제 조직일지라도 네트워크나 중재 조정 제도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네트워크는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쌓고 관계의 안정화에 기여하며,신뢰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Scharpf,CoordinationinHierachiesand

Networks,GamesinHierachiesandNetworks:AnalyticalandEmpiricalApproaches

totheStudyofGovernanceInstitutions:2006,pp.12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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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성과 도덕성을 포함한 정체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시민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대부분이 시민 없는 시민운동단체라는 지적을 받고 있

는 경우도 있다.즉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한 채 급진적인 전문

시민운동가들이 수많은 시민단체에 중복 출연하는 모습을 갖춘 양상이어

서 그 대표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시민단체들이 조직의 외연을 확대하

고 방대한 연합체로 변모되면서 조직의 지도부가 관료화되고 소수 과두체

제로 변질되었으며,기금 운영의 투명성이 흐려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외생

적 요인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들이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

다.따라서,진보적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뉴거버넌스의 한 대안으로

서 시민사회에 대한 지향성은 또다시 어떤 ‘블랙홀’로 빠져드는 느낌마저

든다.이런 현상을 감안하면,과거나 현재나 어떤 거버넌스 양식이 새롭게

도입되는 경우에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국가가 중심역할을 담당한

다는 주장이 좀더 설득력이 있게 들린다(유재원․소순창,2005:43).그러

나,진보적 사회주의자들은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자체에 민주적으로 타협․

조정해주는 보이지 않는 잠재력이 핵심기제로 작동해 준다며 그 실체를 찾

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권문제나 환경문제를 다루는 사회학자들은 국가나 기업에 대응하는

기제로 초국가(transnational)형태에 관한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Bevir,

2007b;Jessop,B.,1997:287-326).

지금까지 거버넌스 이론을 신자유주의의 대두,사회과학계에서 신자유주

의가 만들어낸 신공공관리(NPM)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네트

워크 양식의 확산 주장 및 일부 급진적 사회학계의 시민사회운동의 강조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거버넌스가 많이 논의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거버넌스 양

식은 대체로 계층제,시장,네트워크 양식의 순서로 중심개념이 변천되어

왔는데(Rhodes,1996),서구에서의 공공거버넌스 변천시대를 구분해 보면,

1950～1980년대 계층제 거버넌스 시대,1980년대 시장 거버넌스의 시대,

1990년대를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시대로 이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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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ir,2007a).

그러나,이러한 거버넌스 양식의 변화는 그 시대의 유행을 표현하는 것

이지,그 시대의 지배적 국정운영패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특히,최근에

는 이러한 거버넌스의 양식들은 국정운영에 있어 서로 혼재되어 있다고

본다.따라서 공공정책의 효과성 확보는 이들 거버넌스의 주요 양식들을

어떻게 배합하여 구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Keast,R.,Mandell,M.,

Brown,K.,2006:27-50;Rhodes,1997:139;유재원․나찬영,2008).

2.공공거버넌스 개념의 구성요소

공공거버넌스 개념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 개념이 갖고 있는

줄기를 탐색하는데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여기

서는 관련되는 핵심적 구성요소들을 그간 국내외의 학계에서 발표된 논문

과 저서들로부터 추려낸 것들을 중심으로 그 함의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추출한 핵심요소들은

① 네트워크(Bevir,2007a;유재원․소순창,2005;유재원 나찬영,2008;

김석준 외,2000;Rhodes,1996;Newman,2001;Stoker,G.,1998:17-29)

② 상호의존성(Kooiman,1993;Bevir,2007b)

③ 사회자본(Putman,1993;남상우,2008)

④ 대화와 토의(Bevir,2007a)

⑤ 책임성(Bevir,2007a;Rhodes,1996)8)

⑥ 민주적 정당성(Bevir,2007a)등으로 열거할 수 있다.

여기서는 위에서 열거한 여섯가지 개념 요소들간의 제도 내적 또는 제

도 외적 관계형성을 통해 산출된 의미(meanings),믿음(beliefs),인지적 상

8)WorldBank는 좋은 거버넌스(goodGovernance)의 요소로 다음의 여섯 가지 지표를 제시

➀ Voiceand Accountability,➁ PoliticalInstability and Violence,➂ Government

Effectiveness,➃ RegulatoryBurden,➄ RuleofLaw,➅ ControlofCorruption(http:

//web.worldbank.org/WEBSITE/EXTERNAL/NEWS/0,,contentMDK:

20483182~pagePK:64257043~piPK:437376~theSitePK:4607,00.html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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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cognitivesymbol)그리고 개념 체계(conceptualscheme)가 어떻게 공

공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함으로써(Bevir,2007a)거버넌스 개

념의 실체를 탐색하였다(김정식,2009).

1)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많이 등장하는 언어가

‘네트워크’이다.네트워크 이론은 미국의 하위 정부모형(sub-government

model)과 영국의 조직간 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최영출 외,

2006).20세기 말 이래 풍미하고 있는 정부기능의 축소와 그를 대치하는

네트워크의 확산 추세 속에서 제도주의자들은 공공정책의 효율성은 네트

워크를 관리하는 기제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한다.거버넌스의 기제를 설

명하는데 네트워크의 본질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Jones와 Hesterly와 Borgatti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사회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개념을 사용하였고(Hesterly& Borgatti,

1997;최영출,2006),Frederickson은 네트워크에는 교환 및 상호관계,공통의

이해,공유된 신념과 전문적 시각을 통한 유대와 같은 공식적․비공식적인 모

든 연계를 포함한다고 하였으며,Powell은 네트워크는 경제적인 활동을 조정

하는 특색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Frederickson,H.G.,2000:47-53;

최영출 외,2006:59)

지금까지 논의된 학계의 개념 정의를 종합해 보면 네트워크 양식에는

그 과정속에 복잡성,상호의존,상호작용,상호신뢰,지속적인 노력 등의

특성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거버넌스의 과정지향성,모호성 등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한편으로 정책수행 과정에 네트워크에 포함된 관련 행위들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책의 효율성,민주성,책임성 등과 같은 성과 향상

에 눈에 띄게 또는 보이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양식의 진행수준은 조직화나 실제활동 측면에서 실

험단계에 와 있다는 진단(최영출 외,2006:64)이나,인터넷 통신 인프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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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상의 수준으로 확충된 점,국민의 상당수가 인터넷 통신에 익숙하

여 소위 포털권력이라고 할 만큼 인터넷상의 소통과 그로 인한 사회적 에

너지의 이동이 활발한 점,이로 인해 사회 각 부문과 단체와 그 구성원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정보의 수준이 평준화되어 있으며,그만큼 개

개인의 자율규제 영역이 넓어진 점들에 비추어 볼 때,네트워크 양식의 실천

단계는 실험단계(pilotstage)를 훨씬 넘어 본격적인 폭발 직전의 단계에까

지 와 있다고 생각된다.네트워크의 이행 과정은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음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료제가 우리의 국정운영 기제였으나,앞으로는 압축된 산

업화와 민주화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담아내어 미래사회를 향한 원동력이

되기에는 계층적 관료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네트워크 개념이 의미하

는 것처럼 아직 우리사회의 국정관리 양식이기보다는 하나의 운동(오수길,

2008:15-24)이라거나 관료제의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으나,경

제와 사회를 유도하여 사회의 집단적 목표를 달성하는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변치않음(유재원․소순창,2005:43)에도 불구하고,네트워크가 계

층제를 보완하는 양식의 수준 이상의 국정운영양식이라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따라서,그러한 인식을 실천적 기제로 고양할 수 있도록 학

계에서 네트워크 개념에 대한 명확한 재정의와 실천적 기제로 제도화,입

법화의 길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이와 같은 생각은 결코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 실천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는 또한 미래의 창조사회를 맞아 세계는 지금 사람과 사람,학문과 학

문이 만나는 통섭(Consilience:TheUnityofKnowledge)과 융합의 시대

에 직면해 있다는 시대사조9)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

네트워크 양식의 참여자간에는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다.상호의존성을

9)최재천,모든 학문의 길은 생물학으로 통한다(김광웅 외,200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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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은 상호협력관계를 통하여 공공정책 달성의 효

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공공부문이든 민간 부문이든 어떤 단일 주체도

복잡하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정보 및 자원

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마찬가지로 어떤 단일 주체도 필요한 수단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완벽한 포괄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

다.또한,어느 단일 주체도 국정관리체제를 우월적으로 지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거버넌스 안에서의 상호작용은 이러한 참여주체가 상호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Kooiman,1993:4;Bevir,2007b).

네트워크 양식에 참여행위자인 정부와 NGO간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

(김준기,2006:151-156).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유․무형의 자원을 갖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민법,공익법인의설립․운영

에관한법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정부는 보통 재정

자원을 제공하고 NGO는 인력 및 조직 등의 전문성을 제공하는 관계이다.

NGO는 정부에 비해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

(Rose-Ackerman,1986;김준기,2006:152).

‘① NGO는 정부기제에 비해 절차적 통제기제와 관료적 형식주의로 인

한 비효율성이 적다.② NGO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 개별

고객의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틈새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③ NGO에 의한 공공역무의 수탁 처리는 정치

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서비스의 수준을 평균적으로 유지

할 수 있다.④ NGO는 풀뿌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대상 집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정부의

약점을 보강할 수 있다.’

네트워크 관리양식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 주체가 각각 갖고 있는 자원

의 상호의존관계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대상 분야는 교육,

환경,사회복지 및 질서 행정분야에 사례가 많다.공공정책의 효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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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 추진을 하기보다는 정책대상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고객의 지지 자원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와 협력단계에서

추진하거나 시민단체에게 위탁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면,결

혼이주자의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의 경우,결혼이주 여성에 관한 정보가 집

약되어 있고 그들과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지역의 외국인 인권

상담소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아산 「우리 가족 상담소」는

평소 결혼이주 여성들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봉사활동을 하는 지

역 시민단체인데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

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상담소 운영과정에서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

들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천안,아산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일상에 관

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2006년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추진한 아산 지역

‘외국인 인권보호센터’의 개설과 운영에서 현지 인권 관련 NGO가 갖고 있

는 정보자원과 신뢰 자원을 경찰관서가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외국인

인권보호 및 범죄대책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경찰관서와

현지 NGO의 상호의존관계가 2006년 4월 21일 인권센터 개소 이래 현재까

지 3년 4개월 동안 1013건의 외국인 인권피해 신고와 처리,구제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 여성,그리고 관

련 NGO와 신뢰관계에서 획득한 외국인 범죄정보,국제결혼 사기행위 정

보를 통해 범인 검거 실적(36건,구속 3명)도 상당히 올렸다.

자원 교환을 통한 상호의존 관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

제가 있다(김준기,2006:153).첫째,정부는 제도적 다원주의를 인정하여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활동영역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그들을 지원하려는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자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자원교환을 통한 상호의존과 파트너십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둘째,시민단체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비판을 넘는 대

결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교환을 통한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대립적,이분법적 인식으로는 상호의존관계가 효과

를 거둘 수 없다.셋째,네트워크 양식의 참여 주체들은 다른 파트너의 능

력,지식 및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Agranoff&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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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re,1999;Bevir,2007(Ⅲ):109).특히,네트워크에 참여한 공공관리자들

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파트너의 전문기술,능력 및 자원을 확인하고 네트

워크의 구성단계부터 그들을 참여시킬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네트워크 양식의 관리자들은 누가 재원,정보,기술 및 관련 자원을 얼

마나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자원 교환을 통한 상호의존 관

계를 맺는데는 참여자의 직급보다는 누가 다양한 영역의 지식,기술을 갖

고 있느냐가 더욱 의미있는 것이다.공공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네트워

크에는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직원을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은행대출을 끌어오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그들이 직무상 파트

너들의 신용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3)사회자본(socialcapital)

신뢰 수준,공동체의식,참여의식,이타심 등 개념요소로 정의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는 거버넌스 양식에 의해 새롭게 공공정

책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협력 관계,책임성 등

을 확보하기는 어렵다.이렇게 볼 때에 ‘사회자본’은 거버넌스의 개념요소

를 이해하는 주요 개념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거버넌스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자본과 같은 환경적 조건이 제시된다.사

회자본의 수준이 거버넌스의 성공 및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주장이다(Putnam,1995:67)

‘사회자본’(socialcapital)이라는 용어의 사용 연혁에 대해서 1916년 해니

팬(J.Hanifan)이라는 견해(DeGraaf,2003:20;최영출,2006:60),프랑스

의 정치학자 토크빌(AlexdeTocqueville)이라는 견해(서순탁,2002:3),경

제학자 루리(Loury,1977)가 처음 사용했다는 견해(남상우,2008)등이 있

으며,프랑스의 사회학자 브르디외(P.Bourdieu,1986)와 미국의 사회학자

콜먼(J.Coleman)이 보다 정리된 개념으로 정립시켰다(남상우,2008:13).

브르디외(P.Bourdieu,후기 막시스트)는 사회적 자본이란 “제도화되었

든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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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간결하게 정의한다(남상우,2008).콜먼(Coleman)은 사회자본을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아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행

위를 하도록 유도하며 경제 자본 등 다른 양상의 자본과 같이 생산적이며,

사회자본이 없으면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가치를 달성하게 해주는 것이라

고 정의한다(남상우,2008:14).콜먼은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구조속에 내재해 있으며,하나의 집단내에서 신뢰,정보,규범 등에서 존재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푸트남(Putnam,2000)은 콜먼의 정의에 영향을 받은 거시적 차원의 연

구에서 사회자본이란 집단의 참여자들이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

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규범 및 신뢰와 같은 사회생활의 특징

들이라고 정의한다.

푸트남(Putnam,1993)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강력한 네트워크 시스템은

신뢰,상호성 및 협동과 같은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하고 사회자본은 민주

주의의 건강도를 높인다고 한다.푸트남은 시민 참여의 관점에서 사회자본의

측정 문제를 연구하였다(Putnam,R,1995;남상우,2008:17).푸트남은 미

국에서의 사회자본 측정지표를 투표 참여자의 수,노조 가입원 수,자원봉

사단체의 가입자 및 교회 신자의 수를 기준으로 조사하는 연구를 했는데,

이는 미국 사회의 시민참여,시민활동의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

하다는 비판을 받는다.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푸트남은 미국에서 사회

자본 수준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여성유권자 연맹(TheLeagueof

WomenVoters),보이스카웃 연맹(NationalBoyScoutsofAmerica),미국

적십자사(AmericanRedCross)등 자원봉사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회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Putnam,R,2002;최영출 외,2006).

푸트남은 미국에서는 근무 시간의 증가와 시간에 대한 강박증,대도시의

교외화 확대, 매스미디어의 폭발적 발전 및 전후 ‘나 중심세

대’(me-orientatedgeneration)로의 이동 현상 등이 이러한 사회자본의 감

소 배경이라고 주장한다.10)

10)삼성경제연구소(2009.9.16)에서는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 수준은 OECD 29개국 중 하위권인 22위로 선진국에 비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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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은 Bordieu(1986),Coleman(1988),Putnam(1993,

약하다는 의미있는 진단을 하였다.동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의 부족은 선진

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신뢰와 법질서의 부족으로 사회 협력이 약하며,폐쇄적 네트워

크가 사회 통합과 기업 혁신을 저해하며,배타적 집단주의 문화가 사회 갈등을 증폭시

키고 있다고 분석한다.우리나라의 사회,경제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동 보고서에

서는 사회적 자본 지수를 4개 분야,27개 항목,43개 변수로 측정한다.

① 신뢰 :개인간 일반적 신뢰(Trust)와 정부나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confidence)를

나타내는 6개 항목,16개 변수로 구성되는데,일반적 신뢰도,공정성,금융시장 신뢰,공

공기관 신뢰도,사회기관 신뢰도,정부의 소유권 보호 등이 포함

② 사회규범 :시민의식과 사회질서 준수 수준을 나타내는 4개 항목,7개 변수로 구성

되는데,시민의식,부패,법의 지배,법의 기원이 사회규범의 구성항목임

③ 네트워크 :6개 주요 사회단체에 대한 각각의 가입률로 측정하는데,6개 사회단체

에는 종교,교육․예술․문화,스포츠․여가,노조,정당,전문협회가 해당

④ 사회구조 :사회 협력이나 화합과 관련이 있는 사회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는 11개

항목,14개 변수로 구성된다.구조적 갈등요인에는 소득 불균형,민주주의,정부 역량,

사회갈등지수가 포함된다.또한,사회의 이질성을 보여주는 항목으로 이민자 비중 및

도시화를,수평적 네트워크의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으로는 비공식적 교제,TV 보

급률,인터넷 보급률을,수직적인 사회구조는 정치적 권리,종교를 포함한다.

또한,동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자본 지수를 주성분 분석법(Principal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는데,주성분 분석을 통해 여러 측정 변수들 사이의

중복을 제거하고 추출한 가장 유의미한 성분을 바탕으로 변수의 가중치를 부여함으로

써 사회적 자본 지수를 구성한다.

주성분 분석은 다양한 변수가 혼재된 측정데이터에서 임의성을 배제하고 유의미한 성분

을 추출하는 방법으로,지수는 개별 측정변수를 단순 산술평균 또는 가중평균하여 산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변수는 상호 연관성이 높아 중복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가중치

를 임의적 선험적인 판단에 의해 설정하는 방식은 왜곡 가능성이 농후하다.주성분 분

석은 이러한 임의성을 배제하고 데이터의 散布 패턴으로부터 가장 유의미한 성분을 추

출해내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편차(variability)가 가장 큰 성분이 가장 유의미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가정한다.

위 그림에서 측정 변수인 x,y보다 편차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변환시킨 제1주성분

(PC1)이 더 유의미한 정보를 함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주성분 분석을 통해 데이터

집합을 각 주성분(PCk)으로 변환시키는 계수들을 얻어내어 이를 지수 산출식의 가중치

로 사용하며,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지수들(예 :OECD의 재화시장규제 지수)도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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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2000,2002)의 이론들을 중심으로 국내에 소개되고 있다.그 밖에도

Krishna(2000)는 신뢰(Trust)와 협력(Cooperation)이 사회자본의 요체라고

주장하고 있고,Grootaert와 Bastelear는 거버넌스,신뢰,지방적 규범 및

가치,법치 수준,지방제도 및 네트워크 등을 사회자본의 개념요소로 설명

하고 있으며 남상우(2008)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자본의 개념 논의를 포

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그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경제 자본,인적 자본

및 문화 자본 등의 개념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사회자본은 행위자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본이라는 사실이다.즉,개

인 혹은 집단 사이에서 행위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사회자본의 분석

단위가 된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한 어떤 행위자도 자신만이 사회

적 자본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둘째,사회

적 자본은 다른 자본과 같이 배타적인 특정한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익은 두루 공유되는 특징이 있다.…… 셋째,사회적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다른 자본의

경우 특정 소유자가 일단 보유하게 되면 소비하거나 처분하지 않는 이

상 그대로 존속하지만 사회자본은 특정 사회나 조직에 축적되었다고 해

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보장이 없다.…… 넷째,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하

는 교환 관계는 경제 자본의 거래와 달리 영합관계가 아니며 거래하면

할수록 증가하는 정합관계이다.…… 다섯째,경제 자본의 교환은 시간적

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반면에 사회자본의 교환은 동시성이 전제되지 않

는다.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경우 도움을 받는 이웃은

나중에 적절한 기회가 생겼을 때 보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사

회적 자본은 일반적인 호혜성 또는 이타주의에 기반한 자원이며 그 본

질상 불안정하다.’

사회자본의 개념정의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논의를 요약하면,사회자

본은 ① 사회 관계 속에서 있고 ② 그 발현 형태는 신뢰,참여,연계,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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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타심 등이며,③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④ 개인 및 공공의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무형의 자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남상우,2008:20).

사회자본의 개념요소에 대해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개념

요소의 핵심언어로 신뢰,참여,연계망,제도 및 규범,이타주의 등으로 정

리할 수 있으며,그 중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개념 요소이다(Putnam,R,

1993,1995,2000).이에 기초하여 사회자본의 핵심 개념요소인 신뢰 문제

를 기술하고자 한다.

<표 Ⅱ-1>국내외 학계 제시 사회자본의 개념요소 관련 선행연구

개념요소 관련 연구자

신뢰

Coleman(1988), Fukuyama(1995), Uslaner(1999), Putnam(1993),

Krishna(2000),Grootaert&Bastelaer(2001),이시원(1999),이헌수(1999),박통희

(1999),원숙연(2001),오경민․박흥식(2001),소진광(2004),안성호 등(2004)

참여 Putnam(1995,2000),김명환(2000),유재원(2000),소진광(2004),안성호 등(2004)

연계망
Bourdieu(1986),Putnam(1993),Grootaert& Bastelaer(2001),Fine(2001),

소진광(2004)

제도 및 규범
Fukuyama(1995), Knack & Keefer(1997), Narayan & Pritchett(1997),

Grootaert&Bastelaer(2001),소진광(2004)

이타주의 Bourdieu(1986),Krishna(2000),정기환(2003),안성호 등(2004),소진광(2004)

※ 자료 :남상우(2008)전게논문의 표를 참작하여 작성

사회자본의 핵심적인 개념요소인 신뢰는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타

조직과의 전략적 제휴,가상조직(김난도,1997;권기성․최진석,1997),그

리고 새로운 조직관리 방식(참여 관리,임파워먼트,팀제,임시 집단 등)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심변수로 자리잡고 있다(Meyerson,1996).따라서,‘신

뢰’의 의미,특성들을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거버넌스 양식

의 맥락과 실천 기제 등을 분석하는데 의미있는 것이다.신뢰는 서로가 믿

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정의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자본의 핵심요소

로서의 신뢰란 개인간 또는 집단간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대안적 국정운영의 양식을 모색하는 거버넌스적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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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은 미래지향적 또는 처방적 성격이 있으면서도 불확실성,모호성이 내포

되어 있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적 접근은 참여 행위자간 신뢰

에 바탕하여 거버넌스를 구성하고,구축된 거버넌스의 운영과정에 신뢰수

준을 높여가는 과정이라고도 기술할 수 있다.신뢰는 ‘통치구조’(governance,

governingstructure,governingmechanism)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라는 주장이 논의를 더해가고 있다(Williamson,1974;박통희,1999:2)

행태론적 관점에서 신뢰의 개념 정의를 자세히 음미해 보면 거버넌스

양식에서 신뢰를 핵심 요소로 하는 사회자본이 거버넌스의 성패를 좌우하

는 변수임을 가늠할 수 있다.행태론적 관점에서 신뢰란 “상대방의 행동을

예견하여,그의 행동 통제여부와 무관하게,상대방의 유혹․행동에 대한

자신의 저항력이 없음을,기꺼이 수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Mayer,Davis,

andSchoorman,1995:712;박통희,1999:3)

이러한 신뢰 정의를 원용하여 ‘정부신뢰’개념을 ‘정부를 감시 또는 통제

할 수 있는 능력과는 상관없이,국민이 정부로 인해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며 정부를 지지하는 심리적 태도’라

고 정의하기도 한다(오경민․박흥식,2002:400).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기관비용(agentcost)또는 거래비용이 감소된다.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매건마다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하

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마다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그러나 대안적 국정운

영 양식인 거버넌스에서는 신뢰를 기초로 운영되는 기제이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대폭 줄게 된다(Gambetta,1988;문인수․이종열,2002;박통희,1999).

4)대화와 토의

사회학적 제도주의자와 해석학 이론가들은 공공정책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변화양상을 증가시키기 위한 협상과 조정과

융합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들은 거버넌스에서 대화와 토의

는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의 통제권을 시민에게 부여하는 수단이라면서 매

우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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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토의는 거버넌스의 내부 과정에서 참여한 행위자들 간에 정보와

인식과 감정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과정이다.대화와 토의는 그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민주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제이다.대화하는 과정 자체가 이견과 갈등을 녹여내어 진정한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화와 토의는 거버넌스가 안고 있는 주제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부각시

키고 해결 대안을 모색케 함으로써 사회학습효과를 보게 한다.개인도 사

회화를 위해 사회학습과정을 거치듯이 거버넌스 내부에서의 대화와 토의

도 하나의 사회학습 과정이라고 기술할 수 있다.대화와 토의는 투명성이

높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민주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법

이다.거버넌스를 연구하는 해석학적 접근에서 대화와 토의,그리고 대화

와 토의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의 의미에 관심을 두는 것은 그 의미들이 모

여서 어떤 맥락(context)을 이루게 된다는 데에 있다.신제도주의적 접근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정치,경제,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맥

락(context)을 중요시하며 맥락 자체가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도는 행

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제약이라고 주장한다(하연섭,2002;2003).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거버넌스에서의 대화와 토의의 의미를 중시하는

신제도주의적 접근과 해석학적 입장에서 볼 때 거버넌스의 개념이 다양하

고 모호하고 불확실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쩌면 당연한 것

일지도 모른다.신제도주의적 접근은 개인의 행위에 대한 비공식적 맥락의

영향력을 주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김연수,2007:35),눈에 보

이는 제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간의 상호작용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게 되어 거버넌스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

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와 토의는 공동체 안에서 신뢰관계와 협동적 규범이 확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공통관심사(commonground)를 표출시키고 심지

어 공익에 관한 컨센서스를 창출한다(Bevir,2007a).민주적 거버넌스 과정

에서의 ‘대화와 토의’행위로부터 나오는 이같은 효과중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의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대화와 토의와 신뢰관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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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와의 연결관계와 유사하게,본 연구에서 열거한 거버넌스 개념의 여

섯 가지 구성요소 간에는 서로 중첩되기도 하고 요소간에 인과관계를 맺

게 되는 경우가 있는 등 복잡한 연결관계를 맺고 있다.아메바처럼 형상이

변형되고 진행중에 있는 양식인 거버넌스의 개념을 ‘어떤 실체’로 표현하

는 중에 나타난 결과로 개념의 모호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다.

이같은 개념요소간 관계 중에서 ‘네트워크의 제도화’,‘대화와 토의’및 ‘신뢰

관계’의 세 개념 사이의 연결관계를 보면,네트워크의 제도화는 활발한 대화

와 토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거버넌스에 대한 신뢰관계는11)네트

워크의 제도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즉 대화와 토

의→ 네트워크의 제도화 →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형성의 과정으로 민주적

거버넌스가 형성된다.

천안아산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사례의 경우 통합센터의 네트워크를 구

성하는 자치단체,경찰관서,철도시설공단,한국통신,NGO,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과의 개별 접촉 설득과 여러 번의 회의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교환과

의견 수렴,참여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자원의 활발한 교환,언론의 관심

등을 통해 형성된 신뢰관계가 경찰 거버넌스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비판론자들은 거대한 규모를 갖춘 현대 정부에서 대화와 토의에

의한 결정이 비현실적이고,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되며,조정과 통합의 속

도가 너무 느려서 위기관리나 국가안보에서 시민의 관여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Bevir,2007a).그러나,인터넷에 의해 동시다발적인 쌍방향의 정

보 소통이 일반화되어 있고,그러한 바탕위에서 모든 결정이 복잡하고 다

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정의 신속성을 확보

하는데 집착하기보다는 결정된 이후 집행과정에 참여주체들의 순응을 확

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전문가의 역할을 무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교환과 토의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있으며,대화와 토론과정에 다양한 정보교환

11)이상수는 정부 신뢰는 정부조직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정부행위나 법제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의 규범적 기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

하는 신념이며,경찰 신뢰는 경찰 조직이나 법제도,규범적 기대 또는 경찰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하는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상수,2008: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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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정의 전문성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결

국,시민의 역할은 대의제의 일반화된 현상처럼 투표권을 행사하는 때에만

주권을 행사하고 행정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방관자가 되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대량소통과 ‘포털 공간’별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

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대에 시민은 감시자로서 뿐만 아니라 협력자로서

의 기능도 가능한 것이다.공공정책과정에 대화와 토론을 통한 시민의 관

여는 분명 ‘좋은 거버넌스’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주장

(Bevir,2007a)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5)책임성(accountability)

공공정책 문제는 일반적으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과 관련되는

것이며,민주적 가치의 실현 문제는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로부터 시작된

다.개개인의 투표행위가 민주적 가치를 태동시키는 원동력이라는 말과 같

은 의미이다.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정책의 결정․집행 및 평가는 선

출직과 연결되어 있다.선출직들은 유권자에게 책임을 지고,비선출직인

공무원들은 계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출직에게 책임을 지는 형태를 띤다.

‘책임의 계선(linesofaccountability)’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Bevir,

2007a).행정법학에서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당성의 고리’(chain of

legitimacy)라고 설명한다.정당성의 고리 개념에서는 정당성의 계통을 공

무수탁한 사인(私人)에게까지 적용하여 공무를 수탁한 사인은 책임관료에

게,책임관료는 선출직에게 순차적으로 정당성의 근거를 연계하고 있는 형

상이라고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뉴거버넌스 개념의 등장 이후,국정운영의 새양식으로 시장기제

나 네트워크가 중요시되면서 과거 계층제 양식이 갖고 있던 ‘책임 계선’은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시장 조직과 자발적인 네트워크 기제의 행위자들이

공공재와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이들과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선출직과의 책임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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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네트워크 중심의 뉴거버넌스 양식이 과거 계층제하에서와 같은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러한 인식은 시장이나 네트워크

에 의한 국정관리 양식이 계층제를 대신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논리

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더욱이,책임성 확보는 책임져야 할 사실과

행위자와의 사이에 법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네트워크

양식에서는 행위자들간의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책임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Bevir,2007a)12).

치안행정 분야에서도 협력치안 활동에서 이같은 책임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치안행정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등이 조직되어 활발하게 협력치안활동을 하고

12) Bevir 교수가 대표 집필한 거버넌스 백과사전(2007)에서 책임성(accountability)의 개념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책임성(accountability)은 수세기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최근에

와서야 거버넌스(governance)와 민주적 정부(democraticgovernment)에 관한 토론에서

핵심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엄밀히 말하자면,'책임성(accountability)'은 또 다

른 누군가(Y)의 이익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자리(r)에 있는 누군가(X)가,그가 어떻게

그의 임무를 수행했는지에 관하여 그 또 다른 누군가(Y)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을 의미

하고,동시에 Y는 (r)과 관련하여 X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처벌을 가하거나 또는 보상해

주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 개념(FamilyResemblance)Accountability,Responsibility,Liability:‘책

임 있는(accountable)’이라는 용어는 ‘Computare:계산하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책임을 진다(tobeaccountable)’는 의미는,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나 돈에 대하

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정(acount)’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이러한 의미는 장

부부기 또는 예산기록을 통하여 발휘되었던 모든 형태의 책임성(accountability)속에

내재하고 있었던 의미였다.그러나 ‘계정을 제공한다(givinganaccount:보통은 ‘설명하

다’로 번역)’라는 의미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표현의 다소 광범위한 의미....추상적 명사

로서의 책임성은 계정을 만드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의무까지 의미하는 것이다.그러나

책임성이라는 용어가 기술적 표현(aterm ofart)또는 완전히 발달된 자립적인 개념으

로서 발전된 분야는 정치적 또는 법률적인 토론분야가 아니다.정치나 행정 분야에서

‘책임성(responsibility)’라는 용어는,공적인 권한을 지닌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

행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이행해야 할 임무를 의미하는 기술적 용어였었다.법 분야에서

'책임성(liability)'은 특정행위를 함으로써 한 사람이 그 자신에게 의무를 부과시키고 이

에 근거한 행위에 뒤따르는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선호되었던 용

어이다.따라서,‘책임성(accountability)'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동안,정치적인 대표

성,집행적․행정적 책임성(responsibility),그리고 다소 산만하게 법적 책임성(legal

liability)이라는 이슈들과 관련된 수많은 상호 연결된 의미를 포함하는 영어의 한 어족

이다.그러나 ’책임성(accountability)'이 스스로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하면서,이러

한 의미론적 분야(semanticfield)내 혹은 분야 간의 관계는 최근에 변형되고 있었다.

책임성(accountability)이라는 용어가 거버넌스, 행정개혁 그리고 민주주의의 질

(quality)에 관한 영어로 진행되는 토론에서 아주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하면서,이제야

책임성(accountability)의 다양한 언어적 사용에 의하여 다루어졌던 의미가 어떻게 해서

다른 언어에 의하여 쉽사리 의미가 전달되지 못했는지 분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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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들이 교통질서 봉사활동이나 범죄예방 활동 등을 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과실에 의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와 같은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미비되어 있다.이들의 행위는 순수 봉사활동의 영역이지만

사실상 경찰의 임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기제가 없기 때문에 치안시스템 강화의 주요 수단이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Rhodes는 ‘좋은 거버넌스’의 요건으로 세계은행이 제3세계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온 개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

고 있는데,특히 책임성의 확보 여부가 좋은 거버넌스의 핵심요건임을 암

시하고 있다(Rhodes,1996:655).

➀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독립적인 사법시스템과 계약을 집행하는 법률체계

➁ 공공기금의 책임있는 경영

➂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독립성이 보장된 공공감사

➃ 모든 정부기관이 법과 인권에 대한 존엄성과 인식

➄ 다원적 제도체계와 자유로운 언론

Rhodes는 영국에서의 정부기능 밀어내기(hollow out)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는 자기 조직적 네트워크는 제도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누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가를 흐리게 한다고 설명한다(Rhodes,1996:658-659).

뉴거버넌스를 논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책임성 확보 문제가 거버넌스 개

념에 대한 확신에 찬 정의를 내리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임을 시사하

고 있다.그러나 책임성 확보 문제가 뉴거버넌스의 걸림돌이라고 하여 문

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의

를 달 수는 없을 것이다.이러한 인식을 구현하고 있는 사례를 경찰서비스

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즉,뉴거버넌스적인 국정운영 양식을 채택하고

있는 최근의 많은 정책추진방식에서 책임문제를 손해보험제도를 활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경찰대학에서 극빈계층의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예비공직자인 경찰대 학생들에게 봉사정신을 현장에서 심어

주기 위하여 경기도와 협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는 ‘학습봉사 무한돌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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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에서도 멘토인 대학생들의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해 경기도의 지원

예산으로 손해보험에 가입시켜 줌으로써,자원봉사자로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과거 전통적인 계층제 관점에서 보면 ‘책임계선’상에 있지

않은 경찰대학생들의 예기치 않은 고의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담보해 주고

있다.이는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배분행정에서의 위임

위탁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공무수탁자’의

손해보험료를 정부가 부담해 주는 제도와 같은 맥락이다.광역단체와 국가

기관간의 협약 행정의 양식으로 출발한 ‘경기도와 경찰대학간 학습봉사 무

한돌봄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보자원과

부대비용 지원예산 자원과 경찰대학의 우수한 학생 멘토 자원이 결합한

개념이고,추진상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보장보험을 경

기도의 예산으로 가입하여 줌으로써 네트워크 행정 양식이 갖고 있는 책

임성 확보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 사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지방정부(regionaland/or

localgovernment)와 국가기관(state)간 자원교환 관계로 네트워크 양식을

형성한 사례이면서(김준기,2006),네트워크에 의한 국정관리 양식도 정부

기관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과,네트

워크 양식의 구조적인 약점 중의 하나인 과거 전통적인 책임계선에 있지

않은 참여자의 책임성 확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는 점이다.손해보험 가입을 정부 예산으로 하여 줌으로써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인 멘토(경찰대 학생)와 교통편의 제공 운전자와 관계기관의

당국자 등의 법적인 책임은 물론 나아가 이 정책(사업)의 결정자인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관료의 책임까지도 보장해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러한

것들은 거버넌스에 의한 국정관리 양식이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감

지할 정도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어떤 실체’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6)민주적 정당성(democraticlegitimacy)

뉴거버넌스의 본질에 관한 논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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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legitimacy)문제이다.위에서 기술한 거버넌

스의 책임성 확보의 문제를 주요 개념요소로 다룬 것은 거버넌스의 다양

한 양식들이 투표를 중심으로 한 책임의 계선에서 벗어난 제도이기 때문

에 민주적 책임정치의 근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시민과 권력을 매개하는 선거제도에 근원을 두고 있

다는 관념에서는 당연한 논리이다.

M.Weber는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개인의 권위가 아닌 오랜 역사적

전통이나 관습을 신성시하는 신념에 의거하는 ‘전통적 지배’와 법규화된

질서의 합법성과 지배권 행사의 권리를 부여받은 자의 규칙에 적합한 지

배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승인되는 ‘합법적 지배’,그리고 특정 인격자의

신성성에 근거한 ‘카리스마적 지배’의 세가지로 유형화한다(MaxWeber,

WirtschaftundGesellschaft;이극찬,1982:172-175).

이러한 Weber의 지배의 정당성의 근거들도 시대의 요청에 따라 선택되

고 조합되듯이 오늘날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조합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민주적 정당성의 개념도 ‘통합에서 나오는 효과’

와 ‘법적 책임성의 확보’,그리고 ‘사회적 함유(含有)’까지도 포괄하는 개념

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Bevir,2007a)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예를 들

어 신공공관리의 양식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이나 네트워크 양식 같은 비

다수결 제도에 의한 국정관리도 그것의 능률성이 입증되었다면 민주적 거

버넌스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민주적 정당

성의 근거를 시대상황에 따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민주적 정당성의

근거를 권한 위임의 계통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Bevir,2007a).

거버넌스적 국정관리 양식으로 공공정책을 집행했을 때 그 효과가 증대되

고,새 양식에 의한 제도와 합의가 다양한 의견을 함유하고 있다면 그 정

책의 민주적 정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비다수결 제

도와 같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양식을 따를때 선거제도에 의한 것과 같은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 뿐만 아니라,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시민사회의 참여에 의한 감시체제의 가

동에서 그 답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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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참여를 연구한 논문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참여의 효과를 측정

하기가 쉽지 않고 참여는 과연 제도를 감시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간의 참여에 대한 경험은 참여가 선거제도

에 의한 책임확보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기제

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최근 거론되는 참여의 방식으로 공청회,시정포

럼,국민투표,여론조사,위원회의 시민대표 참석,다양한 방식의 자기조종

(self-steering),시민 배심원 등을 열거할 수 있다(Bevir,2007a).

오늘날 경찰 거버넌스를 포함한 다양한 차원의 국정관리의 양식에 다양

한 형태의 참여가 계속 확산 추세에 있으나,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

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첫째,사이버공간이 새로운 거버넌스의 기제로

자리잡은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포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참여양상도 급증

하고 있으나,이에 대한 감시제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참여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문제도 시민들의 참여가 자발적

인가 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한다.특히,동원성 참여가 많은 정부기

관의 각종 협력단체를 여기서 말하는 참여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

문이다.여러 가지의 동기에 의한 동원성 참여자들이 공공정책 추진상의

지지 분위기를 유도하는 역할은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정부기관을 감시하

고 통제하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동원성 참여자로 구성된

경찰협력단체들이 치안행정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자․조언자로 제도화되

지 못하고 있는 것도 참여는 자발성을 전제로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문제는 종래에는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선출직의 국민에 대한 책임’과 ‘관료의 선출직에

대한 책임’의 계선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느냐를 보고 설명하였으나,

국정관리 양식이 새로운 거버넌스로 이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방식도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배분 정도와 시민감시의 효과

적 가동상태를 보는 개념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2007년 간행된 거버넌스 백과사전(EncyclopediaofGovernance)에서도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산출 중심의 전략을 주장하고 정치적 결정은 유권

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복리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만 한다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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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견해가 설득력 있는 것이라면,거버넌스 양식의 비다수결적 성격

때문에 대두되는,민주적 정당성이 불투명하다는 딜레마를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다고 본다.

3.거버넌스 개념의 정의와 특성

공공거버넌스 개념의 진화과정과 구성요소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거버

넌스의 개념에 대한 학계의 주장들이 분분한 상태이고 우리말로 표현된

적절히 공감받는 개념어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원어개념의 모호성

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거버넌스를 ‘국정관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Bevir의 정의대로 ‘국정운영의 양식(patternofrule)’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학계의 일각에서는 Bevir의 정의를 ‘통치의 패턴’으로 번역하

는 경우도 있고(유재원․나찬영,2008:138),‘지배 또는 관리의 양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이 같은 연유 때문에 ‘거

버넌스’라는 외래어로 그대로 통용되고 있고 적절한 우리말 개념어 설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거버넌스’개념에 대해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견해로서,

Rhodes는 거버넌스를 최소 국가,기업적 국정관리,신공공관리,좋은 거버

넌스,사회적 사이버네틱 시스템 및 자기조직적 네트워크 등 6가지 의미로

구분하여 정의하였고(Rhodes,1996:652),Lowndes& Skelcher는 사회조

정의 방식으로(Lowndes& Skelcher,1996),Osborne과 Gaebler는 사회문

제를 해결하고 사회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있

다(Osborne& Gaebler,1992).Meuleman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사적 부문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호작용의 총체로 정의하고(Meuleman,2006),Bevir는 국정운영의 패턴

(patternofrule)으로 정의(Bevir,2007a)하고 있는 등 대부분 광의의 개념

으로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광의로 정의할 경우

거버넌스는 새로운 개념이라기 보다는 공공문제를 담당하는 주체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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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수행해 온 하나의 현상을 기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협의의 개념은 사회 각 부분의 행위자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의

문제를 조정과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네트워크 거버

넌스를 의미한다(유재원․소순창,2005;배웅환,2004;홍성만,2004).

Kooiman은 거버넌스는 곧 네트워크이며,사회․정치적 시스템에서 나타나

는 양식 또는 구조로 보고 모든 관여자들이 상호 조정하는 과정에서 통상

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물이라고 이해하는(Kooiman,1994)한편,Jessop은

규제론적 입장에서 사회경제학적 환경을 강조하고 국가와 시장,시민사회

의 관계를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과 협력체계로 보고,자율적․자기 조직

적인 조정양식으로 설명하고 있다(JessopB.,1997).

이들은 네트워크를 운영양식의 중심적이고 공통적 개념요소로 다룬 점

에서 ‘뉴거버넌스’의 주장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협의의 개념 정의로 볼

수 있다.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과정지향적이라고 한다.참여와 합의,조정과

통합,실천과 협력 등을 그 성립의 원리로 중요시하는 데에서도 과정지향

적임을 이해할 수 있다(오수길,2008:24).거버넌스의 개념을 협의로 해석

하여 거버넌스는 공공부문,사적부문,자발적 부문의 참여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과제를 상호작용을 통해서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여 개념의 과정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다(유재원․소순창,2005:47).

둘째,거버넌스는 보이지 않는 제도에 대한 개념이다.거버넌스를 해석

하는 이론적인 틀인 신제도주의에서 주목하는 보이는 질서 뒤에 숨어있는

눈에 보일 듯 말 듯한,손에 잡힐 듯 말 듯한 어떤 상호작용의 실체에 관한

개념이다.신제도주의는 그래서 다이내미즘(dynamism)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

셋째,거버넌스는 신기루 같이 보일 듯 말 듯한 형상이지만 어떤 실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기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실체’는 뉴거버넌스의 대상인 주민 고객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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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감성적 현대인은 그

실체가 감지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야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볼 수 있는 만큼 어지간한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현대인은 점점 더 먼 거리까지 볼 수 있는 인지능력이 발달하기 때

문에 점점 더 먼 미래를 예측하여 반영한 뉴거버넌스를 기대할지도 모른다.

넷째,거버넌스는 플러스 알파(plusα)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이는

앞에서 언급한 속성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는 지금까지 계층제적 관료제가 해왔던 협

력관계의 과정 수준을 조금이나마 넘는 것으로서 관련 행위자간에 형성된

‘약속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어야 한다.단순한 협력단계를 넘어서 가시적

인 ‘어떤 결정체’를 만들어 내는 수준이어야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협약

행정’의 양식이 네트워크에 의한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낸 ‘결과물’

이었다면 그를 ‘제도화’의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여기서도 할

수 있다.‘약속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토의를

통한 합의의 과정이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그러한 합의의 과

정은 관여한 행위자간에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기대가 포함된 것이며,따라서 ‘약속의 수준’은 실천지향적인 것이다.또한

이러한 실천적 ‘협약행정’의 의의는 공공정책의 고객인 시민의 눈에 보이

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이며,결코 급진적인 것도 아니며,실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섯째,거버넌스의 개념은 종합적인 처분적 성격을 함유한 것이다.의

사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처방전을 내릴때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판

단하여 치료약을 골고루 혼합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것이다.공공정책의

처방을 내리는 데에는 다양한 부문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이고 그

구성단위간의 자원교환 관계를 맺음으로서 실천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

환경,공해,복지,교육 분야의 정책수행에 네트워크 양식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지구 온난화 대책,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에는 국내외 관련 부문간의

종합적인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전지구촌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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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성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이와 같은 분야의 공공정책에서는 정책의

형성 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부관료,기업,연구기

관,시민단체 및 모든 관련 분야의 보유자원들이 교환되고 섬세하게 조정

되어야 정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거버넌스 개념의 본질은 논리적인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

이면서도 선험적 관념론의 바탕이 다소 포함된 것이라 생각한다13).어머니

의 내리 사랑은 사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체험적인 것으로,어디에도 비

교할 수 없는 실체로 설명할 수 있듯이,거버넌스도 사회,국가,인류의 문

제를 해결하려는 실천기제를 개념속에 담은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기 보

다는 실천적 체험적인 ‘어떤 형상’에 보다 가까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

다.‘거버넌스’의 개념이 계속 역동적으로 변동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다의적이고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번역어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다만,위에서 기술한 광의의 개념 성격인 Bevir의 정의인

‘국정 운영의 패턴’에 따라서 ‘거버넌스’는 ‘대안적 국정운영의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국정운영 양식’이라는 개념에 ‘대안적’이라는 수식어를 붙

여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이는 거버넌스의 개념 속성에 처방적

성격과 현상으로서의 성격(김정렬,2000;Pierre& Peters,2000;유재원․

소순창,2005)을 갖고 있다는 설명에도 부합되는 수식어라고 생각한다.‘대

안적’(alternative)이라는 의미는 ‘어떤 안을 대신하는 다른 안’으로서 처방성,

미래지향성 및 현상으로서의 성격을 포함하는 의미이다.또한,‘대안’은 실

현가능성이 있는 안을 의미하며 눈에 보이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이고,점증주의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거버넌

스’를 ‘대안적 국정운영의 양식’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상으로 거버넌스의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핵심적인 개념요소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상호의존성,사회자본,대화와 토의,책임성 확보 문

13)선험적 관념론(先驗的 觀念論)은 칸트 철학에서,인식은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

라,선천적인 직관과 사고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거버넌스의 실체를 보려는 방법론적

기초에서 해석학적 접근이 인간의 체험이 표현된 것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려

는 시도가 있었다면,거버넌스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으로부터 거버넌스의 실체가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선천적인 직

관과 사고로 인식이 얻어진다는 선험적 관념론적인 바탕이 다소 포함된 개념이 거버넌

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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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주적 정당성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개념이 갖고 있는 특성

들을 살펴보았는 바,거버넌스 개념에 내재된 특성을 포괄적으로 담은 개

념어를 찾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학계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

념에 관련된 다양한 양상들은 여러 수준의 정부에서 제도의 변동을 표현

한 것이고,그것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며,계층제가 여전히 우세한 제도

양식이라고 한다(Bevir,2007a).그렇다고 하여 계층제가 네트워크와 같은

새로운 국정관리 양식보다 앞으로도 여전히 우세한 제도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정책의 줄기를 다루는

기능(steering)이 아닌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구체적인 배분기능 단계

(rowing)에서 계층제가 민주적 가치인 대표성,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우월

한 양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기준도

이념도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거버넌스의 양식도 변하는 것이며 분명한 것

은 계층제의 대안적 양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네트워크에 의한

뉴거버넌스 양식의 가능성은 정치․행정학적 시각과 사회학적 시각,민주

적 책임성․정당성의 확보에 대한 공법학계의 시각이 만나는 접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통찰력 있는 관료들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계층제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양식에 비해 우월한 제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점점 커

지고 있다.따라서,국정운영 패턴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공공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 학계는 물론 실무계까지 참여한 좀더 폭넓은 논의와 개념의

재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그 개념의 맥락들이 치안분야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2절 협의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1.등장 배경

거버넌스의 개념 또는 속성을 살펴보는데 핵심적인 단어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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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라고 앞절에서 설명하였다.거버넌스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고조

된 이래 현재까지 거버넌스의 양식은 계층제,시장,네트워크의 순으로 이

행되어 왔다.오늘날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양식에 의한 국정운영양식을 의

미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협의의 개념 정의에 의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양식이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양식이 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개념 및 특성을 앞의 절과 다소 중복되는 내용도 있으나 좀 더 상세

히 기술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양식의 필요성은 거버넌스의 대두 배경과 같이,1970년대 후반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실패 문제와 정부

기능 축소론의 본격화와 함께 대두되었다.정부 기능의 축소,세계화의 진

전으로 인한 국가와 국경 개념의 약화 및 복잡한 환경 변화는 네트워크

양식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국가 기능의 축소 흐름에 직면한 영국과 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들은

네트워크 체제가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데 상대적으로 적

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이들 국가에서는 신공공관리 모형에 의한 국정

개혁에 매달리기 보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여러 조직들 간의 파트너

십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양식에 관심을 집중하였다.네트워크

에 의한 양식은 계층제와 시장을 보완하는 대안이며,공공과 민간 그리고

자원봉사 영역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기제이다(Rhodes,1996).

국정운영의 대안적 양식이 정책 네트워크의 집합체로 이행되고 있다는

Rhodes(1996)의 분석이 영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어서 보편적 학설이

라고 하기에는 무리이다(강원택,1998:58-60).그러나,국가 역할의 축소

와 강력한 이익집단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서유럽 국가들에서 정치권과

공공정책의 중심의제로 등장하였다는 현실에는 주목해야 한다(Rhodes&

Marsh,1992:김정렬 2000)

정책 네트워크 양식의 이론적 배경을 신공공관리와 같이 비교적 명확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유럽학자들은 조합주의적 입장에서 정책 네트워크

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론적 배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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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미국의 하위정부 모형(subgovernmentmodel)이나,유럽의 조직간 이

론에서 정책 네트워크 양식의 이론적 기원을 찾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렬,2000).

하위정부 모형은 역설적이지만 자유주의와 다원주의가 풍미한 미국에서

1950년대를 전후하여 민주성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속에서 제기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연설에서 제기한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에 대한 비판과 로위(T.Lowi)의 철의 삼각(irontriangle)으로 대

표되는 현실적 다원주의를 표현하는 하위정부 모형이 정책 네트워크 양식

의 이론적 배경의 하나라고 정리할 수 있다(Rhodes& Marsh,1992:

5-6;최영출 외,2006;김정렬,2000).

미국의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ProtectionAgency)은 주정부,

지방정부별로 독특한 여건속에서 환경보호 정책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 내의 각계각층의 협력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하위정부 모형을 학계에서 제시하였다.환경정

책 관련 하위정부 모형에서는 환경오염 문제는 국토의 광범한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행위에서 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응도 모든 행위

자와 관계자들이 파트너십을 통하여 공동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깔고 있

다.그리하여 환경보호청과 주정부,기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환경보호를 해야 한다고 네트워크 이론가들은 주장한다.그들은 주

정부․지방정부,민간기업,원주민,건축가,계획가,정부 공무원,개발가,

환경단체,시민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5년 미국의 국가 환경 파트너십 체제(NationalEnvironmentalPerformance

PartnershipSystem)를 통해 EPA와 주정부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환경

문제의 우선순위의 결정,책임소재의 명확화,세금의 효율적 사용 등을 상

호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박재창 외,2001:57-58).

EPA와 기업체와의 파트너십도 미국 전역에서 7,000여개 이상의 기업체

와 조직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이 파트너십을 통하여 환경규제

정책은 끊임없이 보완되어 신축성있고 효과적인 대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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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박재창 외,2001:58-61).

EPA는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보호 정책 프로그램의 효과

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조정력을 높이고 있다.관련 전국 네트워크(National

SmartGrowthNetwork)가 1997년 결성되어 건축가,계획가,정부 공무원,

개발가,환경단체,기타 시민단체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새로운 아이디

어를 창출하기도 하고 그를 집행하기도 한다(박재창 외,2001:61-62).

이들 네트워크에서는 개발예정지에 대해 개발 관련 연구물,교통,대기

오염,주거지 보전방법,공한지 확보 문제 및 구체적인 지역개발 기법 등

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개발이 개발이익도 극대화하면서 친환경적인 것이

되도록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EPA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정보제공,인터

넷 접속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또 하나의 파트

너로 자리하는 것이다.정보지원 프로그램의 구축과 정부예산 지원의 결합

은 네트워크 국정관리 양식의 핵심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다.네트워크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와 이를 기준으로 한 재정지원 유인은

네트워크 양식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다.우리나라도 교부세 또는 국고

보조금 제도를 통해 네트워크 국정운영 양식에 대한 관여와 적정한 통제를

통해 국정의 통합과 새 양식의 경쟁력을 적절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연방정부내 타부처들과의 파트너십은 환경보호청과 같은 특정부처가 타

부처들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를 협의하는 데 필

요한 것이다.공공정책은 대다수가 여러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협력하지 않

으면 정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다.교육,보건,환경,

국토개발 등 정책 추진에는 타부처의 기능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기 때문이다.1997년 미국 클린턴행정부에서는 환경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보호청은 어린이 건강 보호국

(TheOfficeofChildren'sHealthProtection)을 세우고 관련 연방기관들

과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박재창 외,2001:63).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시민들이 환경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하는데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것이

다.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이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정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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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대한 접근권과 결정과정에의 참여권이 보다 많이 실질적으로 보장되

어야 한다(박재창 외,2001:64).

하위정부 모형은 다원주의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되었으나

하위정부에 사적 이익의 비중이 증대하게 되어 부처포획(agencycapture)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미국의 정치,행정 체제를 분석하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된다.정책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느슨한 연계양식인 이슈

네트워크(issuenetwork)에 대한 주장은 하위정부 모형과 다원주의 모형과의

간극을 다소 좁혀주었다고 할 수 있다(Rhodes,1986;김정렬,2000:29).

네트워크 양식의 또 하나의 이론적 배경으로 조직간 이론이 제기된다.

조직간 이론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중시한

다(Rhodes,1981;김정렬,2000:29).Rhodes(1986)는 수정 모형을 통해

Schmitter(1974)의 조합주의 분석틀을 차용함으로써 미시적 분석에 치중하

는 조직간 이론의 치우침을 거시수준(macro-level)과 중간수준(meso-level)

의 분석틀로 발전시킨다.이는 도시 정치 과정에서 많은 사회단체와 조직

적 이익집단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서유럽 선진국들의 조합주의적 거버넌

스와 이론적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Pierre,1999:377-389;배유일,2003:

321-322).

2.개념 및 특성

‘네트워크(network)’의 사전적 정의는 전선․혈관 따위의 그물 모양의

것,망상조직,넓은 지역 또는 국가․영토․지방 등지의 전역에 퍼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물의 조직,그물,무선ㆍTV 방송망,회로망 등으로

설명된다(TheRandom HouseDictionaryoftheEnglishLanguage).공공

정책과 관련되는 네트워크의 정의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러 학자

들에 의해 제기되었다.파웰(Powell,1990)은 네트워크는 경제적인 활동을

조정하는 특색있는 방식이라면서,교환,상호의존적인 자원교환 및 상호

의사소통 관계의 잠재적 또는 수평적 양식이라고 설명한다(최영출 외,

20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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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르손(Larson,1992)은 ‘기업가적 환경에서 네트워크 구조’라는 논문에서

거버넌스 네트워크 형태가 평판,신뢰,상호관계 및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Rhodes,1996).앨터와 헤이그(Alter& Hage,1993)는

조직간 네트워크는 법적으로 분리된 단위들의 비계층적 집합인 제한된 또는

제한되지 않은 조직군집이라고 정의하면서,네트워크는 교류(exchange),

일치된 행동(concertedaction),공동생산(jointproduction)이라는 조직간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사회적 구조를 지칭한다고 설명한다.

두비니와 알드리히(Dubini& Aldrich,1991)는 네트워크의 정의를 개인들,

집단들 및 조직들 사이의 정형화된 관계라고 한다(최영출 외,2006:62)

프레드릭슨(Fredrickson,2000)은 네트워크에는 교환 및 상호관계,공통

의 이해,신념과 전문지식의 공유를 통한 공감대 확산과 같은 공식적,비

공식적인 연계를 함축하고 있다(최영출 외,2006:59)고 한다.

오툴(O'Toole,1997)은 네트워크는 “다양한 조직과 그 조직의 일부를 수

반하고 있는 상호의존적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이러한 상호의존적 구조

하에서 하나의 단위(oneunit)는 좀 더 상위의 계층구조에 속해 있는 여타

단위들과 단순히 공식적인 상하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설명한다(O'Toole,

1997:45).

지금까지 제시되고 있는 네트워크의 정의를 종합해 볼때,네트워크는 일

련의 사물,사건 또는 사람들간의 연관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유형을 의미

한다.다시 부연하면,네트워크는 복잡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참여행위

자들이 상호이익을 위해 교류하고,상호의존하며,상호작용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포함되는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개념과 그 효용가치 등에 내포된 속성들을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첫째,네트워크 양식에는 자율성이 내포되어 있다.로드스(Rhodes,1996)

는 네트워크는 자기조직적(self-organizing)이라고 설명한다.자기조직적이

라는 말은 네트워크가 자율적이며 자발적인 의미라고 주장한다.커크카트

(Kickert,1993:275)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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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제능력은 정당성의 결여,정책과정의 복잡성,관계기관의 복잡

성과 다양성 등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다.정부는 사회시스템에서 이벤트

진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체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더 이상

다른 주체들에게 자기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다른 영역의 기

관들은 모두 자율적이기 때문에 어떤 단일의 수퍼조정자(super-ordinated

actor),어느 초강력의 힘을 가진 정부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는다.그

들의 자율은 스스로 지배하고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자기 책임도 질 줄

아는 것을 내포한다.규제 폐지,정부기능의 축소,그리고 좀 떨어져서

조종하는 기능은…… 보다 덜 직접적인 정부통제와 규제를 상징하여 이

는 사회기관들을 보다 자율적으로 만든다.’

네트워크의 참여행위자들은 자율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결정과정을 전제

로 하기 때문에 정책 네트워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성,통일성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과 상충되는 면이 많다.공공정책을 네트워크 운영양식

에 의해 추진하면서 네트워크 틀 속에서 자율과 통제를 조화롭게 이끌기

는 쉬운 일이 아니다.적절한 통제장치를 통한 책임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는 네트워크 양식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이다.

둘째,상호의존성이다.정책네트워크 양식을 운영하다보면 참여주체간에

는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고,참여주체간에 서로 협조 또는 파트너십을 강

화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네트워크 양식의 태동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주체들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만큼 다른 주체의 자원과 기술

을 서로 교환 연계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상호의존성은 네트워크의 속성일 뿐만 아니

라,거버넌스 개념의 중요한 개념요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거버넌스의 개념요소에서도 검토하였다.

셋째,복잡성이다(최영출 외,2006:63).거버넌스의 대표적 양식으로서

네트워크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주체의 자발적인 조

합체이기 때문에 대화와 토의,협력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다.외생적으로 급변하고 복잡다양한 정책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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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양식이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도

얼마든지 있다.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참여주체간에 빈번한 대화와 토의

를 통해서 설득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에서 협력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신뢰관계의 증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3.관련 용어와의 구분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본 연구에서의 핵심개념인 네트워크 거

버넌스와는 상호 관련성이 있는 개념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간의 개념상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우선 관련성이 있는 개념

들로서는 파트너십,네트워크,거버넌스,뉴거버넌스,국정관리,지배구조,

네트워크 거버넌스 등이 있다.이들간의 개념구분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어

렵다.왜냐하면,각 개념들에 대한 학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두 번째는 각 개념들이 내포하고 있는 차원들이 다차원

적이어서 공통적 기준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따라서 여기서는 위에

서 여러 가지 형태로 논의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본 연구자 나

름의 개념적 재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상호의존적인 자원교환이 이루어지는 사람간

또는 조직간의 연결망.이러한 연결망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 파트너십 :파트너십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서의 협동체제

혹은 협력체제.이는 단독의 기관이 아니라 유관기관끼리 협력방식으로 문

제를 해결해 나가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 거버넌스 :거버넌스란 정부가 단독이 아니라 유관기관들의 참여를 수

반하여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대안적 국정운영의 한 형태.이 거버넌스는

참여를 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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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즉,아주 넓은 의미에서 정부 단독의 계층적 방식이 아니라,유관기

관의 협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정부의 의사결정방식과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지배구조 :지배구조는 ‘협력적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가치중립적인 의사결정방식.이 지배구조를 거버넌스와 동일하게 보

는 견해도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어떤 가치적 속성이 포함되지 않은 조직

의 의사결정방식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 국정관리 :국정관리는 국가의 정책을 관리하는 관리수단 전체.거버넌

스를 번역하면서 국정관리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정관리가 거버넌

스의 모든 속성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 뉴거버넌스 :새로운 형태를 지니면서 생기고 있는 거버넌스의 다양한

변형들의 총칭.뉴거버넌스란 이 용어 자체가 특정 형태의 거버넌스 구조

를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전술한 바와 같이,새로운 형태로 다양하게 발전

해 나가는 거버넌스 형태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겠다.

․ 네트워크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란 거버넌스 형태중에서도 특히

네트워크라는 연결망을 강조하고 이러한 연결망에 대한 조직화를 통하여

운영되는 협의의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용어상으로는 네트워크와 거버넌스가 합쳐진 것이지만,단순히 두 용어의

합성어가 아니라 두 용어가 결합하면서,네트워크적 특성+거버넌스적 특

성+알파적 특성을 가진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여기서 알파적 특성이란,협약적 특성과 진화적 특성이다.즉,이 두

개의 특성이 네트워크 거버넌스라는 용어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대단히 협의적 의미의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다른

말로 한다면 네트워크가 특히 강조되는 거버넌스이며,이 거버넌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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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성과 진화성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위에서 논의한 네트워크,거버넌스 들에 대한 각종

특징들을 포괄하면서도 서로 중복을 피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물론 이러

한 기준들의 적용에 있어서 절대성보다는 상대성을 바탕으로 한다.파트너

십,네트워크,거버넌스 등 여러 개념들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정

도가 명확히 유무의 관계가 아니라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협약성이란,조직간 또는 개인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들간의 관계규율을 위하여 어느 정도 규정화해

있느냐 하는 측면이다.즉,구두에 의한 협력도 있을 수 있고,MOU나 협

약서와 같은 규정화해 둔 수준의 협조체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협약성의 강도 또는 정도 여하에 따라 개념간의 구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기준은 진화성이다.네트워크가 단순히 처음 수립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정체되어 있느냐 아니면,지속적으로 발전 또는 진화해 나가느냐

하는 측면이다.네트워크나 거버넌스 모두 상호 대화와 토의,상호성이 중

요하다.그러나 상호성이나 대화,토의가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지속성과

자생력을 가지면서 더욱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이다.가령,후술하는 천안․아산 사례와 같이,CCTV 통합센터가 자원봉

사자의 협조를 얻어내고 이들의 참여를 통해서 치안문제 해결을 더욱 과

학화해 나가면서 해가 갈수록 시스템 자체가 진전된다면 이는 진화성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또 저소득층에 대한 경찰자원봉사활동처

럼,사설학원이나 기업가들이 참여하여 지속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즉,단순한 네트워크인가,아니면 더욱 네

트워크가 진화하느냐 하는 것이 개념간의 구분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유사관련 개념들과는 차

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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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성 강함
■ 네트워크 거버넌스

      ■ 협약 행정(GOA)  

■ 거버넌스

협약성 약함 협약성 강함

■  파트너십

진화성 약함

<그림Ⅱ-1>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위상

자료:본 연구에서 기술한 개념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연구자가 작성함

제3절 우리나라 경찰 네트워크 거버넌스 및 선행연구

1.경찰행정 업무의 특성과 성격 변화

우리나라 경찰행정 업무의 변천사를 기능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조선시

대의 포도(捕盜)기능,일제강점기의 헌병 경찰과 혼합된 식민통치의 전위대

기능에서 미군정 시대의 통치기능을 거쳐서 정부수립 이후 행정법상 개념인

소극적 질서유지 업무로 경찰기능이 국한된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 기능

으로 이행된다.단적으로 표현하면 2차대전 후 독일에서 나치 비밀경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연합국에 의해 추진된 ‘脫警察化’(Entpolizeili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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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 일본에 적용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건국경찰을 설계하는

데도 덩달아서 적용되었다.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이 非自發的으로 ‘脫경찰

화’의 길을 갔다면 우리나라는 ‘탈경찰화’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받아들인

것이다.이러한 ‘탈경찰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등 경찰관련 법령은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관한

것들이다.우리나라 경찰행정 기능은 ‘탈경찰화’흐름의 계승으로부터 시작

되었기 때문에 독일경찰의 ‘탈경찰화’개념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박정훈 교수(2005)는 ‘탈경찰화’의 개념을 기준으로 실질

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독일에서는 1850년 프로이센 경찰행정 법률에서……경찰은 소극적 질

서 유지 작용 뿐만 아니라,적극적인 복지증진 작용도 포함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경찰개념에 결정적 전기가 된 것은…1882년 「크로이쯔베

르크」(Kreuzberg)판결인데… 1931년의 프로이센 경찰행정법률은 위 크

로이쯔베르크 판결의 취지에 따라 경찰을 소극적인 위험방지 작용에 한

정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때까지 경찰이라 함은

… 소극적으로 공공의 안전,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행정작용이

곧 「경찰」인 것이다.제2차대전후… 나찌 시대의 압제적인 경찰작용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경찰로 불리던 많은 영역의 행정작용들이

감독(Aufsicht,űberwachung)으로 개칭되면서 그 업무관할도 대폭 일반행

정기관으로 이관되고,행정작용으로서의 경찰은 ‘경찰’이라는 명칭을 가

진 기관의 집행활동,다시말해,‘집행경찰’(Vollzugspolizei)에 한정되게 되

었다.이를 ‘탈경찰화(Entpolizeilichung)’라고 하는데,이를 통해 …… 실질

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탈경찰화되기 이전의 경찰작용,다시말해 「공공

의 안전․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행정작용

을 의미하고,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위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가운데 탈경

찰화를 통해 일반행정기관에 이관되고 ‘경찰’기관의 임무로 남은 집행

작용을 의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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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상 ‘탈경찰화’로부터 출발한 우리 경찰기능이 오늘날 과연 형식적

소극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머물러 있느냐는 것이다.경찰행정 환경의 복잡

성,긴급성,다양성,그리고 인터넷화 등은 그러한 형식적 의미의 ‘경찰’기

능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경찰행정의 역할은 종래의 범죄 대항(crimefighter)에서 문제해

결 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Policing)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Goldstein,1990).이는 미국의 지역경찰에서 순찰 과정에서 범죄정보의

수집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을 진단하여 예방적 대응을 하는 것을 포함한 개념이며,주거침입 절도,

강도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이다.그러나,

문제해결지향적 경찰활동의 영역은 범죄환경이 복잡화,다양화,인터넷화

되는 추세에서 지역의 강․절도 등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적 갈등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개

발을 둘러싼 집단민원,노사분규 등이 집회시위로 이어지고 결국 치안문제

로 비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광범한 영역의 치안활동에서

문제해결지향적 경찰활동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강․절도와 같은 민생침해 범죄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각 분야의 갈

등 현안들이 궁극적으로 치안문제가 되고 정치적 문제화되는 복잡하게 얽

힌 경찰업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의 법적,제도적 의미의 경찰

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일식 ‘탈경찰화’의 과정을 밟음으로써 실제

경찰행위와 제도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이다.지금 경찰이 안고있

는 수많은 구조적인 문제,역기능과 침체된 인식들은 상당부분 잘못 접목

된 ‘탈경찰화’의 그림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박정훈,2005).

오늘날 한국경찰의 업무 환경은 복잡화,다양화,기동화 및 광역화 등으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인터넷 문화의 보편화로 지역,계층 및 부문

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졌다.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전 국토의 도시화가 촉

진되고 있는 점도 치안환경의 특징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치안환경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례를 예시하면 도시국가화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전국 도처에 표출되고 잠재되어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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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복지 개선 및 소득창출을 포함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는 기존 구도심권역을 재개발하거나 도시 외곽으로 신도시권역을 개발

할 수 밖에 없는데 어느 경우이든 매우 구조적인 갈등관계가 있으며 갈등

이 장기화되고 집단민원성 집회시위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번진다.결국 치

안문제로 귀착되고 경찰은 갈등의 최종당사자로 자리하게 된다.

노사갈등도 비슷한 경로를 거쳐서 경찰 문제로 귀착되는 사례가 일반화

되어 있다.1980년대 후반 노동계가 사회구조 변동의 주역으로 부상되면서

노사분규는 합의타결 보다는 합법 또는 불법 파업의 길을 걸으면서 ‘정치

투쟁’으로 확전되는 경우가 한국사회의 특징으로 자리잡아 왔다.노사문제

는 기본적으로 노․사 당사자간의 민사문제인데 결국에는 치안문제로 비

화되어 갈등의 한편에 경찰이 서 있게 되는 것이다.노사문제의 당사자는

노측,사측이 있고 관계 정부기관도 노동부,노사정위원회,자치단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협상을 중재해야 할 경우가 많다.치안 문제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예방적 중재에 나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정책,복지정책 및 경제정책 등 공공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기능과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분야가 대단히 많이 있다.인터넷

시대가 진행되면서 포털 공간의 순기능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사이버 범

죄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기능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필

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지금까지 설명한 현대 경찰업무와 그 환경이 갖

고 있는 속성을 요약하여 표현하면 경찰행정은 사회각계의 다양한 부문과

상호의존적으로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이는 경찰행정에서 네트

워크 양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경찰행정에 있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적용 가능성

우리나라 경찰업무와 공공정책의 각 부문과는 복잡한 상호의존적인 네

트워크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앞서 설명하였다.우리나라는 외생적인 ‘脫警

察化’과정을 밟음으로서 경찰에 대한 현실적 요청과 법적 제도적인 경찰

권의 설계와는 모순투성이의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우리나라는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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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화’된 상태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관계법률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혼합하여 규율하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의

직무로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의

예방,진압’은 司法警察作用이 아니라 行政警察作用이라는 점이다(박정훈,

2005).형사소송법 제195조의 사법경찰의 임무인 수사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의 수사’로서 형사소추를 위한 준비행위인 것이다.한국 경찰작용의

현실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괴리와 과도하게 ‘脫경찰화’된 모순의 극복이

우리 경찰업무의 중요한 과제이다.‘탈경찰화’를 극복하는 길은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대별되는 행정경찰작용에서 제자리를 찾는 것이 보다 현실적

인 대안일 수도 있다.여기서 우리나라의 경찰행정에 대한 네트워크 거버

넌스 양식의 필요성과 적용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경찰 창설이래 60여년이 경과된 지금,경찰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

의 요구에 대해 적절히 응답하는 데에는 현재의 경찰 역량이 한계점에 이

르렀다는 데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경찰행정에 적용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그리고 자

치경찰제에 대한 입법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제주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되

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행정에 새로운 거버넌스 양식의 도입 필요성에 대

해 본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지역사회 치안활동,여성 청소년 분야

및 외사치안 분야 등에서 네트워크 양식에 의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다.

거버넌스 양식의 치안행정에의 적용가능성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적용가능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경찰행정의 환경이 상호의존

적인 관계에 있고,인터넷 문화의 일상화로 사회부문간의 상호연계성이 더

욱 긴밀해지고 있으며,예방,진압 경찰은 물론 사법경찰분야에서의 업무

영역의 광대화 현상속에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또한,그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양식에 의한 업무추진 결과가 그의 확산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경찰행정의 각 분야에서 네트워크 양식을 추진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율

과 검거율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예산과 인력의 절감 효과도 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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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이에 따라,경찰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

였으며 이러한 것들이 거버넌스 양식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제에 대한 평가는 도외시하고

지방자치의 완성이 자치경찰제의 전면 실시로 달성될 수 있다는 자치경찰

만능주의적인 견해들이 있다.도시국가화,압축된 산업화와 민주화 등의

독특한 환경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경

찰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여기서도 국가경찰제도의 효율성과 자치경찰제의 현실적합성,자율

성의 조화 기제로서 거버넌스 양식의 도입가능성은 충분히 크다고 본다.

현재 입법계류중인 자치경찰도입안은 기형적인 제도 설계임이 여러 가

지 면에서 나타난다.법안에 반영된 시군구 단위의 선택형 자치경찰제는

참여정부의 지방화,분권화의 정책의제에 떠밀리듯 설계되었다는 점,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도입이 적극 추진된 점,국가경찰의 기득권을 깨기가 어

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형된 기초단위의 기형적 자치경찰로 설계되었다

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도입의 효과가 불투명한 변형된 자치경찰의 도입보다는 보다 가시적으

로 성과의 예측이 가능한 새로운 거버넌스 양식의 도입을 통해 자치경찰

제에 대한 요청을 수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가경찰 또는 자치경찰제도 어느 것을 유지하든 치안서비스의 고객만

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찰혁신의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여

경찰거버넌스의 도입의 당위성과 경찰거버넌스 도입의 준거를 다섯가지로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이영남,2008).그 다섯 가지의 준거는 ① 국가경찰

제도의 단점 보완 ② 자치경찰제도의 단점 보완 ③ 지역사회경찰제도의

보완 ④ 민간경비의 활성화 ⑤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의 변화 등이다.

한국 경찰의 기능이 2차대전후 독일경찰과 일본 경찰의 ‘탈경찰화’의 길

을 밟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머물러 있으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이 경찰청 이외의 타부처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점도 한국

경찰업무에 대한 거버넌스 양식의 확대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점이다.

한국 경찰은 태생적으로 타부처의 업무협조 의뢰나 지시,감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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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얽혀있다.14)경찰 기능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경계가 불투명한

특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이러한 제도적 환경속에서 치안서비스의 효과성

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 양식을 끊임없이 모색할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14)경찰에 대한 타부처의 협조요청 업무는 다음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매우 광범위하다.

① 경무 :인증신제품(NEP)관련 업무(지식경제부),정부규격통일화 관련 업무(기술표

준원),건강보험업무<⑴ 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시 보험료 산정 등,⑵ 연말정산시

보수총액 취합․조정,⑶ 휴직자․해외근무자 보험료 조정,⑷ 건강검진 대상자 신고

등>(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공단),직장보육시설 설치 실태 현황 파악 업무(보건복지

가족부),모유수유(착유)실 설치 현황 파악 업무(보건복지가족부),국가유공자 업무(국가

보훈처),공무원 연금(행정안전부 연금공단),현충원 안장(국방부 국가보훈처),(재)경찰

장학회(서부교육청),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국방부),보수협의 관련 업무(행안부)②

수사 :경찰서 內 대용감방 운영<교도소 내의 미결수용실이나 구치소가 없을 경우 확

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경찰서 대용 감방에 구금>(법무부),호송업무 수행<검찰체포 피

의자,검찰 수배자,검찰로 송치되는 피의자 등의 구치소․교도소의 입감 전 호송업

무>(검찰),징수촉탁․형집행장 임무<⑴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징수금의 집행에 대

해 촉탁,⑵ 형집행장은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검찰),감정유치 업무<감정유치할 구속집행 정지자․구속피의자에 대하여 판사

의 유치 처분 및 검찰지휘에 따라 경찰이 호송,감호>(법원,검찰),검찰의 압수물 소유

권 포기의사의 조사 촉탁 업무수행<경찰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 외의 압수물 소유권 포

기의사 확인은 경찰업무가 아님에도 수행>(검찰),피호송자의 留宿<피호송자의 유숙은

경찰관서 또는 교도소를 이용하도록 규정>(법무부),질병․사망 피호송자 조치<교도소

와 교도소간 피호송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서 후속조치>(법

무부),파산자 구인<법원이 명하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법원),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자 소재 수사<지방병무청장이 행방불명

으로 병역의무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소재수사 회보의무 부과>(국방부),

군사법원의 구속․압수영장 집행<군검찰관의 지휘에 따라 경찰이 군사법원이 발부한

구속,압수영장 집행>(국방부),군사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자의 관찰<군에서 보석

으로 석방된 자의 관찰 요청을 받은 경우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

결과보고>(국방부),군사법원 관할 내 변사발생시 변사자 검시업무 수행(국방부),대용

감방 이관업무<현재 대용감방 8개소(영월,해남,밀양,상주,속초,영동,남원,거창)운

영중,’02～’08년까지 대용감방 8개소 법무부 이관>(법무부,교도소 완공후 이관 예정)

③ 보안 :보안관찰<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의 동태관찰 및 기록유지,주요 동태 관찰 내

용 관할 검사에 통보>(법무부),긴급신원조사<경호행사 참석자 등의 긴급신원조사 및

기타 경호안전활동 업무>(경호처),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통일부장관은 보호

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신변안전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통일부,

국정원),정보통신망 불법정보의 취급제한명령 등의 요청<방송통신위원회에 「국가보안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정보의 삭제 요청>(방송통신위원

회)④ 외사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 지원<연2회,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주관,경찰청․노동부․법무부가 참여하는 불법체류자 정부합동 단속에 경찰력 지

원>(법무부),국적 취득․회복 신원조사<해당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사항 조

사 후 통보>(법무부)⑤ 정보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로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치안정보의 수집’규정과 견문수집및처리규칙 등을 나열할 수 있

는데,이는 정보활동에 대한 포괄적 수권조항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정보업무는 보안

과 비밀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그 업무를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국가정보원

등 여러 정부부처․기관들과 다양한 업무 협조를 유지하고 있으며,이는 검찰이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되고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경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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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찰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의 경향과 한계

거버넌스 개념을 ‘새로운 국정운영의 양식’이라고 광의로 정의하든 또는

협의로 네트워크 양식에 의한 국정관리라고 정의하든 어떤 측면에서 보더

라도 거버넌스의 개념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찰행정의 사례는 많다.신

공공관리 기법을 경찰행정에 도입하거나 협력치안에 해당되는 새로운 치

안행정 사례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우선,민간경비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관련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

고 있다.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더욱이 중앙

집권적 제도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민간경비업의 확대

발전은 경쟁과 협력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거버넌스 양식의 확산을 의미하

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업이 태동한 시기는 1962년 미8군 경비용역

회사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고,본격적인 발전계기는 1976년 용역경비업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그후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그리고 1993년 대전

엑스포의 경비를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담당하는 경험을 거치

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성장하였다(서진석,1999:88).현재(2008.12월 기

준)우리나라의 민간 경비업체는 3,043개가 있으며,허가 업종은 3,628개이

고,경비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142,457명에 이르고 있다(경찰청 홈페이지).

용역경비업의 급성장을 바탕으로 관련학회의 연구논문들이 증가하고 있

고,경찰경비기능의 민영화를 촉진하도록 민간경비와 경찰경비의 역할 분

담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거버넌스 양식의 적용이 주장되고 있다(이

영남,2008;서진석,1999;한흥태,2000)

경찰거버넌스적인 접근을 통해 경찰 업무영역중에서 민영화,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 및 민간부문

등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그들이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가 연중 내내 이

어지고 있다.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의 안전,교통소통을 위해 경비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행사 주최측은 아직까지 경찰기능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많다.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추세속에서 대다수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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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 기능이 경비지원을 해

야한다는 논리도 일응 타당성은 있으나,경찰인력은 매우 제한적이다.제

한된 인력으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각종 행사

경비에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본연의 기능에 소홀할 수 밖에 없기 때

문에 행사경비업무도 지극히 한정된 범위로 축소할 수 밖에 없다.마찬가

지로 시민안전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게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력은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사 경비 역량의 한계와 같은 논리로 민간경비

업으로 과감히 위임 위탁해야 한다.이런 관점에서 거버넌스적 접근의 필

요성을 역설하는 학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이영남,2008:405).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경비기능의 민영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한흥태,2000).자치경찰제가 아직 시범 실시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으며 행정법상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주민의 안전을 지킬 권한과 의무가 자치단체

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주민의 다양하고 급증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자치단체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거버넌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주민의 안전수요를 충족시키는

대안으로 미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자치단체간 또는 자치단체,공공부문과

민간경비업체간 협약에 의한 경비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도 있다.시민의

주거안전,신변안전에 대해 민간 경비영역을 좀 더 넓혀주되,그에 대한 감사,

감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통제장치의 제도화를 강화하면 된다고 본다.

다음으로 경찰청 직제상 생활안전 기능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거버넌스

적 접근을 주장하는 연구실적이 축적되고 있다.협력치안,파트너십 형성,

그리고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policing)등에 관련되는 이론과 사

례연구들이 학계와 실무계에서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있다.특히,경찰행정

학과 등 경찰학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2009년 11월 현재 112개(4년

제 65,2년제 47),학생수는 19,693명에 이르고 있다.112개 경찰학과 개설

대학이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찰 문제에 대

한 사례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지역치안문제에 대한 다양한 아



- 60 -

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다.이는 우리나라 치안역량의 제고를 위해서도 대

단히 고무적인 징표이다.지역경찰이론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지만 전국에

분포된 각 대학에 많은 현직 경찰관들이 석․박사 과정에서 수학하고 있

는 점도 사례연구가 폭넓게 축적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또한,경찰대

학교 출신 경찰관들의 해외유학자 수가 증가하면서 범죄예방론,지역사회

경찰론 관련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 이를 기초로 한 주목할 만한

저술이 발간되고 있다.15)

광의의 거버넌스 개념인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사회 범죄활동 또는 지역

사회 경찰활동(communitypolicing)에 관한 논의가 1980년대 이후 외국에

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영국은 1981년 Scarman과 Morgan보고서

(Brixton폭동에 관한 보고서)를 계기로 기관간 협력치안의 중요성이 부각

된 이래 1990년대 지역안전 협력체가 조직되고,범죄와 무질서법(Crime

andDisorderAct1998)이 제정되어 지역에서 범죄와 무질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협력체의 법령상 토대를 마련하였다.

미국에서의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policing)16)은 1980년대 「도보

순찰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가 미시간 州와 뉴저지 州의 소규모 市 수준

에서 제기된 이래 1990년대에 이론이 발전되면서 영국,캐나다,호주는 물론

일본,한국 등지에도 널리 전파되어 경찰업무의 중요부문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서도 광의의 거버넌스 개념에 속하는 경찰업무에 시민참여 문제,

학교폭력문제를 포함한 여성청소년 분야에 공동대응 문제,자치경찰제와

연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문제 등에 대한 논문과 저서들이 다수 발표되

었고,2000년 이후 최근에는 경찰 거버넌스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연구물

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17)

15)박현호(경찰대 10기 출신,용인대 교수)는 경찰대 교과서인 범죄예방론을 통해 영국의

지역사회범죄활동,다기능적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범죄 예방 등을 상세히 논술하고 있

다(박현호,범죄예방론,2008).

16) 미국 연방 법무부의 Community Policing Consortium에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policing)은 지역사회의 범죄나 무질서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 해결책을 찾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이다’(Community

Policing is a collaborative effortbetween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that

identifiesproblemsofcrimeanddisorderandinvolvesallelementsofthecommunity

inthesearchforsolutionstotheseproblems)라고 정의한다.

17)경찰거버넌스가 직접 거론되는 논문을 보면,‘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시민사회중심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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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공공부문 CCTV 통합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오영균,2009)는 네트

워크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치안시스템 개선사례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국가기관인 경찰서와 자치단체인 천안시,아산시,그리고 공기업인

철도시설공단간의 ‘행정협약’형식을 통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다만,네트워크 거버넌스 또는 로컬 거버넌스(localgovern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직간 협력과 기관간 협력’이라는 개념어로 기술

하고 있다.본 사례 연구에 의하면 ‘조직간 관계와 조직간 협력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조직간 관계의 형성이 조직간의 협력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조직간 관계(interorganizationalrelationships)라는 개념과 조직간

협력(interorganizationalcollaboration)을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함철호,

2001;Abramson&Rosenthal,1995;Wholey&Huonker,1993;오영균,2009)

위 연구에서는 ‘조직간 협력론’적 관점에서 자원의존이론,사회교환이론,

거래비용이론 및 제도주의 이론을 열거하고 조직간 협력관계를 동태적으

로 설명한 이론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네트워크 거버넌스 양식

과 이론적 배경 설명이 유사하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하에 통합센터의 구축,운영 및 성공요인 등을 분석

평가한 것은 경찰 거버넌스 사례 분석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할 만 하다.

통합센터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과 같은 구체적 실천 대

안까지 제시한 것은 그간의 경찰 거버넌스 논의의 수준을 한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2007)에서는 치안모범국가 건설을 위한 6대분야

선진화 전략으로 첫째,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경찰 거버넌스의 확립,둘째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치안행정체제 정착,셋째 유비쿼터스 기반의 최첨

단 치안행정 실현,넷째 첨단과학 수사중심의 수사시스템 구현,다섯째 세

계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적 치안역량 강화,여섯째 평화 통일 및 경제발전

을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등을 열거하고 있다.첫 번째 전략에서 경

찰 거버넌스의 확립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전략들에서도

버넌스’(양문승,2005),‘경찰서비스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박상주,2003),‘참여형 치안

거버넌스의 모형에 관한 연구’(이영남,2007)등이 있으며,본격적으로 거버넌스 양식에

의한 경찰행정 혁신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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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독자적으로 관련되는 치안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거버넌

스 양식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실제로

경찰청,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에서 추진하는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에 관한 시책들이 거버넌스적 접근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그러나,치

안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사실상 거버넌스적인 접근을 하면서도 부문 부문

에서 주요 담당자들이 폐쇄적인 행태를 보임으로써 대안적 국정운영 양식이

적시성 있게 확산되는 계기를 갖지 못하고 있다.이는 정책주도자들의 안

목이 얼마나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연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절에서 우리나라 경찰행정 업무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경찰행

정 업무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작용의 개념이 독일과 일본에서 전승국의

영향력에 의해 이루어진 ‘脫警察化’(Entpolizeilichung)를 한국 경찰이 거의

그대로 도입한 데에 있다고 설명하였다.또한,경찰 개념의 내용이 국가관

의 변동에 따라서 국가의 권력독점론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공안질서

유지와 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이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이러한 행정법 작용의 현실을 반영하여 민관협력이 경찰

작용에 있어서 새로운 행위 형식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연구하는 논문이

공법 학계에서도 증가하고 있다(김근세,1999;김창규,1997;박정훈,2005;

김남진,2006;김민호,2006;김성수,2004;이성용,2006;정남철,2006;홍

성필,2003;김성주,2009).18)공법학계의 협력행정 형식에 대한 관심 증대

는 거버넌스 양식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촉진시켜 거버넌스 양식에 의한

국정관리의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성 확보 등에 대한 이론적 또는 실천

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광의의 거버넌스 개념 또는 협의의 거버넌스 개념에 포함되는 협력치안,

18)민관 협력행정 등에 대한 주요 연구사례는 ‘경찰 업무의 민간 이양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김근세,1999),‘비정형적 행정작용의 허용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김창규,1997),

‘비정형적 행정작용과 법관계론’(김창규,2000),‘사인에 의한 경찰작용의 연구’(홍성필,

2003),‘개별 행정법-협력적 법치주의와 행정법 이론-’(김성수,2004),‘행정법의 구조변

화로서 참여와 협력’(박정훈,2005),‘효율적인 경찰 집행을 위한 새로운 작용 형식의 활

용에 관한 연구’(정남철,2006),‘공공서비스의 민간 위탁과 공기업의 민영화’(김민호,

2006),‘경찰 임무의 탈경찰화와 법적 문제’(김남진,2006),‘독일 민간경비의 발전과

PolicePrivatePartnership'(이성용,2006)등이 발표되어 공법적 해석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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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임 위탁 치안,네트워크 거버넌스 양식 등에 의한 치안정책 추진과

관련되는 이론 연구와 사례 분석들이 양적으로는 상당히 발표되고 있다.

이는 경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112개나 되고 석․박사 과정에 재학

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에 의한 사례연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서도

연구실적물의 양적 증가를 가늠할 수 있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구물들이 널리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과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학문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질적 수준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거버넌스적 접근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분야가 치안행정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진전된 대안기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널리 분포되어 있는 각 대학의 경찰학과 논문․저술과 현직 경찰

관이 쓴 논문․저술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개적인 검증과 비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이러한 노력이 학제간 연구가 일반화되고,통섭

또는 융합의 시대인 21세기의 경찰학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제4절 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

1.모형 설계의 전제

제4절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이론적 논거를 바탕으로 하여 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이러한 모형은 경찰행정이

향후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에 관한 매뉴얼적 성격을 지닌다.이와 동시에 이러한 경찰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을 통하여,실제 경찰행정 서비스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연

구의 분석틀도 될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지휘부

19)2009년 8월 현재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박사 학위 소지자는 53명이다.이중 대다수의

논문들이 경찰 직무 관련 사례 분석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상당수의 논문이 광

의의 거버넌스 개념적 입장에서 접근을 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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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무자들이 경찰 분야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고려해야할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네트워

크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경찰행정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모형설계는 결국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성공조건과 직결되어 있다.따라서 성공조건을 검토하면서 모형을 구성하

는 것이 타당하다.이러한 성공조건은 결국 모형의 구성요소가 되기 때문

이다.네트워크 성공조건에 대해서는 앞서 검토한 Bevir의 이론체계에 바

탕을 두고,네트워크 구조화 분야의 연구결과(Kickert,1999;OECD,2001;

LeachandPecry-Smith,2001;Lasker,2001)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들

은,거버넌스 전략으로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며 이와 관련한 쟁점들

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있다.이하에서는 경찰행정 업무수행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전술한 이론적

논의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이러한 성공조건들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권해수․최영출,2006;최영출,2006:85-96)에서 비교적 자세히 논의

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설계해 보기로 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들은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본 연구에서는

간결성과 체계성을 고려하여 주체적 측면,구조적 측면,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큰 카테고리 내에서 세부적인 요소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

1)네트워크 관리주체 부문

네트워크는 여러 사람이나 조직들이 상호 자원을 주고 받고 의존하여

운영되는 하나의 연결망이다.이러한 연결망 속에서는 다양한 행위주체가

포함된다.이러한 행위주체들은 자기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조직을

활용하기도 하고,특정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모여들기도 한다.이러한 과



- 65 -

정에서 각 행위주체들은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법규에 순응하

기도 하고,그 반대로 일정한 편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소극적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방관자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기능적으로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면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여기서 네트워크 관리주체 부문이라 함은,네트

워크의 주도적 역할을 누가 수행할 것인가,이러한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역할을 할 행위자(actors)또는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은 누구인가,

또,이러한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자본은 어느 정도 수

준인가 하는 문제와 관계된다.이러한 관리주체면에서의 조건들이 구비될

때에 네트워크가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진다고 할 수 있다.

(1)네트워크의 주도적 역할 수행자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네트워크 내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누가 수

행하는지를 중요시한다.그 이유는 네트워크의 참여자 중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운영되는 네트워크 유형도 달라질 수 있고,

행위자들의 행위유형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손동원,2005:

13-15).따라서,네트워크의 행위자중 누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쟁점부터 먼저 고찰하기로 한다.네트워크 관리의 주도자가 누구이며 누가

네트워크를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전략수립시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이다.정부기관들은 공공정책 네트워크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한다.네트워크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거나,다른

당사자들과 같은 하나의 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하려 하기도 한다.또한 네트

워크에 존재하는 여러 당사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의 형태로 ‘특별

당사자’자격으로 참여하려 하기도 하며,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

면서 거버넌스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최영출외,

2006).이들 중에서 마지막 관여 방법인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거버넌스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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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할 수 있는 행위자가 있어야 하고,대표되지 않은 이익이나 예상하지

못한 이익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당사자들보다도 더욱 주도적 역할

을 수행할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 경우,행정기관이 보다 적절한 후

보자가 될 수 있다.특히,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의한 경험이 없는 지역일

수록 일차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

기 때문이다.유의할 점은 행정기관이 자기들의 조직 이익을 위하여 비우

호적인 참여자들을 임의로 제외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역할수행자의 범위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역할

수행자의 범위이다.이는 네트워크 규모(size)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규모에

따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수가 달라지게 된다.집단역학(group

dynamics)측면에서 볼 때,집단의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조정해야 할 이

해관계의 폭과 범위가 커져서 조정의 취약성 문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소음(noise)이 증가하게 된다(손동원,2005:62).

따라서,네트워크에 포함되어야 할 역할수행자들의 범위 즉,이해관계자

의 범위설정은 중요하다.예를 들어,특정한 치안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경우,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누구로 선정하

여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된다(최영출 외,2005).

Cloke(2000:125)는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에 있어서

누구를 참여시키고 누구를 뺄 것인가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다.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찰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즉,NGO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 어

떠한 NGO를 공식적으로 참여네트워크에 포함시키고 배제하는가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다.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대표성이나 정체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NGO의 참여가능성 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NGO뿐만이 아니다.행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행

정기관과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기관들이 있다.이 경우,어떤 선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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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Goss(2001:97-103)는 지방수준

에서 네트워크에 포함시킬 수 있는 파트너들과 관련하여 거버넌스 전략에

대한 몇 가지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공공서비스 제공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는 정책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나 대체로 공공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미래 또는 잠재적 이용자,배제된 이용자 또는

비이용자,일반 시민,지역사회,지방의원,공무원,여타 공공기관,비영리

자선단체,전문기관,전체로서의 사회 등이다(Donnelly,1999:50).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역할수행자들의 범위는 네트워크의 밀도에도 영향

을 미친다.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규모가 큰 네트워크는 작은 네트워크

보다 밀도가 낮게 된다.그 이유는 밀도는 전체 연결 가능한 수에 의존하

는데,그 전체 연결 가능한 수는 결국 네트워크에 참여한 점의 수에 의존

하기 때문이다(손동원,2005:62-63).

한가지 부연한다면 주의할 것은 보다 많은 관계자들이 상호작용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면이다

(Kickert,1999:53).한편,게임이론에서는 행위자들의 많고 적음이 게임상

황 내에서는 협력과정의 방해여부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그러나,집단적인 활동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할행위자

들의 수를 감소시킬 필요는 있다.어느 정도까지 수를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하는데,현실에 있어서 잠재적인 의존관계를 무시한 채

현재적인 의존관계 때문에 특정한 행위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3)사회자본 수준

오늘날 사회과학에서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도 드물다.사회자본(socialcapital)이란 용어는 JudsonHanifan에 의하여

1916년에 처음 사용되었다는 견해(DeGraaf,2003:20)20)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그녀는 1916년 마을 학교 공동체 센터에 관한 글을 쓰면서 사회자본

20)사회자본의 용어사용에 대하여 프랑스 정치학자인 토크빌이 1835년에 처음 사용했다는

연구도 있다(서순탁,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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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그러나 이 개념을 사회과학적 용어로 부각시킨

계기는 1980년 후반 이후 미국의 사회학자인 제임스 콜맨(JamesColeman)

과 정치학자인 로버트 푸트남(RobertPutnam)에서 부터이다(손동원,2005:79).

사회자본에 대해서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그러나,본 연구에서는 일단 지역사회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회

자본 개념으로 국한하고 ‘일정한 지역(자치단체)내에서 공유된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해 주는 규범,신뢰와 같은 다차원적 성격을

갖는 사회적 가치’로 정의하기로 한다(최영출 외,2006).이는 Putnam의

사회자본 개념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며 세계은행연구 및 Rohe와 같은 학자

들의 사회자본 개념의 다차원성을 반영한 정의이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거버넌스의 운영수준이나 여러 사람들이 관련되어

문제해결을 하는 네트워크 구조에서 중요하다고 지적된다21).그 이유는 사

회자본이 우선,지역내의 개인,가정,집단들사이의 거래관계를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해 주며,다음으로 지역내의 네트워크에의

참여 및 상호 신뢰하는 태도는 어떤 지역내의 조직이나 집단이 집단적인

결정에 도달하거나 집단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며,또한,높은

사회자본 수준은 지역내의 구성원들에 의한 기회주의적 행태를 감소시켜

준다고 하기 때문이다.이는 결국 네트워크내에서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축소시켜 주기 때문에 비용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로헤(Rohe,2004:162)도 유사한 논리를 편다.본

연구에서도 사회자본수준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으로 간주한다.

2)네트워크 구조부문

네트워크내의 구조가 스타형(starshaped)인지,Y형인지,체인형인지,서

21)네트워크 관점에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밀도(density)와 구조적 틈

새(structuralholes)라는 개념과 관련된다.밀도란,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응집

도를 말하며,구조적 틈새는 구조적 입장에서의 사회자본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예

를 들어,구조적 틈새에 자리잡은 네트워크내의 행위자는 신선한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접하게 될 수있다고 한다(손동원,2006: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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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형인지에 따라서 네트워크내의 관계성의 모양은 달라진다(김용학,2004;

손동원,2005).이는 네트워크 구조부문에서 운용되는 네트워크의 구성형

태가 사실상 집중형인가,분산형인가 하는 점과도 관련되며,동시에 네트

워크 구조의 조율장치에 대한 법규화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제도화 수준

의 문제와도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1)네트워크의 형태 구성

네트워크의 참여자 사이의 관계모양에 대한 관심은 1940년대 미국의

MIT 대학의 알렉스 바베라스(AlexBavelas)교수와 그 제자인 해롤드리

빗 (HaroldLeavitt)의 실험에서 시작되었다(손동원,2005:6).이들은 관계

망의 형태를 스타형,Y형,체인형,서클형 등 4분류로 구분하고,이들 유형

별로 관계망 내에서의 정보흐름 등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각 행위자들

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밀고 당기는 상호과정 속에서 형성된다(Kooiman,1994:

195)는 점을 강조해 주는 것이다.개별 행위자들은 상호간 정보와 자원을 주고

받으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이러한 기본양태에 따라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행위자들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참여 행위자들과 자원을 결합

시키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최영출 외,2006).

거버넌스 연구의 권위자인 Rhodes(1997)는 정책네트워크 내의 행위주체

들이 자원의존의 연결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고도로 통합된 정책네트워

크에서 느슨하게 통합된 이슈네트워크까지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그러

나 이론적인 네트워크 유형에 똑같은 경우를 현실에서 발견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형태 구분은 가변적인 것이며 위에서 제시한 환경적

조건을 반영하여 여러 가지의 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

(2)네트워크 작동장치의 법규화 정도

네트워크가 아무리 높은 사회자본의 기반위에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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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익 추구 등의 행태가 나타날 수 밖에 없

다.즉,네트워크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관할영역,각 이해관계

자들의 역학관계,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방법,이해관계자들이 틀을 벗

어났을 때의 규제방법 등 네트워크의 운영에 대한 법규화 내지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네트워크 작동을 위해서 법규에 의한 제도화가 어느 수

준까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법규화 정

도가 높을 수록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3)네트워크의 운영부문

네트워크의 작동과 관련된 실제 운영부문은 크게 3가지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최영출 외,2006).첫째,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의해 해결하려는 문

제의 명확성 정도,법적 논란의 가능성 등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해결하려

는 정책대상의 명확화와 관련된 것이다.둘째는,네트워크 내의 이해관계자

들이 참여하여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하

여 책임성 확보방안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세 번째는 네트

워크내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 수준인지,형식적

수준인지 하는 문제이다.

(1)정책대상의 명확화 문제

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성할 경우 광범위한 경찰행정의 업

무중 어떠한 업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을 참여하게 할 것인가는 매우 중

요한 문제다.즉 아무런 제한도 없이 경찰행정의 모든 정책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서비스 분야에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가령,경찰공무원

의 인사문제 등 조직내부 문제까지 관여하게 되어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

니라 현행 법률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따라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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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통한 거버넌스의 대상 정책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Leach& Percy-Smith(2001:8-9)는 거버넌스 양식의 적용 가능한 분야

로서 보건서비스,교육 및 훈련서비스,사회복지 서비스,환경서비스,고속

도로 및 대중교통,공공주택,토지이용 규제,레저서비스 및 공공보호 서비

스 등을 예시한다.

(2)책임성 보장장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네트워크내에서 특히 중요시해야 하는

과제는 책임성 보장장치 문제이다.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이 정책 추진의 파트너가 되면 궁극적으로는 각 행위주체들이 결

정하고 집행한 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문제가 뒤따른다.네트워크 거버넌스

에서도 이러한 책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에 대해 명확한 대안이 강

구되어 있어야 된다.참고로 OECD에 의하면 책임의 종류는 네트워크 거

버넌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데(OECD,1999)파트너들 사이의 책임,각 파트너와 행정기관 사이의 책임

및 각 파트너가 일반 국민에게 지는 책임 등으로 구분한다.이러한 유형의

책임은 네트워크가 수행하는 업무의 유형이 어떠한 가에 따라서 그 책임

의 범위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어떠한 유형의 책임이든

지 간에 공동으로 분산되는 책임을 보장지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3)참여방식

네트워크내에서 각 파트너들의 참여방식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이를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최영출 외,2006),첫째는 행정기관에

의한 일방적인 정보제공 방식이다.이는 행정기관이 파트너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고 각 파트너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파트

너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정보를 제공하는 ‘수동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정부가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전파’방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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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방식이든 정보의 전달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문방식인데 이는 쌍방향의 관계로써 파트너들이 정부에 대

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즉,정부가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하

고 일반 시민들 및 파트너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다만,이

경우에 정보제공의 효과가 자문적 성격을 가지며,구속적인 성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역시 참여의 제한적 성격을 지닌다.

세 번째는 파트너들이 적극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

이다.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직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참여하는 방식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이 경우는 하나의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

기 때문에 참여방식 중에서 가장 적극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4)참여단계

정책추진과정 단계를 의제설정단계,결정단계,집행단계,평가단계로 구

분할 때 모든 단계에서 참여를 시킬 것인가 집행 또는 정책이 종료된 후

정책평가단계에서 참여시킬 것인가는 유형별로 선택할 문제이다.어느 경

우이건정책의제 설정단계에서부터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작동되도록 한다

면,성공확률은 높다고 봐야 한다(최영출 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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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의 분석틀과 조사설계

제1절 연구의 분석틀과 연구 문제의 선정

대민 경찰행정업무와 관련된 결정들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의해서 운

영된다고 가정할 때,이러한 업무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상

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낸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이렇게 볼 경우,결국,

경찰행정업무의 결과는,하나의 네트워크내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네트

워크의 구조적 특징,과정적 특징,운영적 측면의 특징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나타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전제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

찰행정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분석틀을 아래 <그림Ⅲ-1>과 같이 설정하였

다.즉,경찰행정업무를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한다

고 할 때,아래 분석틀에 포함된 요소들이 각각 개별적 객체로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체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네트워크 구조적 측면

- 구조형태

- 작동장치의 법규정화

네트워크 운영적 측면

- 정책대상의 명확화

- 책임성 보장장치

- 참여방법

- 참여단계

경찰행정 업무의 성과

- 문제의 해결 정도

-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 행정 효율성 정도

네트워크 주체적 측면

- 관리주체

- 참여자 범위

- 참여자의 사회자본 수준

<그림Ⅲ-1>경찰행정업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분석틀

자료: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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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행정업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크게 네트워크의 구조적 측면,운영적 측면,주체적 측면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각 측면에는 세부적인 요건들이 포함되어 있다.즉,네트워크

의 구조적 측면에는 네트워크의 구조형태가 집중형인가,분산형인가의 형

태적 측면을 의미하며,법규정화는 네트워크의 구조가 어느 수준으로 법규

화되어 있는가 하는 측면을 나타낸다.

네트워크의 주체적 측면은 이해관계자들 중 누가 관리주체인가의 문제

이며,참여 이해관계자들의 범위와 참여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자본 수준은

어느 정도이냐이다.

네트워크의 운영적 측면은 현안 문제가 거버넌스로 처리할 수 있는 정

책대상범위에 명확히 포함되는지의 문제이다.책임성 보장 장치는 네트워

크내 이해관계자들의 행위에 대한 제도적 책임 장치의 유무와 관련되며,

참여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마

지막으로 참여단계는 정책과정의 어느 단계에 참여하는지의 문제이다.

끝으로,성과는 이러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의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

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적인 면을 의미하는데,문제의 해결정도,이해관계

자들의 만족 정도 및 행정효율성 정도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

위에서 설정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연

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경우,각

구성요건에 대한 상대적 정책적 중요도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즉,이는 경찰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경

우,구성요건을 견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그러나 이러한 구성요건

들은 다 중요하지만,제도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특정 조건은 다

른 조건들에 비하여 더욱 중요할 수 있다.이러한 중요성을 파악해야만,

제도설계 및 제도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이는 경찰행정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기본적 설계와 관련되며 향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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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행정 네트워크를 보편화하는 경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

한 것이다.아울러 사례분석을 하는데 있어서도 강조점을 두고 분석을 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연구문제 2:사례별 네트워크 주체 면에서 누가 네트워크 관리자이며,네

트워크 참여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그리고 참여이

해관계자들의 사회자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3:사례별 네트워크 구조면에서 네트워크의 작동형태는 집중형

인가 분산형인가,또,네트워크의 작동장치는 법규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가

연구문제 4:사례별 네트워크 운영면에서,해당 사업은 네트워크 거버넌

스 정책대상 범위에 포함되는가,참여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책임성

보장장치는 있는가,참여방법은 어떤 형태인가(단순한 토의 수준인가,정

기간담회인가,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는가,공식협약/계약을 체결한

수준인가,공동사업까지도 수행하는 수준인가 등)

연구문제 5:사례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성과는 어떠한가,즉,해당

문제의 해결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수준인

가,해당 문제의 행정효율성은 어느 정도인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제2절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의 분석 절차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우선,경찰행정 네트워

크 거버넌스 구성요소들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하였다.이는 일선 경찰현

장에서 향후에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의해 경찰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어떤 요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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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해 준다.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지휘부에서는 일선경찰에 대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에 자원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동시

에,본 연구의 사례를 분석해 나가는 데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어서,두 가지 정책사례에 대해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사례분석은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제시된 구성요소별로 분석하는 형태를 취하였다.단

순한 사례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등 동태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3절 분석 방법

1.네트워크 구성요소 우선순위 분석:AHP방법

1)AHP방법론 및 지표체계도

본 연구에서는 경찰행정업무를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의해 추진한다고

할 때,제도화에 필요한 구성요건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

해 AHP(AnalyticalHierarchyProcess)방법을 활용하였다.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찰행정기관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할 때,우선적

으로 비중을 두어서 고려해야할 정책과제를 제시해 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이는 경찰행정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성공요건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이다.이러한 상대적 중요도는 경찰

행정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차원간 중요도,지표간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실제 경찰관서별,수행업무별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성요건들

에 대한 중요도의 종합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경찰행정 관서입장에서는 어떠한 차원의 지표(구성요건)를

특히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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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경찰행정 네트워크 거버넌스

차원을 우선 주체적 측면,구조적 측면,운영적 측면 등의 3개 차원으로

구분하고(최영출,2004)각 차원별 세부지표를 구성하여 전체 9개 지표를

설정한 바 있다.이를 차원별 지표로 구분하여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Ⅲ-2>와 같다.

경찰행정 네트워크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주체적 측면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적 측면

네트워크 거버넌스

운영적 측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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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경찰행정의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체계도

자료:최영출(2004)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에 맞게 재작성

AHP방법의 적용을 위해서,경찰행정을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 및 경찰

공무원 등 26명에게 AHP설문 응답지를 배포하였다.이렇게 모두 26명에

게 AHP방법22)을 통하여 구성요건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였

22)AHP방법에 의한 분석절차에 대한 단계별 설명은 박광국외(2000:163)논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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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한 번에 비교해야 할 지표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평가지표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이 다수이며 복합적이어

서,의사결정에 있어서 체계적인 비교를 하기가 쉽지 않다.이러한 경우

AHP분석은 의사결정문제를 단순화․체계화시킴으로서 합리적인 의사결

정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또한 각 계층에 있어서 각 기준 또는 하위기

준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23)하는 것이 필요한데,이것은 이원비교행렬

(pairwisecomparisonmatrix)을 통해 일관성 있게 유도될 수 있다.둘째,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할 때 판단의 일관성 정도(consistencyratio)를 알려

주어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수정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Satty,

1980;Sayrs,1989).셋째,항상 한 번에 두 개의 지표만을 비교하기 때문

에 중요도의 판단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AHP분석 절차

본 연구를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26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9월 25-9월 30일,설문지 부록 참조).연구대상으로 일반시민들을

많이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으나,경찰행정 거버넌스의 경우 보다 구

체적인 전문적 지식과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이를 일반시민에게 적용시키

23)상대적 중요도 측정을 위한 AHP척도는 대체로 다음의 9점척도를 이용하며 본 연구

가 이용한 ExpertChoice2000프로그램도 9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척도

척도 정 의 설  명

1 동등하게 중요 두 개의 요소가 상위 목표에 비추어 동등하게 중요

3 약간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더 중요

5 강하게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강하게 중요

7 명백하게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강하고도 명백하게 중요

9 극단적으로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와 비교가 안될 만큼 절대적으로 중요

2, 4,

6, 8
위 값들의 중간 값 1, 3, 5, 7, 9 척도의 중간 값으로 이용

위의 척도를 이용하여 계층 각 단계의 요소를 비교하면서 이원비교행렬표를 만들게

되는데,이 때 단계별 요소가 n개인 경우 n*(n-1)/2가지 이원비교를 실시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문헌을 참조(이창효,2000:188-192,조근태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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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전문가,경찰공무원 및 사례에 관련된

일반 시민 소수들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AHP방법에 의한 설문은 전

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실시하므로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24)

이어서 수집된 자료를 놓고 논리적 일관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일관

성 비율(consistencyratio:CR)을 구하였다.25)CR의 값이 10%이내이면

쌍비교(pairwisecomparison)는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20%이내일

경우는 용납할 수 있으나(tolerable)그 이상이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이창효,2000:256-7).

한편,각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쌍대응비교는 Satty(1986)의 9점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개별 구성원들의 평가자료를 종합하는 방법으로는

기하평균법을 이용하였다.설문지 분석을 위해서는 AHP기법에 의한 통

계분석을 위해서 ExpertChoice회사가 만든 전문 프로그램인 「Expert

Choice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사례연구

사례연구의 수행절차는 구체적인 사례연구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달라

지지만,연구문제 및 분석단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남궁근,2003:

334-335).그러나 일반적 공공분야 연구와 달리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정책과정에 관한 역할들이 설정되어 있

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따라서 유연한 연구설계가 요구된다(배재현,

2009:147).그 이유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공공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지만,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네트워크 범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짓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연

24)개별 조건들에 대한 개념적 명확성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상세한 사례를 들면서 응답자

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는 과정을 거쳤음.응답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종 다양한 정책사례들을 많이 제시하여 충분히 개념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25)AHP방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따른 이원비교에 근

거를 두고 있는데,의사결정자가 실시한 판단의 일관성이 우선순위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을 채택하고 있는데,자세한 절차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이창효,2000: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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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는 어떤 방법을 쓰고 어느정도 까지를 연구할 지에 대해서 반드시 열

린 연구아젠다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배재현,2009:147;Bogason &

Zolner,2007:9-10;남궁근,2003:334).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본 연구에서도 다소 유연한 연구 설계를 구성하

였다.

1)사례선정

본 연구에서의 분석을 위한 사례로서는 천안-아산 시민안전통합관제센

터 추진 사업과 경찰대학생 학습지도 봉사활동 추진사업을 선정하였다.경

찰행정에 관련된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

지 사례가 경찰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우선,천안-아산 시민안전 통합관계 센터 추진

사업의 경우,사업의 성격상 경찰행정의 본질적 업무영역으로서 여러 주체

간의 이해관계상 갈등이 노출된 것이었다.그 결과 사업추진과정에서 주요

행위자간 많은 동태적 양상이 표출된 사례였다.다양한 네트워크내의 행위

주체간의 관계를 협약방식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Flemming& Rodes가

주장하는 네트워크 방식에 의한 경찰행정 업무수행방식(2004)과 맥락을 같

이 한다고 할 수 있다.즉,이 사례는 충남지방경찰청과 천안시청 및 아산

시청이 관계되고,두 시의회,철도시설관리공단,NGO 등 많은 행위자가

관련된 사례로서 사업추진은 어려웠지만,현재에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의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특히,이 사례는 네

트워크내의 행위주체간 협약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경찰행정 업무의

수행방식상 큰 변화를 보여준 사례이다.

이러한 사업추진과정을 사례로 선정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및

해결과정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성공조건들을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이를 통하여,향후 다양한 주체들이 관련되는 경찰행정서비스의 타

분야에 원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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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례는 경찰대학생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도 봉사활동

추진사업이다.이 사업은 경찰행정의 본질적 영역이라기보다는 부차적 영

역으로서,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복지영역으로

서비스 공급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

진다.원래 경찰행정은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권력적 행정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오늘날 경찰행정의 서비스 영역은 공권력적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주민들에게 비권력적 측면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첫 번째 사례가

경찰행정 업무의 수행방식과 관계된다면,후자의 사례는 경찰행정의 업무

영역의 확장가능성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행정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2)연구문제와 분석단위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위의 분석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크게는

다섯가지이다.그러나 첫 번째 연구문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간의 상대적 우선순위 도출문제이기 때문에 AHP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

다.나머지 4개의 연구문제,즉,사례별 네트워크 주체적 측면,운영적 측

면,구조적 측면 그리고 운영성과적 측면 등 4개의 주요연구문제들이 본

사례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은 분석단위 문제이다.사례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전체로서

사례를 분석단위로 설정할 것인지,아니면 사례를 구성하는 하위단위를 분석

단위로 설정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각 사례별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조직들을 분석단위로 삼았다.사회과학 조사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 범위가 넓을 수록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모든 유형의

사람을 포괄할 수 있는 분석단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남궁근,2003:

31).그러나 본 연구가 사례연구이며,아울러 필자가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

서 직접 정책적으로 관여했고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관계로 측정단위는

주요행위자 개인으로 하되 분석단위는 이들이 속한 조직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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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질적 연구

사례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질적 연구방법

의 특성상 사례 현실에 대한 존재론적 가정(ontologicalassumption)은 주

관적이며,연구자가 연구대상과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

과 독립적 입장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양적방법과는 구분된다(남궁근,

2003:66).아울러,사례를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본 연구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가치론적 측면에서는 가치 부하적이라고 할 수 있다.

4)관찰 및 인터뷰

본 연구에서는 공개된 문헌이나 내부보고서 등 문헌을 많이 활용하였다.

그러나,본 연구자가 이 두 가지 정책사례에 처음부터 깊이 관여하였기 때

문에 공식적인 문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례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관찰결과 및 주요행위자들과의 인터뷰 방식을 통해

서 얻은 자료도 같이 활용하였다.

5)언론의 평가

사례연구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언론등의 평가도 중요하다.해당 사

례가 국가적으로나 국민적 관심을 끄는 정책일수록 언론의 관심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정책사례의 성공여부나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등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의 평가가 있다면 이는 사례분석을 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본 연구에서도 언론의 평가결과도 병행하여 활용하였다.

3.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NA,SocialNetworkAnalysis)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한 사례들에 대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조형

태 분석을 위해서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이 방법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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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 이론을 근간으로 한다.그래프는 특정 집합의 원소 쌍(elementpair)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수학적 모델이며 노드(nodes)들과 이를 연

결하는 링크(link)들로 표현된다(KISTEP,2008:14).이러한 노드나 링크

의 형태를 분석해 봄으로써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나 링크의 특성,노

드들의 영향력 관계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사회네트워크 분석은 이러

한 네트워크 이론에 바탕을 둔 분석방법의 하나이며 이는 오늘날,사회학,

인류학,지리학,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급격히 활용되고 있는 분

석방법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안-아산 CCTV 통합관제센터 및 경찰대학생 학생지도

봉사활동의 두 사례를 형성기와 운영기로 나누어서 각 단계마다 인터뷰결

과,내부보고서 자료 등을 종합하여,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한 행위주체자

들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각 행위주체자들을 메트릭스 자료형

태로 구분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타 행위자들과의 관계정도를 0점에서

5점까지 나타내도록 하는 방식이다.아래 <표 Ⅲ-1>는 예시로서,천안-아

산 사례의 네트워크 행위자 관계망 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형태이다.

<표 Ⅲ-1>천안-아산 CCTV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행위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주1:1충남지방경찰청,2천안시청,3아산시청,4천안시의회,5아산시의회,6

천안경찰서,7아산경찰서,8철도시설공단,9언론기관,10아산사랑나눔,11

순천향 대학,12아산외국인선교교회,13안전한아산만들기,14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15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16안전지킴이

주2:각 행위자별로 타 행위자와의 관계정도를 0점에서 5점정도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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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은 몇가지 점에서 유용성을 갖는다.

첫째,변수의 개별적 속성보다 관계성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이는 전

통적인 실증분석이 초점을 두는 개별 변수의 속성만으로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개체들의 관계에 대한 분석

을 통하여 오히려 개체의 속성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특정한 형태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행위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그

들의 의식이나 행위에 대한 보상에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네트워크안에서 특정 행위자가 허브역할을 하는지,브로커 역할을 하는지

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이들에게 특정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사회현상이나 행정현상 분석에 유용하다는 점이다

(김용학,2004:2).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해서 사례의 네트워크 구조형태

가 집중형인지,분산형인지 등 형태적 측면의 특징을 분석하였다.이러한

네트워크 분석방법 적용을 위해서 사례별로 주요 참여자들을 선정하고 이

러한 참여자들에게 메트릭스형 설문지형태로 응답을 구하여 이들로부터

자료수집을 하였다.수집된 자료는 사회적 네트워크을 위한 프로그램인

Netminer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제4절 변수의 조작화

사례연구를 위해서는 분석변수들을 조작화할 필요성이 있다.위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본 연구가 사례연구이며,질적 연구라는 특성 때문에 연

구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서,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에 대한 조작화 및 이의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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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 요

변 수
조작화 측정 수단 측정 방법

네 트
워 크

주 체
측 면

관 리
주 체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의 전반적 주도
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당사자가 누
구인가?

문헌분석,인터뷰,
관찰

네트워크에서 가장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 파악

참여자
범 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
제를 두고 공식적,비공식적 접촉을 가
진 관련자들이 누구인가?

문헌분석,인터뷰,
관찰

네트워크내에서 공식
적 비공식적 참여를
가진 행위자의 수 및
행위자 확인

참여자
사 회
자 본
수 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상호신뢰수준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문헌분석,인터뷰,
관찰

참여자간 신뢰수준의
정도(상,중,하)

네 트
워 크

구 조
측 면

구 조
형 태

네트워크내의 정보소유나 교류정도가 집
중형인가?분산형인가?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의 중심성

작 동
장치의
법규정
화정도

네트워크의 구성이나 운영을 위한 법이나,
조례 또는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가?

문헌분석
법규정화 정도
(상,중,하)

네 트
워 크

운 영
측 면

적 용
정 책
범위의
명확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적
정한 것인가?

문헌분석
정책내용의 적정성
(상,중,하)

책임성
보 장
장 치

네트워크내의 참여자간 의사결정 과정이
나 결과에 대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경우
사후에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문헌분석
책임보장장치의 제도
화 정도(상,중,하)

참 여
방 법

네트워크내 참여자들의 참여방법은 구체
적으로 어떠한 방법인가?단지 참고의견
을 전달하는 정도인가?위원회에 위원형
식으로 참여하는가?

문헌분석
참여방법의 구체성
정도(상,중,하)

참 여
단 계

참여자들이 네트워크내에 참여하는 경
우,의제설정단계,결정단계,집행단계,
평가단계 등 어떤 단계에서 참여하는가?

문헌분석
참여단계(의제설정,
결정,집행,평가단계
여부)

성 과
측 면

문 제
해 결
정 도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가?

문헌분석,인터뷰,
관찰,언론

당초문제의 해결정도
(상,중,하)

이 해
관계자
의
만족도

네트워크내의 참여자들은 업무수행과정
이나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인터뷰,관찰,언론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정도(상,중,하)

행정
효율성
정도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법으로 운영한 결과
행정적 효율성은 어느 정도인가?

인터뷰,통계자료,
언론

행정적 효율성 정도
(상,중,하)

<표Ⅲ-2>사례연구를 위한 주요변수들의 조작화 및 측정방법

주1:최영출 외(2006),권해수․최영출(2006)의 네트워크 구성 이론과 이관우

(1998)의 지표조작화 방법론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구성함.

주2:측정방법에서 상,중,하는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결과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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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남자 18 69.2%

여자 8 30.8

합계 26 100

제 4장 네트워크 거버넌스 요소의 중요도 분석

제1절 자료의 특성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에 관한 앞에서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모두 3개 차원에서 모두 9개 요소들을 도출한 바 있다.이러한 차원들과

이 차원속에 포함된 구성요소들은 서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다를 수 있

다.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간에 서로 중요도가 다르다는 의미는 경

찰행정기관에서 향후 새로운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히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요소들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울러 경찰행정의 최고 지휘부에서는 이러한 요소들간 중요도를 감안하

여 각 일선경찰관서에 예산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아울

러 각종 교육이나 연수등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차등적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찰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이나 경

험이 있는 분들에게 적용하는 AHP분석을 실시하였으며,응답자는 모두

26명이다.AHP방법은 전문가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며,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일반주민들26)에 대해서 수행하는 일반적인 설문지방식

과는 다르다.따라서,많은 응답자를 요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에 대한 개인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우선,성별의 구성분포를 보면 아래 <표Ⅳ-1>와 같다.

<표Ⅳ-1>응답자의 성별분포

26)여기서 일반주민은 경찰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서 포함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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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교수 또는 연구원 11 42.3

경찰공무원 9 34.6

일반주민 3 11.5

기타 3 11.5

합계 26 100

구분 빈도 퍼센트

20대 3 11.5

30대 9 34.6

40대 9 34.6

50대 4 15.4

60대 이상 1 3.8

합계 26 100

위의 <표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전체 응답자 26명 중 남자가 18명

으로서 전체의 69.2%를 차지하고 있고 여자가 8명으로서 30.8%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소속을 보면,아래 <표Ⅳ-2>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경찰행정

또는 행정학을 연구하는 교수 또는 연구원이 11명으로서 전체의 42.3%로

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이어서 경찰공무원들이 9명으로서

34.6%를 차지하고 있으며,일반주민과 기타가 각각 3명으로서 전체의

11.5%를 차지하고 있다.

<표Ⅳ-2>응답자의 소속기관 분포

한편,연령대를 보면,아래 <표Ⅳ-3>에서 보듯이,30대와 40대가 각각 9

명으로서 34.6%를 차지하고 있다.

<표Ⅳ-3>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다음은 50대로서 4명이 분포되어 15.4%를 차지하고 있다.그 다음은 20

대로서 3명이 응답하여 11.5%,그리고 60대 이상이 1명으로서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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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요도 지수 순위

주체적 측면 0.410 1

구조적 측면 0.226 3

운영적 측면 0.364 2

합계 1

제2절 요소들의 중요도 분석

1.차원별 중요도

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차원은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주체적 측면,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조적 측

면,그리고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적 측면 등 3차원이다.우선 1차적으

로 이러한 차원별 중요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주체적 측면이 0.410으로

서 가장 높고,그 다음이 운영적 측면으로서 0.364,그리고 구조적 측면이

0.226으로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차원별 분석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Ⅳ-4>와 같다.

<표Ⅳ-4>차원별 중요도

즉,차원별로 보면,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체적 측면이 구조적 측면보다 약 1.8배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아래

<그림 Ⅳ-1>은 차원별 중요도 분석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해 주고 있다.비

일관성 계수는 일반적으로 0.1을 기준으로 하여 이 기준보다 낮은 경우 일

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비일관성계수가 0.04로

서 대단히 낮아서 응답결과의 일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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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요도 지수 순위

관리주체 0.147 2

참여자 범위 0.118 5

참여자들의 사회자본 0.155 1

네트워크 구조형태 0.085 7

네트워크 작동장치의 법규정화

정도
0.069 8

정책대상의 적절성 0.135 4

책임성 보장장치 0.137 3

참여방법 0.104 6

참여단계 0.051 9

합계 1

<그림Ⅳ-1>차원별 중요도

주 :inconsistency는 비일관성 지수를 의미함

2.개별 요소별 중요도

다음은 각 차원에 포함되어 있는 9개 개별 요소들의 전반적 중요도를 살

펴 보기로 한다.아래 <표Ⅳ-5>는 9개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 지수를 보

여주고 있다.

<표Ⅳ-5>9개 요소별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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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요소는

참여자의 사회자본이다.네트워크내의 행위주체자들의 상호신뢰 수준과 같

은 의식수준을 의미하는 사회자본 수준이 가장 높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는 점에서 타 분야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분석사례와 유사함을 알 수 있

다.경찰행정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위하여,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경우,행위자들간의 사회자본 요소가 0.155의 값을 가짐으로써 전체 요소

들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관리주체요소이다.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에 의하여 행정을

수행하는 경우,많은 관련 행위자들이 있게 되는 경우,이들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이나 갈등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누가 해야 하는 가 하는 문제

이다.응답자들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0.147의 값을 부여해 줌으로써 두 번

째로 높은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응답자들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관리주체역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책임성 보장장치이다.네트워크 내의 여러 행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문제가 발생할 경

우,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보장장치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요소에 대하여 세 번째로 높은 중요도를 부여해 주고 있으며,중요도 지수

는 0.137이다.

이어서,4위는 정책대상의 적절성 요소이며,5위는 네트워크내의 참여자

범위문제이다.6위는 네트워크내의 참여방법이며,7위는 네트워크의 구조

형태,8위는 네트워크 작동장치의 법규정화,그리고 마지막으로 9위는 참

여자들의 참여단계이다.즉,네트워크 거버넌스 실현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어떤 단계에 참여하는 가 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Ⅳ-2>은 9개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그래프로 나타내 주

고 있다.전반적 비일관성 지수는 0.03으로서 응답의 일관성이 대단히 높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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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9개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

제3절 민감도 분석

AHP방법의 특징중 하나는 의사결정문제와 관련된 정보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다.민감도 분석(sensitivityanalysis)

을 수행해 봄으로써,대안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 수 있다.

즉,평가기준의 상대적 가중치를 약간만 변화시켜도 전체 순위에 크게 영

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AHP소프트 팩키지인 ExpertChoice2000은 예상되는 변화에 따른 결

과의 민감도를 편리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조근태 외,2005:

12-15).이러한 민감도 분석에는 몇가지 분석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과

민감도(performancesensitivity)와 동적 민감도(dynamicsensitivity)분석

이 많이 활용된다.본 연구에서도 위의 두 가지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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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3>성과 민감도 분석 전 결과

위의 <그림Ⅳ-3>은 성과민감도 분석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최종적인

전반적 중요도를 보면,참여자들의 사회자본 수준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

다.아래 <그림Ⅳ-4>은 운영적 측면의 비중을 약 5% 정도 낮게 해 보며

구조적 측면을 높게 해 본 것이다.그렇게 조정해 보아도,참여자들의 사

회자본 수준이 여전히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Ⅳ-4>성과민감도 분석 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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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아래 <그림Ⅳ-5>은 동적 민감도 분석을 실시해 본 것이다.AHP

분석결과,주체적 측면의 중요도 점수가 0.41,구조적 측면은 0.226,그리고

운영적 측면은 0.364였으나 <그림Ⅳ-6>,각 차원별 중요도 점수를 5% 정

도 조정해 보아도 참여자들의 사회자본 수준이 여전히 가장 높게 나오고

있으며 나머지 요소들도 큰 순위변동이 없음을 볼 수 있다.즉,분석결과

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전반적으로 중요도 분석의 결

과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Ⅳ-5>동적 민감도 분석 전 결과

<그림Ⅳ-6>동적 민감도 분석 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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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 결과의 시사점

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성요소간의 상대적 우선순위 분석결과 몇 가

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네트워크내의 참여자들의 사회자본수준,관리 주체,책임성 보장장

치,정책대상의 적절성 문제등 4가지 요소가 중요도 전체의 약 60% 수준

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이 네 가지 요소들은 네트워크 거버넌스 실천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성공과 실패의 관건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이러한 4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체

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특히 요청되는 분

야라고 할 수 있다.

둘째,경찰행정 업무중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에 의하여 수행할 필요성

이 있는 경우,제일 먼저 이러한 네가지 요소측면에서 어느 정도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사전평가해 보고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구비가 덜 갖추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등 이

러한 중요 조건들에 대해서 업무추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경찰청에서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요건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을 수행할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사회자본과 같은 요소들은 단기간에

향상되기 어렵다.따라서,우선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과정

등에서부터,사회자본 향상이나,책임성 보장장치,대상정책의 적절성 판단

기준 등 중요 요소에 대한 제도적 강화 방안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나아가서,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요소별 운영 매뉴얼 작성과 같

은 체계적인 지원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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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의한

경찰행정서비스 사례 분석

제1절 천안․아산 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추진 사례

1.사례의 개요

1)개요

이 사례는 천안시와 아산시의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를 개별 市

지역별로 따로따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지역전체에 걸치는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여 치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사업이다.문제는 행정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행정체계상 두 지역이 모두 독자적으로 개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었다.그

러나,당시 충남지방경찰청장의 리더십과 추진력,중재,조정력 등을 바탕으로

천안,아산 두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두 시의 의회,두 지역 관할 경찰서,그

리고 관제센터 공간과 시설을 마련해 준 철도시설공단 등 다양한 행위주체

자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을 적용해 시작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6년 2월부터 본격 추진되어 같은해 10월 23일 통합관제센

터의 신축공사가 착공되었다.이 시기까지가 실질적인 형성기라고 할 수

있다.착공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실질적 의미에서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다.2007년 4월 10일 통합관제센터가 준공되고 관제시스템 구축이 완료

되었으며,2007년 5월 22일 통합센터가 개소되었다.실질적으로는 사업이

착공될 때까지를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논란의 쟁점들이 완결되었다는 의미에서이다.그러나 형식적 의미에서는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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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된 2006년 2월부터 2007년 5월까지를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성기라고

할 수 있고,2007년 5월 개소 이후 2009년 12월 현재까지를 네트워크 거버넌스

운영기로 볼 수 있다.형성기에는 다양한 주체들의 동태적인 상호관계가 발생

되었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주체역할을 맡은 충남지방경찰청의 주도적인 역할

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운영기라고 할 수 있는 2007년 5월 개소이

후 예산이 절감되고 경찰행정 서비스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면서,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여러 행위주체들이 존재하는 경우,

관할주의를 극복하고 양질의 경찰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의한 수행방식이 적합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추진과정

⑴ 추진 배경

추진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안·아산지역의 치안 환경부터 설명해야

한다.천안지역은 2000년 전후 급속하게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각종 산업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삼성,현대,SK 등 국내 유력 기업집단에서 반도체,

LCD,자동차,화학업종 등 주력업종이 이전하게 된다.그에 따라서 현지

주민에게 막대한 액수의 토지보상금 지급,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급속한

인구유입이 이어지고,아파트 단지,상가시설,음식점,모텔 등 숙박업소,

신종 유흥주점이 두정동의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들어서고,오락실이 100여

개 이상 개업하게 되는 등 범죄꾼들이 모여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실제로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 사이에 ○○대학 경리부장 납치 살인

사건,풍세면 20대 여인 2명 살해사건,아산 배방면 중국인 살인사건,여고

생 실종사건 등 천안․아산권 뿐 아니라 전국적인 치안불안을 가져올 만

한 끔찍한 강력사건이 천안․아산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역의 치안 시스템을 사전에 제대로 보강하지 못하여 정신없

이 당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경찰 내외에서 일었고 천안․아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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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추진해야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천안 지역의 경우는 ’05년부터 이미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

었고 천안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급속한 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아

산 지역의 신도시 개발부터는 도시 설계단계부터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반

영해야겠다는 계획을 추진키로 하였다.

<표Ⅴ-1>천안과 아산지역의 기본현황

연도 지자체
인구 면적(행정구역) 자치단체인구밀도

(단위 :명) (단위 :㎢) (단위 :명)

2004
충남 천안시 503,082 636.29 0.79

충남 아산시 200,938 542.26 0.37

2005
충남 천안시 512,482 636.25 0.81

충남 아산시 204,431 542.37 0.38

2006
충남 천안시 523,323 636.25 0.82

충남 아산시 211,560 542.37 0.39

2007
충남 천안시 531,956 636.21 0.84

충남 아산시 227,815 542.19 0.42

2008
충남 천안시 537,698 636.21 0.85

충남 아산시 248,329 542.19 0.46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보시스템(2009)

아산시 역시,지역의 치안여건은 천안지역과 큰 차이가 없었다.위의

<표Ⅴ-1>에서 보듯이,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안전도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그러나,아산지역은 천안지역에

비하여 재정력 등 제반여건이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아산시 역시 안전도시

프로그램은 있었으나 행정적 재정적 여건상 범죄 예방과 검거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경찰인력 증원에 한계가 있어 첨단 IT 장비를 치안장비로 활용하는

치안 시스템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또한 도시 설계단계에서

부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을 적용한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는 공감대가 있었다.특히,아산시는 도시규모가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되

나,도시 팽창 속도에 맞춰 경찰관을 증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산경찰서와 아산시가 안전도시 프로그램 추진 중 우선 선택할 수 있

는 효과적인 대안은 방범용 CCTV를 보다 많이 범죄 취약지점에 설치 운

영하는 것이다.CCTV를 설치하면 그를 모니터하고 운영할 수 있는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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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천안·아산권이 같은 생활권이고,같은 범죄권역이

기 때문에 두 지역을 같이 한눈에 모니터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명확한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행정체계상 두 지역의 통합은 쉽

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지방청장의

신념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2)추진 과정

2006년 2월 21일 충남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보고

를 받으면서,이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당시,아산

시에서는 ’06.4.18「안전한 아산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아산시장,아산

경찰서장,지역주민대표,지역NGO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발족시켰다.예산

지원의 주체인 시와 여론조성을 위한 주민대표,NGO등을 참여시켜서 추

진위의 기능이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합의제 결정기관의 역할을 하도

록 하였다.협의회에서 안전도시 프로그램이 아산시가 세계적인 첨단산업

도시,관광도시로 발전하는 초석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통합관

제센터 설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힘이 되었다.’06.5.1안전

도시 프로그램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천안·아산 CCTV 통

합관제센터 추진안을 포함시켰다.

또한,주민,시청,시의회,NGO등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17개 읍·면·

동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06.6.30순천향대학교에서 민·관·지역 정치

권인사,언론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공청회에서 아

산신문 편집국장,백석대 교수 등으로부터 지역치안의 문제점과 주민요망

사항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무엇보다 강희복 아산시장과 이진구 국

회의원,서교일 순천향대 총장,충남경찰청장,아산서장 등이 지역 치안문

제에 대해 기탄없는 발제와 토론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 나름대로 좋은 반

응을 이끌어낸 것이다.특히,통합관제센터 추진에 아산시가 적극 참여하

겠다는 의사를 아산시장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얻어낸 것이 상당한 추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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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공개적인 토론회에서 대화와 토의를 통해

공통 관심사를 어떤 맥락으로 이끌어 내고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케 함으

로써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였다.

한편,천안시 측에서는 CCTV 관제센터 설치 예산으로 30억원을 이미

편성해 놓았다면서 독자적으로 설치 운용하려는데 왜 아산시와 연대하라

고 하느냐며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시해 왔고,아산시에서도 필요성에 공감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추진시기를 계속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경찰

서장과 정보관들이 여러 채널을 동원하여 시장,의회 등을 어렵게 설득했

다.이와 동시에,그 간의 물밑대화에서 행정협약을 맺기로 합의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경찰내부와 시청내부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추진이 답보

상태였기 때문에 지방청장 주재로 여러 차례 점검회의를 하면서 비로소

협약안이 구체화되었다.이러한 과정에는 천안시와 아산시 및 천안경찰서

와 아산경찰서간에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여 차례 분야별 협의를

통해 법적 문제,예산배분문제,운영문제 등에 대한 합의를 통해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간 것이 합의에 이르게 된 큰 요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천안·아산 고속철역사의 여유 공간을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해서 무상임대로 제공키로 하였다.이는 협약 추진

에 더욱 속도를 붙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속철역사 여유 공간을 임대해

보겠다는 아이디어도 아산서 정보관들이 앞장 서서 통합관제센터 추진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공공시설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좋은 선

례를 남긴 것이다.

충남경찰청이 청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설득과 조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바 실무적 수준에서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졌다.소요예산

의 분담문제에서 천안시와 아산시 시장 등 집행부와는 비교적 논의가 용

이하게 이루어졌다.그 결과,천안시 10억원,아산시 5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기로 합의하였다.그러나,양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과제였다.

경찰서장,과․계장,지구대의 경찰관들이 나서서 시의회 의장단,의원들을

상대로 통합관제센터의 시급성을 설득하여 9월초 동의를 얻는데 성공하였

다.분담금 비율은 112신고건수,사건 사고 발생건수,인구규모 등 치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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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등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중재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천안시와 아산시간 2:1의 비율로 합의하였다.

통합관제센터는 당초 천안·아산역사 교각 공간에 충남지방경찰청 예산

으로 공사를 하려 하였으나,철도시설공단 측에서 공사 후 재산관리 주체

상 문제점이 있다면서 공단사업 예산으로 공사를 해서 무상임대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3억여원의 공사비를 공단 측이 부담하였다.철도

시설관리공단 측이 적극 협력해 준 것은 방대한 고속철도역사 시설내에

경찰시설이 자리하는 것만으로도 역사주변의 치안유지 효과가 클 것이라

는 자체판단 때문이다.이 또한 공공기관과 경찰관서,자치단체간의 협력

치안의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006년 10월 23일 착공식을 거행하게 되었다.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어

2007년 4월 10일 통합관제센터가 준공되었으며,관제시스템이 구축 완료되

었다.2007년 4월 20일부터 정상 운영되기 시작하였고,같은해 5월 22일

통합센터의 개소식을 거행하였다.

112지령센터와 같은 운영시스템 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그간 충

남지방경찰청에서는 112지령시스템을 각 서별로 운영했는데,지방 도시에

서는 처음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운영하는 112통합지령시스템을 천안·

아산 지역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키로 하였다.112지령과

CCTV 모니터기능이 한자리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처음에 양 경찰서에서는 관할서 단위로 신고사건을 처리하다가 양

서의 통합지령센터에서 신고 처리한다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 않다는 등

여러 이유로 반대하였으나,충남지방경찰청에서 통합 운영키로 결정하였다.

2.네트워크의 주체

1)주도적 역할 수행자

⑴ 경찰관서

천안·아산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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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치안 인프라의 핵심이라고 판단한 김정식 충남지방경찰청장,이를 충실

히 뒷받침하려고 노력한 한달우 천안경찰서장,안억진 아산경찰서장,아산

서 박은복 정보과장,천안서 정보과장 등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통합관

제센터를 일궈낸 또 다른 동인이었다.특히,박은복 과장의 통찰력과 직업

정신은 통합센터 추진의 원동력으로 시종일관 작용하였다.김정식 충남지

방경찰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추진 제의를 하고 추진상 애로사항에 봉착할

때마다 아산서 현지회의를 열거나 개별설득을 통해서 회의적이고 소극적

인 관계기관들을 설득하였다.주무담당부서인 충남지방경찰청의 생활안전

과에서 통합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제시한 천안·아산시의 해묵은 소지역 감

정,예산집행 단위간 통합운영 곤란,통신구간이 기지국을 넘을 경우 부가

요금으로 오히려 운영예산 과다 등 7～8개 항목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의

견을 제시했다.어떤 과장은 지방청장 재임기간이 1년 정도인데 이런 장애

를 해결하다보면 재임기간 중 성사시키기가 어렵고 다음 청장이 오면 모

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천안·아산간 고속철도

역사 명칭을 놓고 2년여간 대립하였기 때문에 그 감정 대립의 앙금이 여

전히 남아 있는데 행정협약을 이끌어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김정식 지방청장은 치안공조를 계기로 오히려 화해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설득하였고,통신회선 사용료가 과다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통신사측에 부가요금의 예외를 인정

해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이라는 등 설득했다.이런 유형의 설득이 수십 차

례 반복되었고 관계관들이 자신감 있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한달우 천안서장은 ’06년 전반기에 서장부임 몇 달만에 이미 발생했던

강도,살인사건 등을 해결하는 수완을 보였고,직원들을 무섭게 독려하면

서도 적절하게 감싸안는 지혜로 시민과 경찰관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었

다.그의 허름한 듯한 말투와 조직을 추스르는 특이한 리더십은 시장,시

의회,지역구 국회의원,시민단체,언론 등 지역 여론 주도층과 치안 현안

에 대해 화합적 공감대를 잘 이끌어내었고,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

처음 부정적이었던 시장 등을 비교적 쉽게 설득했다.

안억진 아산서장은 독선적이라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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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천안서장을 역임하여 천안·아산 지역의 치안환경을 어느 간부보다

꿰뚫고 있었고,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바탕으로 시청,시의

회,주민대표 뿐 만 아니라 경찰내부에도 설득력을 발휘하였다.

충남지방경찰청 정보과 박일화 정보관은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역사시

설 사용문제,공사비 집행문제에 대해 매끄러운 설득력을 발휘하였다.천

안·아산과 유사한 여건을 가진 전국 15개 지역의 역사시설도 CCTV관제

센터로 제공하겠다는 협약까지 이끌어 내었다.

통합센터의 구상 단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경찰관서는 그 관리 운영

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통합센터 설치 기본협정과 센터

운영지침에 의해서 경찰관서의 파견 인력과 파견 센터장의 지휘통솔을 받

는 모니터 요원에 의해서 센터는 운영된다.통합센터가 네트워크 거버넌스

로서의 틀을 갖추고 초기부터 질서정연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관료

체제를 대표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주축이 된 네트워

크이기 때문이다.정교한 법령 지침에 따라서 작용하는 경찰기능이 관리

운영의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평가이다.관리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센터장(경감급)을 전문성과 열의가 넘치는 인물로 배

치한 점도 성공적인 제도화의 배경이라는 분석이다.센터장은 치안 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열의,그리고 부지런함을 바탕으로 센터의 하드웨어 부문과

소프트웨어 부문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켰다.본 연구자가 센터 개소

이후 2년반동안 공식적으로 격려 또는 특강 목적의 방문을 여러 차례 하

였는데 그럴 때마다 기능이 한 단계씩 개선되었다.브리핑 자료가 갈 때마

다 완성도를 더해 갔다.한번 견학한 인사들은 센터가 하나의 대안적 치안

시스템으로써 얼마만큼 제도화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

다.센터장과 관리경찰관들은 서울 강남센터와 경기도 안양센터 등 통합센

터가 설치 운영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현장 확인을 하고,비교 분석하고

천안아산센터를 보강하였다고 한다.세계 최고 수준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

다는 그들의 자부심과 부지런하고 치밀한 관리 운영 노력은 同센터가 최

초요 최고라는 자부심을 오래 간직할 것으로 보인다.또한,파트너 기관의

전문기술을 가진 훈련된 대리인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합의 결정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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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뒷받침이 센터관리 운영주체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었다.

강남과 안양센터는 기술직 공무원이 관리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전산기

기 관리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나,모니터한 결과가 치안시스템과 유기적

으로 접목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동센터를 견학한 요원들이 지적하면서,

천안ㆍ아산센터만의 시스템 운영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센터 운영 관리 주무 경찰관들은 네트워크에 참여한 다섯 기관의 전폭

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전산기종도 가장 최신의 프로그램으로,CCTV기기

도 가장 최신 기종으로 계속 개선하고 있었다.CCTV 개발업계에서도 성

능이 향상된 신기종이 개발되면 천안ㆍ아산센터에 와서 먼저 채택토록 한

다는 것이다.모니터 요원의 관리에 있어서도 화상순찰을 하는 과정에 강

력범 등 주요범인 검거 공적을 세울 경우 1～7일 사이의 포상휴가 제도를

채택하여 요원들의 사기관리를 하고 있었다.포상 예산이 미흡한 점을 절

묘하게 보강하고 있는 것이다.

⑵ 지방자치단체

통합센터의 또 하나의 주축은 천안시청과 아산시청이다.천안시장을 포

함한 집행부 측은 통합센터의 개념이 전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관서의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무관심하거나 완곡히 거부 의사를 표하였다.

시민의 안전문제는 자치단체의 궁극적인 책무이므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고집하였다.더욱이 재정 사정이 좋은 자치단체

중의 하나였으므로 설립 부지와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다고 내세웠다.어떻

든 시청은 통합센터에 동의하였고 시청이 제공하는 예산 자원은 센터 운

영 관리의 밑거름이 되었다.시집행부는 시의회를 설득하고 심의 의결을

이끌어내어 사업 예산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다.모든 공공정책의 추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재원과 인력확보가 그 추진의 성패를 좌우하는데,예산

자원과 시민,사회단체의 공감대와 같은 사회자본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자

치단체가 주도적 참여자로 포함되면서 통합센터의 골격이 갖추어진 셈이

다.두 자치단체로부터 센터 설립을 위한 최초 투자액 15억여원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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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우선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집행부,지역구 국회의원,지역 유지 등의 협조를 얻어 시의회를 설득했

다.경찰서장이 시의회 의장단,의원들을 경찰서에 초청하여 시민을 불안

하게 하는 강력사건으로부터 천안․아산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CCTV

의 대폭 설치 및 통합센터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득하여 지지 분위

기를 조성했다.두 자치단체 의회를 설득하여 예산안의 의결을 얻어내는데

5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천안․아산 지역의 범죄를 예방ㆍ진압하고 검거를 위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중심적인 틀인 CCTV의 설치 운영정책을 경찰관서와 자치단체

가 공동 추진하는 것은 자치경찰제의 의미,요구를 담은 사업이라는 측면

에서도 의의가 크다.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치안의 주무

기능일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기본 임무이기도 하다.그래서 자치경찰제

를 도입해야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다.

지역 치안의 중심적인 틀인 통합센터의 설치 운영에 자치단체가 경찰관서

와 대등한 파트너로 참여한다면 자치경찰 기능을 자치단체가 사실상 수행

하는 것이다.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기관을 형성하는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치안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CCTV사업 뿐만 아니

라 교통ㆍ경비 기능 및 외국인 범죄 분야 등에서도 지역 단위에서 자치단

체가 국가경찰기관과 치안협력 사업의 틀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자치

단체가 치안정책의 관리주체로 언제든지 한발 들여 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협약행정’의 형식에 의해서 사안별로 한 발씩 관여하는 개념이므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사업 계속의 필요성이 없다

고 판단될 때는 발을 빼기가 용이하다.자치경찰관서가 설치되면 관료제의

속성상 그 효과성 여부에 불구하고 폐지가 쉽지 않다.자치경찰제 추진 논

쟁이 재연될 때마다 해묵은 논쟁은 무엇이 주민을 위하는 것이냐인 것이

다.도시국가화,생활권 통합화,범죄의 기동화 등이 우리의 실정임을 감안

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보아 자치경찰제가 효과적인 제도라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렵다.한국과 같은 국가경찰제의 경험이 없는 미국 경찰관계자

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한국의 국가경찰체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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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치경찰제적 요청을

가미한 대안적인 네트워크 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⑶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천안아산 고속철 역사 1층 교각 150평을 통합센터

로 제공하면서 통합센터 개설에 참여하였다.공단은 교각 공간에 3억원의

공사비로 외벽을 쌓고 바닥과 천정을 막아서 완벽한 건축물로 만들어서

경찰관서에 무상임대(무기한)형식으로 대여하였다.공사는 통합센터 건립

에 장소를 제공하고 협력 파트너가 된 것이다.천안아산역사는 장소를 제

공하면서 1층 96개 교각 공간(3만여평)의 가운데 지점에 경찰이 상주 근무

하고,하루종일 수시로 경찰차량이 들락거리는 치안센터를 확보하는 효과

를 거둔 것이다.역사 1층 교각 공간에 폴리스 간판이 걸리면서 음습했던

공간이 확 살아날 것이라며 역사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센터 유치에 동

의하였다.이렇게 고속철 역사에 장소를 마련하여 건축 예산 전액을 두 자

치단체가 절감할 수 있었던 것도 통합센터를 반드시 이룩하겠다는 두 경

찰서의 열의로부터 나온 성과이다.두 시의 가운데 지점에 센터 부지를 물

색하던 아산경찰서 측은 천안아산 고속철 역사가 양 도시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과 1층 교각의 광대한 빈 공간이 있는 점에 주목하여 관

계 전문가들과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를 받아 공단측에 장소 제공 제의를

한 것이다.고속철 역사는 3층으로 고속철이 달리고,2층에는 역사시설,쇼

핑공간 등이 있고 1층은 일부 공간에만 업체가 입주하여 활용하고 거의가

빈공간으로 남아 있는 구조였다.강ㆍ절도 등 범행이 일어나기 쉬운 공간

이다.이제는 통합센터가 가운데 지점에 입주하여 24시간 가동되고 있고

천안아산 지역의 CCTV 영상자료를 수사자료로 확보하기 위해 천안ㆍ아

산서는 물론 인근 여러 개의 경찰서에서 수사관들이 밤낮없이 출입하는

곳이 되었다.게다가 전국에서 협력행정의 수범 사례이고 통합센터의 출발

지역이기 때문에 견학객들이 연일 북적거린다.언론의 취재차량도 끊임없

이 찾아오는 활력이 넘치는 장소로 바뀌었다.당초 장소만 제공받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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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공사는 충남경찰청 예산으로 건설하려 하였으나,공단측이 공단 재산

에 국가 재산이 붙으면 관리주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단의 사업비로 건

물을 지어서 임대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임대료는 면제해 주었다.더욱

이 비슷한 여건하에 있는 전국 16개 역사의 교각을 같은 조건으로 제공하

여 역사의 치안을 확보하고 싶다고 충남경찰청에 대해 공단측이 제의하였

다.2007년 3월 29일 충남지방경찰청과 시설공단은 「주민 치안서비스 제

공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협약서는 협력사업의 범

위,방법,기간 및 효력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약기간은 ‘무기한’으

로 되어 있다.이로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협약행정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공단 측은 ‘우리 KR에서는 천안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경

부고속철역 교각 하부 철도부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 도모에 기여하는데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우리 KR은 천안

ㆍ아산 시민안전 통합 관제센터 개통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로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데 적극 협력하여 사회공헌 활동

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공단

사회공헌 활동백서(2008)에 기록하고 있다.협력체제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⑷ 언론 기관

중앙 및 지방언론매체는 통합센터 구축 협약의 당사자로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과 심층보도는 새로운 협력치안 네트워크

를 형성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통합센터의 제안 단계에서부터 추진의 모

든 단계와 추진과정의 고비고비마다 언론의 관심과 보도는 참여 파트너

기관에게 가장 영향력있는 촉진자(facilitator)였다.언론은 각계와 지역 주

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주역이었다.거버넌스의 핵심적 요소인 사회자

본의 대주주와 같은 역할을 했다.

천안,아산 지역의 안전도시 만들기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와 간담회,공청

회,협약식,관련 위원회 개최 내용 등 다양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기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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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고 의미 부여를 해 주었다.지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거리인 통합

센터의 설립과정을 중계 방송하듯 다루어 주었다.그러는 과정에 통합센터

설립 문제는 중요한 지역 케이블 채널인 중부방송에서 매시간 자막 방송으

로 홍보해 줌으로써 주부층,노인층 등 범행의 취약자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공헌을 하였다.최근에는 IPTV(InternetProtocolTelevision)가 확

산되면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반영하는 기존의 공중파,케이

블 채널이 아니라 시청자가 선택적으로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쌍방향

TV시대가 도래하였다.그만큼 영상 매체가 지역사회의 여론에 미치는 영향

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아산 배방지구대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 경찰관 1명과 외국어에

능통한 의경 1명으로 출범한 외국인인권센터가 지역 곳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자들에게 짧은 기간동안 효율적으로 홍보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케이블 채널이 외국어 자막 방송을 계속해 준 덕

이 컸다.그들은 새 네트워크 체제의 가장 영향력있는 파트너 역할을 해

준 것이다.

의제가 적절하다는 점에 주목한 지역 언론은 최초 논의 과정에서부터

관심있게 보도하여 통합관제센터 여론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지역 언론

에 민감한 시의회,시청 관계자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중앙일간지 지방판,지방언론사 등에서 ‘천안·아산 CCTV 한눈에 보다’,

‘천안·아산 범죄예방 힘 모았다’등 제하 글을 통해서 통합관제센터의 의

미,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분석 보도해 줌으로써 통합관제센터 설치의 당

위성을 뒷받침하여 주었다.

⑸ 안전지킴이

안전지킴이는 천안경찰서에서 2006년 3월 종합치안대책의 하나로 시작

되었으며 통합센터의 개소 이후 일반 시민 개개인의 자격으로 센터 시스

템의 가장 광범한 협력 파트너로 역할을 하고 있다.통합센터의 협약의 당

사자로서의 지위는 아니지만 同센터가 지역의 새로운 종합 방법체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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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파트너로 자리하고 있다.CCTV통합

관제센터 시스템은 새 네트워크의 협약에 참여한 파트너와 협약의 당사자

적인 지위는 아니지만 협약의 형성과 이행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행위자

(actors)또는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간의 상호의존,상호작용 및 협력

관계에 의하여 제도화되었다.그 중 안전지킴이는 일반 시민 개개인의 지

위로 경찰서와 위촉관계를 통해 범죄의 예방과 검거에 결정적인 협력활동

을 하고 있다.최초의 안전지킴이는 심야시간,새벽시간대에 밤에 범죄에 취

약한 지역의 거리 현장을 누비는 일반 직업인을 대상으로 경찰서장이 위촉

장을 주는 형식으로 조직되었다.납치,강절도 범행과 수배차량 발생의 경우

와 같은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택시ㆍ버스 기사,경비업체 직원 등을

지킴이로 위촉하여 수배 정보를 문자메시지(SMS:ShortMessageService

-단문 전송 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이 메시지를 접수한 안전지킴이들이

현장에서 범죄 용의자를 발견시 112로 신고해주는 시스템으로 시작되었다.

전체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범죄 정보를 제공하고 범인 발견시 단축키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수준에서는 간단한

방법에 의한 민ㆍ경 협력 대응으로 검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안전지킴이의 운영시스템을 간단히 설명하면 안전지킴이가 어떻게 통합센

터의 또다른 운영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센터를 중심으로 112신고와 지령이 발령되면 경찰 출동요소는 현장으로

달려가고(1선 개념),도주로는 주요 도로목에서 평시 운행하던 택시ㆍ버스

운전자,경비업체의 차량 등에 SMS문자로 범행 정보가 전송되고,이를

본 안전지킴이는 범행 용의자를 발견하는 대로 112신고를 다시 해주면,

통합센터에서는 용의자의 발견 장소 주변으로 다시 출동요소의 출동지령을

무전으로 하고 용의자 발견 장소 인근의 주요 목지점에 설치된 CCTV를

작동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송대상 범죄는 남치,감금 등 차량을 이용한 기동성 범죄로 신속한 검

거가 필요한 경우와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범죄로 범인 검거를 위하여

종합방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안전지킴이의 효

과가 입증되면서 택시ㆍ버스 기사,경비업체 직원에 국한되지 않고 자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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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612명),협력단체(629명),집배원(52명),기타(253명)로 확대되었다.천

안경찰서의 노력과 범죄대응에 대한 시민 공감대의 확산으로 지킴이 제도

는 정착되고 현재(2009년 9월)출범 당시 4,788명에서 7,826명 수준으로 대

폭 확대되었다.안전지킴이가 수집한 범행 용의자 정보는 ‘치안문제연구소’

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되고,매 분기별로 데이터를 수정

하여 가입ㆍ탈퇴 및 변경 내역을 관리하고 있다.SMS정보의 수신동의서

도 안전지킴이 개개인으로부터 받아서 관리하고,안전지킴이들이 용의자를

발견할시 체포불가함을 교육시키고 범죄신고만 하도록 서약서를 받고 있

다.경찰관이 아닌 일반시민은 긴급체포권이 없으므로 위법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제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자율방법대원이 방범활

동 중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전지킴이가

생업 활동중 신고하다가 발생되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

험을 들어줌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담보할 수 있는 방

안을 검토해야 한다.협력방범 체제가 그 완성도를 더해 가는데 책임기제

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안전지킴이 제도도 경찰서의 생

활안전계 담당직원 한 명이 타업무와 겸무하기 때문에 소홀히 관리될 우

려가 있다.시스템 관리자들,경찰서장 등이 간단없이 관심을 표할 필요가

있다.안전지킴이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포상제도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27)

⑹ 순천향대학 등 교육기관

순천향대학교는 지역협력치안 체제를 제도화하는 과정에 가장 공헌을

한 기관 중의 하나이다.순천향대학은 방범 공청회(’06.6.30),외국인근로

자 무료진료 봉사(’06.5.15,’06.9.30,2회 총 714명 진료),한마음음악회

및 바자회(’06.9.30)등을 총 1억여원의 대학 예산을 투입해 실시하여 지

27)안전지킴이를 천안서에서 2년여간 운영하면서 신고활동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한다.사고 개연성이 낮은 만큼 보험 가입 예산도 줄게 될 것이므로 안전지킴이

의 보험 가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하고 국가 또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해 주

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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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협력치안 분위기를 고조시켰다.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

에 외국인 근로자 사회와 경찰서가 의견교환과 협력을 하였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특히,시민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아산서 생활안전과

장은 권역 내의 범죄 예방과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첨단 기능인

CCTV와 통합관제 시스템의 설치를 추진중이며,시청과 시민단체,지역사

회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활력있게 성장하고 있는 아산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치안 인프라가 긴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참여한 아산시장,시의회 의장단,도의회 의원의 동의를 공개

적으로 이끌어 내었고,지역구 의원도 적극 동참하였다.아산신문 등 지역

언론에서도 지역 치안의 맹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는 등 많은 의견이

수렴되었다.

대학교가 의료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두 차례의 외국인근로자 의

료봉사는 외국인근로자 사회와 결혼 이주여성,그리고 외국인 인권 관련

지역 시민단체들과 경찰관서가 신뢰관계를 맺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

었다.당시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로 확인되

어 경찰이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한 사건을 놓고 지역 시민단체가 인권침해

라며 항의하는 냉랭한 분위기였던 때였다.이러한 분위기는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행사를 대학과 경찰서가 공동주관하고 시민단체의 협력을 구하

면서 개선될 수 있었다.대학과의 공청회에 참여한 아산시민포럼,아산시

민모임 등 시민단체와 외국인 인권단체 등과의 협력 분위기는 아산 안전

도시 추진위의 활동에 자극제가 되었고 통합센터 추진의 동력을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2)역할관계자의 범위

통합센터 네트워크에 포함되어야 할 역할수행자들의 범위는 곧 이해관

계자의 범위 설정 문제이다.통합센터는 기본적으로 대등한 행정기관간의

공법상 계약에 기초한 네트워크 체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역할 수행자의

범위는 간단 명료하다.직접적인 역할 수행자는 천안시청,아산시청,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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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아산경찰서 및 철도시설공단의 담당 공무원 또는 공단 임직원이

다.네트워크 형성단계에서는 담당 공무원,공단 임직원 뿐만 아니라,순천

향대 부속병원 의료진,천안․아산 지역언론,아산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

견을 제시한 순천향대 교수,안전한 아산 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통

합센터 설립의 여론을 조성하였다.아산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인

아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아산 사랑 나

눔,아산 외국인 선교 교회 등이 통합센터 건립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홍보

까지 도와주었다.이들은 통합센터의 운영주체로 참여한 ‘협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네트워크 형성의 당위성을 지역사회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급속히 증가28)하고 있는 추세와 같이 천안․

아산 지역의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이에 비하여 외국인 범죄에 관

한 정보는 내국인 범죄정보에 비해 취약하다.이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

는 외국인 관련 NGO와의 협력 또는 소통은 외국인 사회와의 정보 창구를

개설하는 것과 같았다.이들과의 소통은 CCTV를 대폭 증설하고,통합센

터를 창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시비를 사전에 완화시켰다.이들은

외국인 노동자 또는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구제 및 산업재

해 보상 등 사회복지 관련 상담,지원 등의 명분으로 활동중이며,종교단

체에서는 선교를 병행한 노동 상담,의료지원,쉼터 제공,교육 및 친교 등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이들 단체는 노동부,문화관광부,여성가족부,지방

자치단체 등의 지원금,기부금,후원금,자체 회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일부 단체에서는 실정법이 무색할 만큼 외국인을 과잉보호하는 사례

도 있고,불법체류자 단속과 같은 국가의 정당한 법집행을 인권유린행위로

항의하는 사례도 있으며,법집행을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사례도 있어서 현

지 경찰관들의 법집행이 애로에 봉착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외국인 지원 NGO는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자들

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지역 NGO는 그들의 일상 생활

의 애환을 토로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기 때문에 자

28)연도별 총범죄 증가 1,719,075건(2006)→1,836,496건(2007)→2,063,737건(2008)에 비해 외

국인 총범죄 증가가 12,257건(2006)→14,524건(2007)→20,623건(2008)으로 더욱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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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나 주무부처의 일선 기관 등 어느 공공기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

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활동 정보를 구체적으로 많이 갖고 있었다.이들과

천안서,아산서가 협력․소통 관계를 맺음으로서 CCTV 확대설치와 통합

센터를 추진하는데 껄끄러울 수 있는 시민단체의 순응(compliance)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이들은 오히려 시책의 지지자로 변하여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지역의 사회자본 수준을 증대시키는데 역할을 하였다.29)

통합센터 협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자로 천안․아산

시의 일반 주민,그리고 천안․아산 지역을 왕래하는 여행객이 있으며,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천안 안전지킴이가 있다.안전지킴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합센터의 협약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센터 운영관리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출범 당시 4,788명 수준에서

’09.8월 현재 7,826명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들의 참여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따라 센터 운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네트워크의 이해관계자가 많을 수록 상호작용이 복잡해지고 그만큼 의

사결정의 속도가 지체된다는 우려와 관련하여,통합센터의 운영관리는 참여

당사자간에 협약에 의하여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그 지침에 의하여 정교하

게 운영되기 때문에 비효율성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사회자본의 수준

앞의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자본(socialcapital)을 정의하는 핵심

적인 개념요소는 신뢰,참여,제도 및 규범,이타주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

다.이러한 개념요소에 비추어서 천안,아산 지역의 경찰관서 또는 자치단

체 등에 사회자본의 수준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매우 다양한 개념을 함축

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의 사회자본의 수준을 측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몇가지 현상을 중심

으로 그 수준을 논할 수 밖에 없다.통합센터의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6년 4월 전후 지역내 강력사건으로 인한 치안불안이 높던 시기에 경찰

29)’06.12월 기준 외국인 지원 단체는 총 254개소이고 전체의 53%가 서울,경기 등 수도

권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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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았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자치단체도 시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 주축이기 때문에 치안문제와 관

련하여 시민의 신뢰수준이 높았다고 말하기 어렵다.따라서,자치단체,경

찰관서 등 정부기관과 시민,지역 NGO,언론 등과의 관계에서 치안문제에

대한 신뢰 수준은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통합센터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민의 낮은 신뢰수준과 무관심이 팽배한 당시 분위기를 발전시키는 계기

가 마련되었다.경찰청장이 치안현장 방문 프로그램의 첫 번째 대상 지역

을 천안,아산 지역에 있는 배방지구대로 택한 것이다.배방지구대는 아산

시 배방면,탕정면 등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25명 내외의 경찰인력이 활동

하는 농촌형 지구대이다.이 곳은 중소기업,아파트 공사 현장이 많고 천

안시와 인접한 경계 지역에 위치하여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사건이 많

이 발생하고 당시에도 중국인 피살사건,20대 여성 2명 살해 사건이 관할

또는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터였기 때문에,경찰청장이 민생치안 현장을 챙

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곳이었다.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신임 경

찰청장 초도방문의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된 의미를 감안하여 아산 안전

도시 프로그램 보고와 외국인인권센터 개소식을 겸한 행사를 경찰청장과

함께 하기로 기획하였다.외국인인권센터도 전국 최초로 기획하였는데,불

법 체류 외국인의 단속 업무를 해야하는 경찰이 좀 생소한 업무였기 때문

에 추진에 반대 의견이 많았다.그러나,외국인 근로자가 공사현장,산업현

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실정을 볼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

로 하는 전문화된 신고 창구를 하나 개설하는 것은 외국인 인권 문제는

물론 외국인 범죄의 사각지대를 자세히 볼 수 있는 현미경과 같은 기능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아무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와 외국인 근

로자의 치안대책 문제를 정책의제로 선택하여 경찰청장 방문을 통해 그를

쟁점화하기로 한 전략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06.4.21다양한 컨텐츠를

밀도있게 담은 경찰청장 현장방문 프로그램은 지역언론,시민,시민단체,지

역 소재 대학(특히 경찰학과가 있는 4개 대학)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행사 내용중에 경찰청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간담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밀링머신에 손가락이 잘린 인도네시아 출신 근로자가 서툰 한국어로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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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때는 경찰청장도 배석 경찰관도 취재기자도 코끝이

찡하였다.그 근로자는 ‘한국은 공장이 많아서 좋아요.그런데 한국 사람

무서워요.몽둥이로 때려요...그래도 한국은 일자리가 많아서 좋아요’라고 말

했다.눈물과 더듬거리는 말투,그리고 손가락이 잘려나간 그의 손,그런

모습이 뒤엉킨 분위기였으며 언론의 취재 열기도 더해갔고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여성이 토로하는 한국생활의 애환은 적나라하게 표현되었다.참

석자 모두가 그들의 절규를 경청하고 해결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아산

안전도시 프로그램과 외국인 근로자 간담회 행사는 그 이전에 지역에 없

던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이타심과 신뢰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행사

였다.행사 내용,의미를 담은 기사가 중앙,지역언론 매체를 통해 집중 조

명되면서 지역 치안문제에 관해서 참여와 신뢰가 높아짐은 물론 휴머니즘

이 발동되는 계기가 되었다.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불씨가 지

펴진 셈이다.이 날의 행사가 언론의 흥미를 더욱 불러일으킨 것은 대전교

도소에서 병원치료를 나왔던 장기수가 병원복을 입은채 탈주,경부고속도로

를 통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경찰청장이 행사 현장을 향

해 서울 헬기장을 이륙하기 직전에 지방청장이 지휘보고를 하면서 지방청

간부들과 함께 망연자실하는 분위기였다.그런데,청장 헬기가 아산 헬기

장에 착륙하기 5분전 고속도로 청원 분기점 부근에서 충남경찰청 고속도

로 순찰대원이 007작전 처럼 검거한 것이다.도주기사가 언론에 보도된지

1시간여쯤 지나서 검거한 것이다.

경찰청장이 아산 곡교천 헬기장에 내려서 이동 버스에 승차하자마자 지

방청장이 검거보고를 했다.영화 장면 같은 검거스토리에 청장이 현장 독려 방

문을 하니 그림처럼 잡았다고 여기저기서 덕담을 하였다.지방청장이 검거

보고를 자랑스럽게 하면서 청장에게 검거한 경찰관을 특진시켜달라고 건

의했다.검거의 공을 세운 경장을 경사로 일계급 특진시키는 행사를 보고

회에 앞서 즉시 추진하라고 청장이 지시하였다.특진 임용장은 타직원 특

진 임용장을 이름만 가리고 복사해서 급히 준비됐고,경사 계급장은 다른

경사급의 계급장을 떼어다가 특진자에게 부착시켜 주었다.이 모든 것이 취

재기자와 참여자를 들뜨게 하였고 치안을 위한 협력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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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사회자본이 일거에 해결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지역내 협력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한 빼놓을 수 없는 참여자는 순천

향대학이다.당시 순천향대학 서교일 총장은 지역사회 봉사와 국내외의 의

료봉사를 통해 인간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인물이었다.대학총장으로서 대

학교육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의료봉사를 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

주’를 실천하고 있었다.순천향대학과 아산경찰서가 ’06.5.15추진한 무료

진료 봉사활동은 지역 시민사회,언론 등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대

를 넓힐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순천향대가 단독으로 추진한

그간의 몇차례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행사는 홍보가 되지 않아서 수십명

정도가 무료진료 봉사의 혜택을 보는 수준이었다고 한다.그러나,아산경

찰서가 외국인 인권센터와 공동 추진하자 302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여성이 운집했다.병원측은 경찰의 네트워크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표

시하였다.아산서에서는 거의 전직원을 동원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한

현장을 찾아서 홍보하였고,외국인 인권센터가 개소 이후 지역 외국인 근

로자 관련 NGO와 신뢰관계를 쌓은 결과였다.무료진료 홍보를 하면서 동

남아 각국 언어로 홍보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진료를 위해 공복으로 오

면 초음파나 내시경 검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초음파,내시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10여명에 불과해서 의료진이 안타까

워했다.배방면사무소 청사와 앞마당에 전문의 19명,간호사․병리사 등

70여명,총 90여명의 의료진이 참여한 종합병원 규모의 의료봉사였으니 그

성과를 짐작할 수 있다.언론에서도 대학과 경찰서가 또 하나의 휴머니즘

을 실천하였다고 칭찬하였다.동 진료에서 결혼이민자인 필리핀 출신 리오

다(31세)씨가 척추측만증 중증환자로 초음파 진료결과가 나왔다.리오다씨

는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와 결혼하여 1남 1녀를 둔 어머니였는데 천여만

원의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였다.충남지방경찰청장이 경희대 동서

신의학 병원의 척추센터에서 무료수술을 받도록 주선하였다.수술은 성공

적이었고 이같은 미담이 동아일보 등에 보도되고 필리핀 리오다씨의 고향

지역 신문에도 보도되어 한국의 휴머니즘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주한

필리핀 대사는 충남청장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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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은 그 해 9월 30일 외국인 한마음음악회와 무료 진료행사를

또 한번 진행하여 412명이 무료진료를 받았다.지역사회에서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봉사활동을 거듭하면서 지역사회와 경찰관서와의 신

뢰수준은 한층 두터워졌다.

이들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사회자본이 통합센터 추진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3.네트워크의 구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 간에는 각자가 갖고 있는 자원 교환 관

계로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천안시와 아산시는 통합센터의 운용예산

자원을 제공하고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을 통해 지지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등 사회자본을 제공하였다.경찰관서는 CCTV설치 예산이나 운용 예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재원 확보가 필요했던 것이다.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자치단체의 기본책무이기 때문에 시민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지는 않았다.예산안의 심의의결권은 시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

에 지구대 경찰관,정보관 등이 개별적으로 설득한 점도 의회의 동의를 얻

는데 큰 몫을 하였다.

천안경찰서와 아산경찰서는 운용 인력을 제공하였다.천안서와 아산서가

112신고건수,기타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2:1비율로 인력을 파견하고,운용

의 주관은 천안서북경찰서가 맡기로 하였다.경찰관서 내부의 책임성을 확

보하기 위해 지휘계통은 천안서북서로 설계한 것이다.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천안서북서의 지휘를 받는 통합센터의 정확한 관할서는 위치상으로

아산시에 속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타지역 관할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관

할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통합센터의 설립 의의에 비춰보면 더욱 의미있

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경찰관서와 자치단체는 서로 지휘선상에 있지 않

기 때문에 대등한 자원교환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철도시설공단

과 센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공단은 센터의 장소와 공사비 3억원을

협약에 의해서 제공하였다.대등한 자원교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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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의 관계와 마찬가지이다.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시의회나 시민

들도 대등한 협력관계이다.

Albors(2005)의 네트워크 형태에서 노드연결네트워크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다.

센터의 구성은 대등한 입장에서 자원 교환관계이나,정부기관간 또는 경

찰관서와 철도시설공단간에는 협약(협정)에 기초하여 네트워크를 구성 운

영하고 있다.‘천안․아산 범죄예방 CCTV 통합관제센터 공동구축 운영을

위한 협정서’(이하 협정(협약)서)에는 두 개의 시와 두 개의 경찰서간에 센

터 설립 목적,협정 내용,세부사항의 협의를 위한 실무추진위원회의 및

협약 기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약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실무추진위원

회에서 협의하여 ‘천안․아산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센터가 관리 운영되고 있다.4개 참여기관의 과장급 실무자

로 구성된 실무추진위에서 협의와 조정을 거치고 각 기관의 내부 의사결

정 과정을 거쳐서 「운영 지침」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

스로서의 제도화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운영 지침이 물론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에 의한 법규범으로서의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것

은 아니지만 네트워크 조직의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내부지침으로서 행

정규칙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同 운영지침에는 총칙에서 목적․정의를 규

정하고,설치 기구와 그 구성,운영 관리,모니터 요원의 충원 관리,

CCTV 설치 등 관리,개인 화상 정보취급시 준수사항,시설 보안 및 평

가․사무관리․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센터 운영 관리의 모든 사항을 명문

화하였다.그리고 이 지침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관련 규칙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합센터 운용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자치단체의

관련 규칙과 경찰관서의 관련 규칙의 준수 기준을 밝히고 있다.동 운영지

침에 의해서 센터에서 직무수행 과정에 과실이나 자료 유출,인권침해 문

제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센터가 준용하

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운용지침은 ‘충청남도지방경찰청방범용CCTV운

용관리지침’이다.이 지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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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 제공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이 사례의 경우,2006년 2월 충남지방경찰청

장의 부임부터 2007년 5월 통합관제센터의 개소식이 있기까지,즉 네트워

크 거버넌스 형성기의 경우와 개소후 2009년 9월까지의 기간,즉,네트워

크 거버넌스 운영기까지의 네트워크 구조를 Netminer프로그램을 이용해

서 분석해 보면 아래 <그림Ⅴ-1>및 <그림Ⅴ-2>과 같다.<그림Ⅴ-1>은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성기의 네트워크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그림Ⅴ

-2>은 운영기의 네트워크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Ⅴ-1>은 천안-아산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성

기 동안의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중심적인 역할은 충남지방경찰

청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알 수 있으며,아울러 아산시청이

천안시청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현상은

아래 <표Ⅴ-2>의 형성기 동안의 내향중앙성과 외향중앙성의 두 지역 점수

로도 알 수 있다.

<그림Ⅴ-1>네트워크 거버넌스 형성기의 구조형태(천안아산 통합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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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성(centralisation)은 전체 연결망의 형태가 어느 정도 중앙에 집중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아래 <표Ⅴ-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트

워크 거버넌스 형성기 동안의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는 내향 중심성의 경

우,43.111이며,외향중심성은 50.222이다.

<표Ⅴ-2>형성기의 네트워크 중심성(천안아산 통합관제시스템)

구분
수치값

내향 중앙성 외향 중앙성

평균 0.529 0.529

표준편차 0.152 0.251

최소값 0.333 0.067

최대값 0.933 1

주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 :43.111%(내향),50.222% (외향)

중앙성 (centrality)은 어떤 결점(node)이 연결망내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초점을 둔다면,중심성은 한 연결망이 전체적으로 얼

마나 중앙집중적인 구조를 가졌는지,혹은 연결망이 얼마나 한 점을 중심

으로 접속되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김용학,2004:56).중앙성에는 내향

중앙성(in-degreecentrality)와 외향중앙성(outdegreecentrality)이 있다.

내향중앙성은 교류방향이 외부에서 자신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향중앙성이란,자신에게서 외부쪽으로 나가는 경우이다.내향 중앙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행위자들로부터 관계를 맺고 싶은 대상으로 선정된다는

것이며,이렇게 다른 행위자로부터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행위자의 명예라고 본다.한편,외향중앙성이 높다는 것은 한

행위자가 다른 사람들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는 의미이며,이는

네트워크 구축의 범위가 넓은 마당발 의미를 가진다(손동원,20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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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3> 형성기의 내향중앙성과 외향중앙성(천안아산 통합관제시스템)

주 :in-DegreeCentrality은 내향 중앙성,Out-DegreeCentrality는 외향 중앙성을 의미

위의 <표Ⅴ-3>에서 보는 바와 같이,충남지방경찰청이 내향중앙성과 외

향중앙성 면에서 가장 높다.즉,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에서 가장 중심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아래 <그림Ⅴ-2>은 통합관제 시스템이 운영기에 접어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림Ⅴ-2>네트워크 거버넌스 운영기의 구조형태(천안아산 통합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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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Ⅴ-4>은 운영기의 네트워크의 중심성지수를 보여주고 있다.내향

중심성은 35.204이며,외향 중심성은 50.51로서 형성기에 비하여,네트워크

중심성 지수가 약간 낮아짐을 알 수 있다.이는 운영기에 접어들어서,형성

기와는 달리 안전지킴이 조직이 기능하고,동시에 여러 행위주체들이 스스로

활동력을 가지면서 새로운 역할을 더 높여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Ⅴ-4>운영기의 네트워크 중심성 (천안아산 통합관제시스템)

구분
수치값

내향 중앙성 외향 중앙성

평균 0.529 0.529

표준편차 0.14 0.283

최소값 0.357 0

최대값 0.857 1

주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 :35.204%(내향),50.51%(외향)

아래 <표Ⅴ-5>는 운영기 동안의 행위주체들의 중앙성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여전히 충남지방경찰청이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Ⅴ-5>운영기의 내향중앙성과 외향중앙성(천안아산 통합관제시스템)

주 :in-DegreeCentrality은 내향 중앙성,Out-DegreeCentrality는 외향 중앙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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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네트워크의 운영

1)정책대상의 명확화

통합센터의 운영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4대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

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제정한 통합센터운영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同 운영지침 제6조(설치 목적)에서는 ① 시민의 생활안

전과 범죄예방 및 검거를 위한 범죄정보와 개인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② CCTV를 통해 사건,사고 현장을 관찰하면서 112무선 지령으로 경찰대

응조치 확보 ③ 112신고 등 제반 신고사항에 대한 접수와 지령 등 112신

고센터 운영규칙 제6조에 명시된 기능 등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운영 감독은 지휘의 편의를 고려하여 천안경찰서장(현재 천안서북서)이 총

괄하고 운영감독관과 책임관을 임명하여 운영한다(同 지침 제8조).운영감

독관은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운영책임관은 관제센터장으로 한다.운영감

독관과 책임관의 업무범위는 운영 계획에 의거한다.경찰서장은 운영감독

관(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확인하고 보안 및 인

권침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同 운영지침 제10조에서는 모니터 요

원의 충원,운영감독 사항 등에 대하여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책임성 보장장치

센터 운영지침에서는 3개 경찰서에서 파견 근무중인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 감독사항,보안․인권침해 방지교육 의무 및 모니터 요원의 업무 감

독과 모니터 요원의 직무태만,직무위반 등 문제야기의 경우 자치단체장에

게 위반사실을 통보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CCTV 설치시에는 ‘공공

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도

록 함으로써 일반 주민에 대한 사생활침해 시비가 없도록 하고 있다.同

지침 제5장에서는 개인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충청

남도지방경찰청방범용CCTV운용관리지침에서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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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한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CCTV의 설치,운용,녹화,보관방법,

보존기간 및 자료제공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국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센터 운영지침에서는 개인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

여 사생활이 감시,촬영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없도록 센터

의 운용과 자료관리에 구체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관제센터장이 CCTV

카메라의 각종 조작을 관장토록 하고,개인 화상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누

구든지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의 방향 조정,작동 중지,녹화장치 변

경,줌․회전 등 기기 기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으며,관제센터장이 수시

로 이를 확인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同 지침 제14조).

CCTV의 영상자료는 자동녹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녹화하고 관제센터의

컴퓨터 하드웨어에 저장 보관하되 자료의 손상․파괴,해킹,바이러스 감

염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관제센터장은

녹화된 영상자료를 일자별로 통합하여 CCTV관제센터의 별도 보관함에

보관하거나 컴퓨터 하드웨어 등에 저장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同 지

침 제15조).CCTV에 녹화된 영상자료는 1개월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에

는 관제센터 운영감독관(책임관)의 건의로 경찰서장의 심의,결정을 받아

관련 사건의 종결시까지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관리할 수 있다.영상자

료의 폐기는 보존기간 경과시 폐기를 원칙으로 경찰서장 책임하에 운용감

독관이 실시한다(同 지침 제16조).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 설치목

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

람,제공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상정보는 경찰서장의 승인

을 받아 운영감독관의 책임하에 열람 및 제공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개인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충남지방경찰청경찰관서위임전결규칙을 준용하

고,피해자 구호,범인 검거 등 급속을 요하는 경우,운영책임관의 판단으

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同 지침 제17조).

또한 운영책임관은 녹화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에

문서로 된 신청서에 의하고 CCTV 영상자료 열람 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

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기록대장을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同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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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제19조),보호구역 설정(제20조),출입자

통제 등(제21조),비밀유지 의무 및 책임(제22조)등을 규정하여,네트워크의

파트너 기관과 담당관,모니터 요원 등의 직무상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

하고 있다.특히,개인의 화상정보의 취급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에게 부여된

정보의 자기 결정권에 충실한 제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한 것은 비록

관련되는 상위법령을 계승한 것이라고 하여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독일

헌법재판소의 1983년 유명한 인구조사 판결 이후로 독일기본법상 ‘정보의

자기결정권’30)이라는 개념이 ArtzAbsi(인간의 일반적 인격발현의 자유권)

i.v.m.Art./Abs/(인간의 기본권)이 두 조항을 근거로 ‘정보의 자기결정권’

개념이 확립되었으며,우리나라의 정보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련되는 법

30)‘인구조사 조사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3개 조항은 ① 통계 목적의 인구조사를 통해

서 얻어진 개인신상정보를 개인 신상대장(우리나라의 주민등록대장,가족등록부 등)을

조정,정정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개인의 불이익 조치를 위해 이 정보

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②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한 기관(베를린은 Bezirkamt에 해당,

주의 최고 하부 Meldeamt에서 주민등록을 위한 신상정보 수집)은 해당 연방(Bund),그

리고 주(Land)상급기관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 수집된 개인 신상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③ 주의 하부행정기관(Bezirkamt)중 하나인 Meldeamt는 개인신상

정보를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여타 등급의 지방하부 행정기관 (Bezirkamt중에서 환

경,건축계획,측량담당 부서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①번 조합의 경우,일단 행정대장의 조정,정정을 위해 개인정보가 다른 기관에 전달

이 가능하다면 여러 행정관청이 여러 가지 행정집행을 위해 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수정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정관청의 행정집행이 어디까지나 개개인

에게 이익이 되고 불이익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행정집행의 범위도 최초 정보

수집의 목적(통계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점,나아가 최초 정보수집기관

(Meldeamt)의 손을 떠나게 된 정보는 어느 행정기관에 어떤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하던

지 실제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개인이 인구조사․통계목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Meldeamt에 주었을 때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거나,정보의 비밀이 유지

된다고 믿고 이를 전제로 주었다고 보아야 하는데,일단 다른 행정기관에 대장 정정,조

정을 목적으로 정보가 넘어가게 되면 정보의 통계 목적이외에 사용금지,정보비밀보호

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결국 통계 목적의 사용은 개인비밀 준수,보호가 보장

을 생명으로 하고 반대로 개인대장 정정,수정은 신상이 공개되어야 가능한 것인데,한

조문에서 한쪽은 비밀을 보호하자 그러면서 실제로 한쪽은 공개하자는 양상이 되기 때

문에 법 규정이 스스로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다.

②번 조항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최초에 통계 목적으로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주나 지

방의 일반 행정기관에 이를 구체적인 목적 제한도 하지 않고 이용하도록 한 것은 잘못

된 것이다.결국,내 정보가 어떤 행정 목적에 이용될 지는 개인이 사전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알고 정보 공개나 전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것이 곧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다.

③번 조항도 다른 등급의 기관이 통계 목적 이외의 환경,계획,측량 등을 위해 그 정

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http://berlinreport.com,'0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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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정보의 자기결정권 개념이 점점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최일선 기능에서 同 개념에 충실한 지침을 마

련한 것은 적절한 것이다.통합센터의 책임성 확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CCTV 영상자료가 참여한 각 파트너와 일반국민과의 관계에서 정

보의 자기결정권에 얼마나 충실하느냐가 센터의 사생활 침해 위험을 방지

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됨을 위의 기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앞 장에서 거버넌스의 개념요소를 기술한 바와 같이 책임의 계선(linesof

accountability)개념에 비추어서 통합센터 책임계선을 설명할 수 있다.센터

의 모니터 요원이 지침에서 벗어나는 화상순찰 자료 취급을 했을 경우,센터

장과 시청 관리자가 책임지고,센터장과 시청관계관의 관리감독자인 경찰

서장과 시장에게 책임을 지는 계선상에 있으며 각 파트너의 최종 임용권자

는 유권자인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치안

네트워크 거버넌스인 통합센터시스템은 관리주체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성을 확보하는데에는 본질적인 문제는 없다.다만,계약직 신분인 모

니터 요원의 사생활 침해 사례의 경우나 시민 개인 자격으로 사실상 센터의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천안 안전지킴이 7,,826명이 문자메시지(SMS)로

범인 신고 요청을 받고 범인 발견시 그를 신고하거나,추적 검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 파트너와 행정기관 사이의 책임 관계 문제와 안전

지킴이(파트너로서)와 일반국민간에 발생하는 책임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틀이 현행 관련 법령상 구비된 부분도 있고,미비된 부분도 있다.예상되는

사례나 이미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과 판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은 된 것대로,미비된 것은 미비된 대로 자료를

종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충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그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제도로서의 통합센터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또한,일반시민인 안전

지킴이 개개인에게 경찰서장이 위촉장을 수여하여 교육하고 관리하면서,

사실상 공무수탁자처럼 협력치안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있다.이들에 대하여

신고행위중에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안을 검토하고,그 보험료는 자치단체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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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주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이는 보험제도를 통해서 현행법의 사각

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의미있는 방법이라고 본다.본래 네트워크 거버넌스

양식은 현 제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틈새에 대해 대안적 국정운영

의 틀을 제공하려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이다.이렇게 부분부분에서 책임성

확보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새 대안적인 양식의 민주적 정

당성(democraticlegitimacy)에도 더욱 근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참여 방식

통합센터에 파트너들의 참여방식은 정부기관 참여자가 상호 갖고 있는

자원교환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두 개의 자치단체는 사업 예산을 전적으

로 부담하였고 더욱이 통합센터에 대한 지지와 협력,그리고 신뢰와 같은

무형의 사회자본(socialcapital)을 제공하였다.한국 철도시설공단은 천안

아산 고속철 역사의 1층 교각부분 150평을 건축비 3억원을 부담하여 무상

임대하여 주었다.공단 측의 무료 임대 결정으로 어림잡아 3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협약 추진과정을 관심있게 집중 보도해준 중

앙 및 지역 언론기관도 사실상 가장 의미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 주

었다.언론기관의 집중적인 관심과 보도는 추진과정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언론의 관심은 참여하는 정

부기관과 시민 사이의 신뢰수준을 크게 증가시켰다.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자본을 결정적으로 보태줌으로써 성공적인 제도화에 기여하였다.경찰

관서는 치안요소를 골고루 센터와 연계시키고 인력 12명을 제공하였다.그

리고 천안 안전지킴이 7,826명은 생업중에 신고요원으로 적극 참여해 주고

있고 이들의 여론전파역량은 놀라운 정도로 자치단체와 경찰관서,공기업

이 주도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치안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통합센터의 직․간접적인 파트너들간에는 치안 관련 정

보를 상당 수준으로 공유하고 있다.실무추진협의회에서 모든 사항을 협의

조정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시민안전지킴이에게는 범죄 발생시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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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파트너인 두 자치단체의 시의회들은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시의 집

행부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이에 대해 천안,아산의

경찰서장들은 시의회 의원들을 경찰서로 초청하여 두 도시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CCTV를 대폭 설치할 수 밖에 없고,그를 모

니터하고 통제하기 위한 관제센터를 천안과 아산이 공동설치하면 큰 시너

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그리고 반응이 그래도 냉랭한 시의

원들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 유지를 통하여 개별 설득을

하였고,대다수가 이해하는 분위기로 발전되었다.적극적인 치안정보의 제

공과 설득이 성공한 것이다.

아산경찰서와 순천향대학교는 ’06.6.3014:00아산 안전도시 추진을 위

한 시민공청회를 순천향대학교에서 실시하였다.순천향대학교와 아산경찰

서가 공동주최하고 안전한 아산만들기 추진위원회가 후원하였다.천안 지

역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통합센터를 비롯한 치안시스템 강화에 사

회적 공감대가 컸기 때문에 공청회의 필요성이 적었다.반면에 한쪽 당사

자가 되어야 할 아산 지역은 처음에 다소 소극적이었다.이런 분위기를 적

극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청회 전략을 채택하였다.공청회는 매우 성

공적이었는데 참여자 모두가 열의를 보인 때문이다.순천향대학 서교일 총

장의 적극적인 참여,200여명이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실 제공,그리고 교

수들의 열띤 토론 진행과 참여가 결정적인 성공요인이 되었다.현직 지역

구 국회의원,시장,지방경찰청장,백석대 교수,온양신문 편집국장,아산시

민 모임 대표가 참여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며 열띤 토론을 하였고 다

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CCTV 통합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이끌어 주었다.아산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의 열의가 대단하였고,이를 실

질적으로 기획하고 집행까지 주도한 박은복 정보과장과 정보관들의 공헌

이 통합센터의 성공적 추진의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었다.담당 관료의 의

지와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이다.이들의 역할은 통합센터

의 의미가 재조명될 때마다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또한,지방청장이

기조발언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아산시장의 통합센터 참여의사를 이끌어낸

점도 성공적 센터 추진의 동력이 되었다.지방청장은 시장의 공개적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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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약속에 대하여 아산시와 경찰서,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인 1급 경찰

서로의 승격과 탕정파출소를 조속히 개소할 것을 약속하였다.지역 언론인

이나 교수,시민단체 대표들의 경찰에 대한 뼈아픈 비판과 제언들이 쏟아

져 나왔고 이 공청회가 통합센터 추진이 탄력을 받는 전환점이 되었다.공

청회를 할 때마다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수준이 높아지는 느낌을 주었

다.이날의 공청회도 비판의 수위가 높은데 비례하여 신뢰관계를 높이고

더 많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5.운영의 성과

네트워크 치안시스템인 센터 운영의 성과는 몇가지 뚜렷하게 나타난다.

첫째,치안 성과지표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관제센터 개소일(’07.5.

22)을 기준으로 주요 5대 범죄의 발생과 검거 통계를 1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범죄 발생건수는 센터 가동 이전인 2007년(’06.5.22～’07.5.21)9,136

건이었던 것이 2008년 8,424건,2009년 8,279건으로 크게 감소하였고,이에

비해 검거는 2007년 4,768건에서 2008년 4,779건으로 소폭 증가하다 2009

년에는 5,48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범죄의 발생대비 검거율은 센터 개소

이전인 2007년 52.1%에서 2008년 56.7%(+4.6%),2009년 66.2%(+9.5%)로

크게 향상되었다.일반적으로 전국의 주요 5대 범죄 발생대비 검거율 추이

가 72.6%(2005년)→72.3%(2006년)→74%(2007년)→74.8%(2008년)로 증감폭

이 1～2% 정도에 불과함을 보여주는데 비하여,천안․아산 지역의 높은

증감폭은 타지역과는 다른 새로운 변수가 작용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경찰청,2009.8,경찰통계연보 52호:132-133).지역의 범죄발생 검거율이

향상된 요인을 통합센터의 개소 때문이라고 명확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으나

타지역에 대비하여 현저히 통계지수가 향상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둘째,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WHO국제안전도시 선정 사업의 결정적

인 제도적인 틀을 천안․아산 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가 제공하고 있다.안

전도시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개최된 ‘사고와 손상 예방 학술대

회’에서 “그 지역사회가 사고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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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구성원들이 손상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

한다고 정의한다(천안시,2009.5,WHO 국제안전도시 현지 실사보고서:

5).국내외에 공인 안전도시는 26개국 150개 도시가 공인을 받았으며,한

국은 4개 도시(수원 :2002․2007,제주특별자치도 :2007,송파구 :2008,

원주시 :2009)가 공인받았으며,천안시가 2009년 9월까지 실사를 완료하

여,10월 27일 안전도시로 공인받았다.남해시 등 9개시도 안전도시 사업

에 착수하였다.안전도시 현지실사 질문 항목 17개중 8개 항목이 통합센터

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고,아주대학교 지역사회 진흥 연

구소의 실사팀의 실사과정에서 참여한 외국인 평가사는 통합센터의 협력

체제 구축과정과 앞으로도 협력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집중적으

로 하였다.이들은 매우 놀랍다고 평가하였으며,안전도시 공인에 결정적

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이다.

셋째,‘협약행정’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이다.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

이 네트워크의 형성단계와 센터 개소 이후 운영과정에서 긍정적인 방향으

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개소 이후 5차례나 공식 방문하여 브리핑

을 듣고 토론한 본 연구자는 갈 때마다 시스템이 제도화되고 있음을 느꼈

다.센터 운영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 해당

하는 부문까지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이 보였다.센터의 소프트웨어 부문인

관리운영지침도 2007년5월 제정 이래 ’08.7월 한차례 개정하였으며,공공

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 3차 개정할 예정이다.모니터 요

원에게 직무중 공적이 발생하면 범인 검거 유공 등급에 따라 1일에서 7일

간 특별 포상휴가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인센티브 도입에 의해 센터 운영

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공공서비스 기관이 취약한 경쟁원리를 도입하

고 있는 셈이다.센터의 실무추진위(위원장 천안시청 미래도시개발과장,

위원은 아산시 재난방재과장,천안서북․동남․아산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장)가 활발히 운영되어 협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수시로 위원회가 열려 협

력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운영지침에 의해서 관리운영은 경찰관인 센터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CCTV 영상자료를 실질적으로 치안시스템과 효

율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안양센터나 강남센터의 경우 기술직이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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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행정공무원이 관리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하여 치안시스템과 센

터의 접목이 천안아산센터보다 못하다.하드웨어 부문에서도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첨단 CCTV 및 모니터 기기가 천안

아산센터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국내의 CCTV제작업계에서 기능이 보다

향상된 CCTV 기종이 개발되면 제일 먼저 천안․아산센터에 시제품을 들

고 와서 설치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천안아산센터에서 설치 운영하면

여타 기관에서도 따라서 그 기종을 채택해 준다고 한다.천안․아산시에서

도 세계 최고 명성을 동센터가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신장비 구입 예산

을 기꺼이 확보해 주고 있다.운영예산 확보가 센터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

는데 천안․아산시 집행부와 시의회에서는 예산배정을 기꺼이 해주고 있

다.따라서,하드웨어 부문도 세계적인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넷째,사회자본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앞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자본의 발현 형태는 신뢰,참여,연계,제도 및

규범,이타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바,이와 같은 요소별로 천안․아산

지역의 사회자본 수준을 측정한 자료가 없어서 실증적인 자료 제시를 할

수는 없다.다만,천안 지역의 안전지킴이가 2007년 5월 통합센터 개소 당

시 4,788명 수준에서 2009년 8월 7,826명 수준으로 대폭 증가되었고 이들

에 대한 SMS문자발송시 응답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신뢰․참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천안․아산 지역의 112신고 건수의 증가비율도 2007년과 2008년을

대비할 때 25%가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 13%(2007년 6,227,664건,

2008년 7,007,990건)보다 12%나 112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아산의 통계는 200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743건과 2008

년 동기간 19,633건간 3개월 동안 비교수치이나 증가 추세를 비교하는 데에

는 큰 오차가 없다고 보며,타지역의 증가율보다 12%나 높은 것은 통합센

터가 운영하는 112신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수준을 웅변해 주는 것이다.다

시말해 천안․아산 지역의 사회자본 수준이 타지역보다 상당히 높다고 말

할 수 있다(경찰통계연보,제52권:108-109)

다섯째,자치경찰제 요구에 대한 하나의 응답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대



- 131 -

다수의 범죄가 기동화,광역화,인터넷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춰 자치경찰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냐에 대해 자신있는 답을 하기가 어려운 상

황이다.지역사회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경찰기관과 자치단체간에

기능별 협력관계를 만들어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

면 되는 것이며,반드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통합센

터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없이도 주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섯째,통합센터 창설의 또다른 성과는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불특정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사전적,예방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위험관리의 새로운 양식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앞서 기술한 바

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찰기능이 철저하게 ‘脫경찰화’되어 광범한 위험예방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약점을 지닐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탈출구와 같은 존재가 네트워크 치안시스템이라고 본다.경찰

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세가지로 요약하면 경찰기능의 ‘脫경찰화’,수사권의

검찰 편중,과도한 자치경찰 요구 등으로 열거할 수 있는데,이중에서 현

재의 경찰기능이 脫경찰화된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脫경찰화’를 극

복하여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사전적,예방적으로 지키는 기능을 경찰이 회복한다면 수사권 분쟁도,자

치경찰제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

다.주권자인 국민에게는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적 경찰 활동이 사건,사고

가 터진 이후 사법경찰적 활동보다 더 절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곱째,통합센터가 국내외 각계의 견학 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점이다.

’07.5.22통합센터 개소 이래 2009년 9월까지 아동․여성 상대 범죄예방

교육 및 각 기관의 견학객이 5,600여명에 이르고 있다.외국인 및 외국기

관의 견학도 9회 144명이나 있었다31).견학 온 인사들은 센터의 형성과정

과 공법상 계약에 의한 새로운 국정관리양식으로 제도화된 원동력이 무엇

31)외국인 견학은 총 144명이 하였으며,필리핀 비사야 지방경찰청 11명,몽골 울란바토르

경찰관 10명,이주 외국인 가족 40명,이주 외국인 가족 30명,천안국제안전도시 공인

실사단 5명,아산 외국인 마미폴 20명,중국 안후이성 공안청 6명,미국 리치랜드 카운

티 2명,중남미 7개국 경찰관 14명,베트남 경찰대 부총장 외 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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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냐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며 경탄하고 있다.

제2절 경찰대학생 학습지도 봉사활동 추진 사례

1.사례의 개요

세계적인 외환위기의 여파로 국민 각계가 어려움을 체감하는 시대적 분

위기 속에서 서민의 고통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나눔 운동이 절실한 때

에 저소득층 중․고생을 대상으로 경찰대학생이 학습지도 봉사를 통해 지

식나눔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서 저소득층 학생

들에 대해 멘토링을 실시한다는 미담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데에 착안하

여 학장 부속실에 근무하는 지능현 경사가 제안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협

약행정의 경험이 있는 학장이 채택하여 추진하였다.현재의 공교육이 저소

득층 학생이나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

고 있다는 인식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널리 퍼져있는 상태에서 학원

등 사교육 열풍이 극에 달하고 있다.언론에서도 가난의 대물림이라느니

빈곤의 문화니 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부진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

가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교육복지 문제는 사회

각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총체적으로 접근해야지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국민의 복지를 다뤄야 할 중앙정부,자치단체,심지어

학교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경찰대학은 학생들의 학습지

도 봉사활동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의지를 북돋우는 일에 동참하기

로 한 것이다.경기도와 경찰대학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원을 네트워킹하

여 교육격차의 해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서민들의 체감 고통이 높

을 때 훈훈한 이야기를 만들려고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뜻을 모았다.

예비 경찰간부인 경찰대학생들이 국민의 생활 현장에서 학습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인성함양을 하고 국가와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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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것이다.또한,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체적 실

천 대안으로서도 의미있는 것이다.

사업의 핵심은 경기도청과 경찰대학간에 ‘협약’(공법상 계약 개념)을 기

초로 양 기관이 사업의 추진 주체가 되고 기업인,입시학원장,각계의 장

학회 등이 독지가로 참여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복지 프로젝트’로 제

도화의 수준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09.3.3경기도지사와 경찰대학장이 경기도청에서 ‘경찰대학,경기도 가

정학습 무한돌봄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였고,협약서의 6개 조문에 의해

서 사업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그 완성도를 높여 왔다.따라서,이 사업

을 추진한 김정식 경찰대학장이 취임한 2009년 2월 1일부터 경기도와 협

약이 체결된 2009년 3월 3일까지를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성기로 보고,

그 이후부터 2009년 9월까지를 운영기로 보고자 한다.

’09.3.16부터 경찰대학생 2～4학년 148명이 경기도에서 선정한 각종 복

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고아원 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방문하여 학습지도를 하였다.경기도내에 있는 수원,성남,용인,오산,화성,

의왕,과천 등 7개시에 거주하는 중․고생 226명을 선정하여 주민자치센터

등 28개 거점지역에서 주 1회 3시간씩 국․영․수 과목 중심으로 1:1또는

1:2의 학습지도를 하였다.교과목 지도 외에 장래의 희망이나 꿈 등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을 해주면서 실질적인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09.

7.27～30(3박 4일간)학습지도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찰대학생과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하계 청소년 캠프’를 개최하여 멘티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경찰관서 견학,운동경기,영화배우 정준호,김보성 등과 함께

하는 신나는 놀이마당도 곁들였다.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심리적으로 움츠리

고 생활하던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힘써 진행하였다.상당수

학생들이 색다른 체험에 기뻐하는 표정이었다.대상 학생들이 학습봉사의

효과로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등록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

에 대비하여 이들을 수혜자로 하는 ‘미래네트워크 장학회’도 결성하였다.장

학회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독지가가 장학금 지급 의사를 표명하

였고,유명 입시학원은 방학중 희망 학생들이 학원 수강을 무료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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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협약을 통해서 네트워크로 제도화하였다.

한 학기동안 시행한 결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우선,멘티인

중․고생의 성적이 향상되었다.중간고사 때 72%,기말고사 때 87%의 학

생들이 성적이 올랐다고 답하였다.학습지도를 받은 이후 68%의 학생들이

숙제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둘째 성과는 대다수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남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78%의 학생들이 응답하였다.셋째 성과는 협약 파트너인 경기도

에서도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멘티 학생의 보호자와 고

아원 등 수용시설 관계자들도 어떤 유형의 봉사보다도 효과가 있다고 평

가해 주는 등 경찰대학의 봉사 이미지를 형성해 주었다.더 나아가 봉사경

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경찰교육원과 중앙경찰학교 등

에서 유사한 학습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넷째 성과는 정부기관간,

또는 민간부문과 함께 협약을 통해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새로운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보유자원이 제한되고 이해관계가 대립

되어 효과적인 공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협약’을

통해 새로운 실천 대안 양식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제도화된 요인은 첫째 지식나눔 운동의

당위성에 대해 전 교직원․학생들의 폭넓은 공감대와 자발적인 참여의지

가 상승작용을 한 때문이다.둘째,대학의 지휘부가 사업의 의미에 대해

학생들을 설득하고 학생들과 부단히 소통을 한 것이 주효했다.셋째 경기

도에서 협약에 적극 동참하고,소요예산 4,800여만원을 선뜻 지원함으로써

가장 필수적인 재원 확보를 한 것이 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된 주요

동인이 되었다.대학의 교직원들이 학생 공부장소와 멘티 학생집을 방문하여

관심을 집중하여 준 것이 멘토,멘티의 자부심과 긴장감을 유지시켜 주게

되어 매우 어려운 사업임에도 제도화의 길을 걷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2.네트워크의 주체

무한돌봄 학습지도봉사 프로젝트의 운영 관리주체는 협약의 당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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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교와 경기도,협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학습지도봉사 네

트워크에 참여한 독지가 기업인,사설학원 원장,장학재단 이사장,동부화

재 보험회사,교수․교사 등 교육계 인사를 포함한 행위자(actor)가 있다.

1)사례의 주도적 역할 수행자

⑴ 경찰대학장 등 교직원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학습지도 프로젝트의 최초 아이디어 제공은

’09.1월말경 언론의 사설 등에 보도된 서울대 등의 저소득층 자녀 학습돌

봄을 벤치마킹하자는 경찰대학 학장 부속실 지능현 경사의 제안보고서에

서 시작되었다.이를 경찰대학장이 교육복지사업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

경찰대학장은 앞의 사례인 천안아산 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를 협약을 토

대로 설립하여 새로운 치안행정 시스템으로 제도화시킨 경험을 토대로 교

직원 회의에서 검토 과정을 거쳐서 경기도와 협약행정의 형식을 빌어 추

진하였다.천안아산센터를 학장이 충남지방경찰청장 재임시 추진할 때는

관료의 병폐적 속성이 담긴 반대가 많았으나,학습봉사 사례는 추진 초기

에 반대의견이 거의 없이 순탄하게 추진된 점이 특이하다.교직원도 처음

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사업의 기획 집행을 담당할 인력이 취

약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속도감있게 추진되었다.사업의 목표와 주체가 비

교적 명확했던 것이 관료적 저항이 거의 없이 추진된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무엇보다 사업주체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대학장의 온유

하지만 결정된 사항에 대해 집요하게 추진하는 리더십이 크게 작용하였다.

온유한 성격은 타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

고 실제로 많은 아이디어들이 추진과정에 결집되었다.사업 목표 또는 주

제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던 점이 사업추진의 순응(compliance)을 확보

할 수 있는 동인이 된 점과 관련하여 흥미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천안아

산센터와 경찰대 학습봉사사업 모두 계층제 관료 조직의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현직 경찰지휘관이 추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그런데 보다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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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을 힘있게 행사할 수 있었던 충남지방경찰청장은 경찰조직 내부를

설득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었으나,‘힘이 빠진’지휘관인 경찰대학장이

관료조직 내부의 순응을 쉽게 확보한 것은 아이러니컬한 것이다.

현재 경찰대학장이 2006년 충남지방경찰청장이던 당시에는 지방청장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충남지역 출신 연고자이기 때문에 치안시책을 추진하

는데 있어서 조직 안팎으로부터 순응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였다.웬만한 문

제가 돌출하여도 수습할 수 있을 만큼 우호적인 환경이었다.그럼에도 불

구하고 조직 내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집행이 탄력을 받기까지에는 많

은 장애가 있었다.천안,아산간 소지역 감정 등 8가지의 추진 반대사유가

있었다.이같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된 것은 네트워크 거버넌스 양식의

효과나 네트워크 시스템 양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데서 찾아볼

수 있다.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명료한 효과가 잡히지 않고 이해하기

가 모호한 상태에서 기존 관념의 틀로 보면 통합센터의 윤곽을 그리기가

쉽지 않았다.거버넌스의 개념이 모호한 것처럼 대안적인 국정운영 양식의

실체를 보기가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이에 비하여 경찰대학생의 학

습지도 봉사 사업은 그 효과가 보다 명료하게 보이고 관리운영상의 미묘

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업 개요를 들은 교

직원,학생들은 열성적으로 동참하였다.새로 부임한 경찰대학장의 입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시 명령이 실효적으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여건

임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학교 운영에 대한 조그만 변화를

가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료조직적 속성에 의한 특이한 반대의견이

많았고,지시명령 사항의 이행을 위해 두 번 세 번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

행이 답보상태에 있거나 왜곡되게 집행되는 경우도 있었다.체력단련장(골

프장)의 이용에 관련되는 지침이나,교수 채용 문제,경찰대학생에 대한

리더십 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이견이 많았고,결정 이후 집행상 왜곡되거

나 시책의 의도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는 경우도 있었다.그것은 조직

문화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학장의 조직 내부에서의 입지가

취약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연구지원실을 ’09.9.1개소할 때도 개

교 이래 숙원사항을 해결하였다고 평가하는 구조 개혁인데,다른 학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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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의사조차 없었던 것은 다른 요인도 있을 것이나 관료로서 자신의

입지가 단기간에 퇴임해야 하는 보조 기관장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무슨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이해된다.그러나,학습봉사사업은

새로운 거버넌스적인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특이한 입지를 넘어 날

이 갈 수록 전 교직원의 아이디어가 보태지고 그것이 하나의 제도로서 완

성도를 높여갔다.학습봉사사업의 틀을 완성하는데 대학의 학생지도실장과

지도관 및 행정담당 직원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큰 역할을 했다.계획

수립과 1학기 운영을 담당했던 지도실장(정창옥 경정)은 성실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써 학습봉사 사업의 목표 가치와 주제 의식이 뚜렷하였다.그

는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해야 할 사업의 성격에 맞게 경찰대학생들

의 동의를 받아내는데 역할을 하였다.경찰대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모범생

이고 자신의 관리에 철저하나 이기적이라는 평판이 많았는데 이러한 평판

을 극복하도록 학생들을 설득하였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만들

었다.그리고,그는 다양한 문제를 꼼꼼히 챙겨 경기도와 쉽지 않은 협약

서를 작성하였고,’09.3.3의 협약식도 짜임새 있게 기획하였다.특히,사업

의 실질적인 수행자인 대학생들이 학습장소를 왕래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전시스템으로 보험 제

도를 활용토록 하였다.계획 입안과 사업시작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그는 4

월 정기인사때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보되었고,후임 지도실장(류승열 경

정)이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발령받아왔다.그는 기획력과 추진력을 겸비

한 대표적 관료이다.학습봉사사업의 추진 동력에 또 하나의 힘있는 엔진

을 덧붙이게 된 것이다.자신이 맡은 일은 예정된 일정보다 반드시 한 발

짝 앞당겨서 해답을 내놓는 특성을 가진 인물이었다.대개의 담당자들은

지시한 상관이 두 번 세 번 독촉해야 답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신임

지도실장은 언제나 한발짝 앞서서 답을 가져오는 직무행태를 보여주는 유

형의 관료이다.학습봉사 사업이 시간을 다투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아

니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업일수록 한단계씩 매듭을 지어가는 것이 그 실

체를 명확히 관계자들에게 보여주고 불확실한 맥락을 보다 가시적인 제도

로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는 것인데 신임 지도실장의 한발짝씩 앞서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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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행태는 사업의 또 다른 추진 동력이 되었다.지도실의 지도관들도 독

특한 역할을 하였다.경찰대학의 교직원은 경찰대학 출신이 많은데 사업

초기 생활지도실의 지도관 11명이 모두 경찰대학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선후배 관계를 이룸으로서 독특한 집단규범을 갖고 있는 것이 새

사업의 추진 동력이 되었다.이들은 후배인 대학생들과 여러 가지로 화학

적 결함이 되어 있고 이 또한 봉사사업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사업의 주요한 주도자로 당초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교육

청 관계자들과 접촉하였으나,교육의 주무기관으로서 타기관과의 네트워크

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 보강을 해주는 사업에 선뜻 응하기가 어렵

다는 답변을 얻었다.교육의 명과 실이 상부한 주도자인 교육청 및 중고교

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면 얼마나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거버넌스적인 접근은 서로 갖고 있는 독특한 자원을 네트워킹하여

교육복지 정책을 보강하자는 것인데 제안기관의 설득력이 약했던 점이 아

쉽다.교육행정가와 선생님의 의견이 가미되고 협력한다면 보다 구체성 있

고 개인별 문제 해결에 더욱 적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파

트너십을 맺도록 할 예정이다.학습봉사 사업은 사설학원과는 다른 것이며

고액 개인교습,그룹지도와 다른 것이며 공교육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그

를 보강하자는 개념이다.국가기능이 전문분야별로 세분화되어 개별 기관

별로 할 수 없는 것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기 때문에 누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21세기는 분업화의 한계

를 극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그를 통해 개인의 복지수준의 향상을 요

구하고 있다.

⑵ 경찰대학생 자원봉사자

학습봉사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할 경찰대학생들

이다.학기중에 학생들이 개인시간을 쪼개어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주 1회

씩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주 1회 저녁시간을 할애하여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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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일

이다.대학장과 교직원들이 학생회 간부부터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

하였다.2009년 2월초 사업 추진제안이 있은 직후 2월 6일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학

년 119명중 86.5%인 103명이 찬성하였고,3학년 116명중 96.5%인 112명이

찬성 의견을 표하여 찬성 의견이 지배적임을 확인하였다.따라서,학습봉

사사업은 탄력을 받고 속도감있게 추진되었다.학습봉사 참가 규모는 경찰

대 재학생이 480명 안팎이므로 총 학생수의 4분의 1규모인 120명 전후의

규모로 시작키로 하였다.1학년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적응이 아직 안된 상

태이기 때문에 첫 학기에는 1학년은 제외하고 2,3,4학년 학생 중 본인의

자원을 받아서 참여시키기로 하였다.이러한 모든 결정은 교직원과 학생자

치회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다.학생 자치조직이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견 조율이 가능하였다.경기도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한 226명의 중고생 학생들에 대한 1:1또는 1:2학습지도를 하기 위해

서는 148명의 멘토 학생이 필요하며 148명의 대학생이 멘토를 맡기로 하

였다.2,3,4학년 학생 중 총 250여명이 봉사를 자원하였으며,100여명은

다음 학기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였다.148명이 주 1회씩 저녁시간에 7개

市에 진출하여 봉사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자율관리팀이 필요하였다.1차 4학생장(자치회)을 총괄팀장으로 총학생

장 등 자치회의 지원을 받으며,수원팀장 오창호(4학년,명예위원장),용인

1팀장 최민식(4학년),용인2팀장 박준현(4학년),용인3팀장 곽여욱(4학년),

성남팀장 엄준혁(4학년),의왕팀장 방지원(4학년,2차 1학생장),화성․오산

팀장 김승현(4학년),과천팀장 강성민(4학년)으로 대학생 운영팀을 구성하

였다.이들 지역팀장들은 담당 지역의 봉사활동 장소,시간,멘토 배정,대

상학생 배정,학습과목 협의,교통편 조정 등 관리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32).대학생들은 3월초 준비기간 동안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

32)용인1팀(지역아동센터 4,보육원 1,멘토 31명,멘티 46명),용인2팀(하희의 집 1,멘토

20명,멘티 21명),용인3팀(지역아동센터 2,멘토 13명,멘티 30명),수원팀(보육원 2,멘

토 22명,멘티 38명),성남팀(지역아동센터 4,주민센터 1,멘토 13명,멘티 29명),의왕

팀(지역아동센터 3,보육원 1,멘토 15명,멘티 30명),화성․오산팀(지역아동센터 5,멘

토 21명,멘티 41명),과천팀(지역아동센터 2,멘토 7명,멘티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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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한 선배들을 초청하여 경험담을 들으며 학습봉사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1학기 기간 내내 그들은 수차례

의 회의를 거쳐 봉사활동 중에 나타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학생지도를 하

였다.참여대학생들은 멘티 학생들이 학습회수가 늘어가면서 변화되는 보

람도 느끼지만 자신들 스스로가 보람있는 현장 체험을 하면서 가슴으로

배우는 것이 너무 많다고 했다.봉사해야 하는 경찰 간부직이 예비된 자신

들에게 의미있는 경험이라고 했다.‘권력은 봉사다’(Ab Offencia,Ad

Honestatem)라고 대학장이 특강시간에 언급한 말씀이 너무도 가슴에 와

닿는다고 그들은 말했다.봉사활동 기간동안 그 날의 교육상황을 일지까지

쓰면서 그들은 관리하고 있다.멘토 대학생들은 3월 16일 사업 시작에 앞

서서 용인 2개소,성남 1개소에 대해 시범실시를 하여 문제점을 꼼꼼히 점

검하였다.학교에서는 시범실시 소요예산 645,000원을 지원하였고,학장과

교직원이 지역을 분담하여 현장을 방문,멘티학생들의 생활여건,교습장소

까지의 거리,학습 환경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자치단체와 장소 선정시 자

료로 참고하였다.1학기 3개월간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멘티 학생 중

중학생 125명을 대상으로 대학 주최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어린 학생들을 위문하였는데,이 행사에도 40명의 멘토 대학생들이 방학기

간임에도 학생지도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하였다.멘토 대학생의 순수한 열

정은 학습봉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멘토 40명은 계절학

기인 6.22～7.10(3주)간 멘티 중․고생들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학

습봉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뿐만 아니라 처음 계획 당시에는 멘토의 부

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개 학기씩 담당하면서 교대해 주기로 하였는데,2

학기 참가자 133명중 1학기에도 참여했던 학생이 71명이나 되었다.개인시

간 희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학기에도 멘티학생 지도봉사를 계

속하겠다는 것이다.학습봉사로 인한 시간 손실은 결코 손실이 아니라 또

다른 채움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2학기 학사 일정이 빠듯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맡은 멘티들을 계속 지도해 주고 싶다고 했다.우리나라의 노블레

스 오블리제(noblesseoblige)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한 사례라고 본

다.이러한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과 그를 실천하는 정신은 경찰대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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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을 통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복지 시스템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정부기관간 ‘협약’으로 시작된 교육복지 정책의 거버넌스적인 접근은

참가 대학생들의 자기 최면적인 활동에의 몰입으로 성공적인 제도화의 길

을 가고 있다.경찰대학장은 교육복지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미

래네트워크 장학회’를 만들고 이의 운영주체도 멘토 대학생들이 자체적으

로 구성한 장학위원회가 맡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킹 파워’(networkingpower)의 빛과 그림자를

두가지의 행정 사례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각 기관과 사회 각계 등이 갖고

있으면서 방치된 자원의 결합이 공공정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에너지

로 어떤 경로를 거쳐 제도화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가를 논증하려는 것이

다.또한 ‘스튜던트 파워’(student'spower)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현대사에

서 거리의 집단운동을 통해 사회변동을 추구해 온 측면이 있었는데,이제

는 그러한 운동방식의 급진성을 넘어 정부기관,사회 각 계와의 네트워킹

을 통해 21세기의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주역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경찰대학생들이 학습지도 봉사활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경찰대학생

들은 학기당 18시간씩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여 대학생들에게

는 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몇가지의 인센티브를 대학측이 마

련하였으나,이들의 봉사활동은 약간의 인센티브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니

다.봉사활동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소중한 가치가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⑶ 경기도지사 및 도청 관계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저소득층 자녀 학습봉사 사업을 공동추진하자는

경찰대학의 제의에 대해 흔쾌히 수락하였다.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무

한돌봄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면서 협약 추진도 빠를 수록 좋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민선지사인 김 지사는 주민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며 대학이 요구하는 최저계층 자녀 관련 자료와 운영예산을 지

원해주었다.지사의 관심 사업이므로 경기도와 협약 추진은 용이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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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무한돌봄 프로젝트 담당기관인 복지국장과의 협의는 순조로웠다.

멘티 학생들의 교재비,멘토의 교통비에 소요되는 예산 4,800여만원이 확

보되었다.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지지 기반을 계속 확대

재생산해야 하는 민선 자치단체장에게 주민복지사업을 공동 추진하자는

제안을 거부할 시장,지사는 거의 없다.여성 아동 피해 원스톱 지원센터

를 몇 년전 경기경찰청이 추진할 때 김문수 지사가 보여준 열성을 기억하

고 있는 경찰대학장이 경기도에 학습지도봉사 협약을 제안하자,사업이 매

우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봉사활동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학교로서는 난감

하였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주민자료를 활용할 수 밖에 없고,

경기도의 공식 계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협약이 필요하였다.공공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를 포함)가 누가 자원,자금,기술,정보,전문기술,시간,

다른 필수용품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있으면 정책 추진의 동력을 보다 효

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 기술의 요체는 참여주

체들의 능력,지식,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Agranoff.R and

McGuire.M,1999:18-41).

경기도는 주민에 대한 무한돌봄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을 이미 운영하고 있었다.학습지도 봉사를 경기도와 추진하면서 여러차례

의 협의 과정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많은 내용을 경찰대학은 이해할 수 있

었다.경기도 관계자에 의하면 고아원,양로원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사회

복지 시설이 수천개에 이른다고 한다.도청 관계자는 경찰대와 공동 추진

하는 이번 사업도 수천개 사업중의 하나라고 듣기에 따라서는 대수로운

사업이 아니라는 투의 언급을 여러번 하였다.그러면서 그들은 무한돌봄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공익광고의 내용을 경찰대학생들의 학습봉사 장면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임시 가건물 형

식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그 관계자의 빈말이 경찰대학측과 봉사 참여학생

들에게는 맥이 풀리게 하는 발언이었다.학습지도봉사 프로젝트는 다른 유

사한 봉사활동과 다르게 조직적이며 거의 완벽한 교육복지 제도로 정착되

어가고 있는 것은 경찰대학이 특수목적 대학인 점과 훈련되고 절제된 스

튜던트 파워가 만들어낸 독특한 사업임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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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협약행정에서 행위자들이 어떤 자세로 협력행정에 임하여야 하는

가를 느끼게 하는 일화이다.

무한돌봄 프로젝트 정신과 같은 김 지사의 정책 철학이 실림으로서 학

습지도봉사 사업은 비교적 쉽게 성사되었으나,실무자와 추진과정에서 있

었던 몇가지 일화들은 다시 한번 반추할 필요가 있다.2월초 사업 추진을

하기로 하고 경찰대 지도실 담당 실무자들이 당시 주무과인 복지정책과의

실무자에게 전화접촉을 했을때 담당 실무자들은 경기도가 하고 있는 자원

봉사센터에 등록해서 해라,또 교재 구입비 등 예산 지원 요구는 자원봉사

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등 경찰대학이 일거리를 만들어서 귀찮다는 투로

반응이 너무 좋지 않았다.지도실 직원들은 실무자들과 벽이 너무 두꺼우

니 윗선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김 지사실에 전화

하였다.그러나 지사 부속실 직원들이 지사와 연결조차 해주지 않았고 주

무과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였다.당시 국장과 대학 실무자간에 통화가 성사

되면서 전화상 합의가 쉽게 되었고,안양호 행정부지사와 박진우 학생과장

이 면담을 하면서 급진전되었고,예산 획득 문제도 해결되었다.층층시하

의 계층제 구조속에서 도지사와 실무자와의 간격이 얼마나 크게 벌어져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으며,모든 업무를 세세히 점검하기 어려운 최고관

리자가 정책 추진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더구나 광역자치단체인

도청은 공공서비스나 용역을 전달하는 기능을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구에 대부분 위임하여 수행한다.그런데,실제 공공서

비스나 재화를 전달해야 하는 시,군,구의 현장 공무원은 그들의 입장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정책지침대로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 정책마다 정책집행상 관료의 순응 확보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정책고객이 많은 경우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

에 복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개별 수혜자에게 적기에 전달되지 않

는 경우도 있다.이러한 현상은 학습봉사 프로젝트의 교재 구입비,대학생

의 교통비 보조금 지급을 하는 절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7개 대상 시청

중 한 곳에서는 예산 집행이 제때에 되지 않아 실무자간 애를 먹게 되는

데,그 이유가 도시 규모가 급팽창하여 복지정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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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담당 직원은 한 명뿐이라서 업무가 과부하에 걸려서 어찌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복지정책 집행부서에서는 이러한 과부하 현상

이 한 두 분야가 아니라고 한다.이들 분야에 대한 거버넌스적인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을 여기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다.

⑷ 기업인,독지가,장학회 및 사설 학원

협약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역사가 100여년 이상된 중견 기

업인이 멘토,멘티 학생들의 간식용 빵을 제공하였다.학습봉사활동의 사

회적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는 기업인은 간식용으로 빵 1개와 우유 1개를

한 묶음으로 하여 제과점과 특약하여 계속 제공키로 약속했다.저녁 시간

에 가르치는 멘토나 배우는 멘티 학생들이 시장기가 있는 시점에 빵 1개,

우유 1컵 나눠 먹으면서 학습지도를 하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했다.

학교 인근 제과점에서 매일 학생지도실로 빵과 우유가 배달되었고 17:00～

18:00경 대학생들이 출발할 때 각자가 필요한 만큼 갖고 갔다.멘토들이

한 손에 빵,한 손에 우유를 들고 학습장소로 가는 모습은 그 자체가 감동

적이었다.비용을 대주는 기업에서도 보람있는 일이라며 9월초 대표이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봉사 참여 대학생 대표들과 격려 만찬을 베풀어 주었고

이 자리에서 대학측에서 감사패를 전달하였다.대표이사는 학습봉사활동을

기업 차원에서 계속 지원하고 네트워크 장학회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하였

다.이 밖에도 많은 기업인이 참여하거나 관심을 표명하였다.지금 우리나

라가 1인당 GDP가 2만불 전후의 수준인데 주위에 수백억 이상의 부를 쌓

은 인사들이 상당수가 있고 이들의 관심은 이제 남을 배려하는 일에 돈을

쓰고 싶다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이들은 장학 사업 또는 문화사업

을 하고 싶어하였으며 경찰대학생과 함께하는 장학사업이라면 더욱 흥미

있는 일이라면서 선뜻 참여의사를 밝혔다.기금을 모으는 재단법인 방식이

아닌 연결 장학회(네트워크 장학회)방식이어서 시대 분위기와도 맞는 것

이라고 호응하였다.

기존 법인의 장학기금이 100억 이상되는 큰 장학회 2곳에서 참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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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밝혔다.지금까지의 장학회 운영 결과 많은 보람을 얻고 있지만 이들은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한다.수혜 대상을 선정하는데 장학 혜택이 꼭 절실하

지 않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간 경우가 많았다면서 경찰대학의 장학위원회가

멘티 학생들 중에서 선발해 준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

라고 그들은 판단했다.보통 장학회의 이사회에서 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

유지의 자녀,이․통장 자녀,지역 공직자 자녀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들보다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선정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들은

인식하였다.이들은 대학생 대상자를 몇 명씩 할애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대학에서는 네트워크 장학위원회와 장학회,기업인 독지가와 어떤 형태로

든 협약을 맺기로 했다.협약 형식으로 약정해 놓는 것이 이행 차질과 같

은 변수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참여 의사를 밝힌

개인 독지가,기업인들은 대다수가 장학사업 경험이 있고,어떤 기업인은

경기도내에 중고교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이도 있다.이들은 다양한 기부

행위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경찰대학생 중심의 연결장학회 방식에 기대가

크다고 했다.어떤 이는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지제도라면

서 국가와 사회 각계는 결국 가족 단위를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보다 더한 교육 복지는 없다고 하였다.네트워크 장학회의 참여

대상자들과 접촉하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었고 그만큼 우

리 사회의 부문 부문에 기부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을 느꼈다.우리 나라의

기부 문화가 전체적으로 열악하다고 하나 독지가들은 기부 피로증에 걸릴

만큼 자의 또는 타의로 기부를 하고 있다고 토로하는 이가 많다.우리는

사회 공동체 중심이 아니고 혈통에 기반한 家中心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

체 사회에 기부하는 데에 익숙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기부하고 싶은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본 연구자는 감지

할 수 있었다.

독지가들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장학사업,육영사업을 큰 보람있

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장학혜택을 받은 학생이나,자신이 이사장으로 있

는 중․고교의 학생은 물론 교직원까지 사재를 털어서 육영사업을 하는

자신을 존경하고 명예심있게 예우해 주었으면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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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다고 했다.그래서 그는 육영사업에 회의적인데 경찰대학생들과 함

께하는 새로운 방식의 장학사업은 경찰대학생들이 자신의 뜻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점과 수혜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기부의 기쁨을 두배로 얻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또 다른

독지가는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아서 경찰관과 함께 하는 사업이

라면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젊고,활기가 넘치고,보다 순수함을 간직한

경찰대학생 장학위원회와 함께 하는 장학회라면 할만 하다고 했다.

잠실에 소재하는 유명 입시학원장이 방학기간중 잠실에 올 수 있는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학원 수강을 무료로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동 입시학

원과 경찰대학이 협약을 통해서 멘티 학생들이 방학중 학원 교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학원장은 경찰대의 학습지도봉사 프로젝트에 참여

함으로써 비록 사설학원이지만 새로운 교육 복지 시스템에 동참하고 싶다

고 했다.

일부 교직원이 사교육기관과 경찰대학이 네트워킹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표하였으나,방학 기간 중에 학습지도가 중단되는 데 대해

멘티들이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였는데 그 공백을 일부라도 메울 수 있는

네트워킹이기 때문에 학원장의 고마운 뜻을 수용키로 하였다.당초 사교육

을 받지 못해 교육 격차가 커지는 공백을 보충하고자 시작된 학습지도봉

사 활동이 사교육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된 셈이다.同학원

장은 최고의 명문대를 나오고 공교육,사교육 경험이 35년이나 되기 때문

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서 학습지도 봉사활동의 내실을 기하는데 큰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는 우리나라의 입시를 수십년간 경험하였고

수많은 유형의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고,우리의 교육복지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너무나 소상히 꿰뚫고 있었다.그런 배경을 가진 인사가 네트

워크에 참여한 것은 봉사활동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2)역할 수행자의 범위

경찰대학생의 학습봉사 사업의 역할 수행자는 행정협약의 당사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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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대학과 경기도청의 양자 관계로 단순하게 시작되었으나,기업인 독지가가

간식 제공에 참여하고,네트워크 장학회로 학습봉사 사업 시스템이 확대 발

전되면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파트너십을 맺었다.교육복지사업이므로 교육

청 및 학교당국도 학습지도봉사 네트워크의 역할 수행자로 당연히 포함되

어야 하나 최초 교섭단계에서 상호 이해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교육

행정기관도 교섭을 제의한 경찰대학의 실무자들도 다소 경직된 감이 없지

않았다.교육청 실무자들은 경찰대학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

도봉사에 나선다는 것에 대해 좀 생소하고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

에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경찰대학의 추진팀에서도 경기도청과 교

섭때처럼 다양한 계층의 관계관에게 좀 더 성의있게 설득하였다면 어떤

형태로든 협력적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이나 몇몇 담당자와의 접촉에

서 너무 쉽게 교섭을 포기한 것이다.경기교육청 실무자들이 3월 3일 협약

식을 전후하여 무한돌봄 학습지도 봉사활동의 내용을 이해하고 언론 발표

할 때 경기교육청도 협약당사자로 넣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아 교섭

초기의 부조화였음이 이해된다.

초기 단계의 이러한 미흡했던 네트워킹임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 수록

네트워킹 관계자의 범위는 늘어갔다.학습봉사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이해

관계자 또는 수혜자는 멘티 초,중,고생 226명과 멘토 대학생 148명(11명

은 관리팀)이다.멘토 대학생을 수혜자로 표시하는 것은 가르치면서 스스

로 봉사정신,이웃 사랑의 의미를 깨우치기 때문이다.226명 멘티들은 한

학기 동안의 학습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고 2학기에 220명이 참여하고 있

다.다소 변동이 있는 것은 오산 지역의 아동센터 2곳에서 16명이 교습을

받고 있었는데 오산시청 측에서 제공하던 차량지원이 애로에 봉착하여 교

습을 중단함에 따라 용인 등 타지역으로부터 추가됨에 따른 것이다.오산

시청측이나 대학교측에서 방법을 모색했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중단 결정

을 한 것이다.퇴근시간대이기 때문에 왕복 4시간이나 소요되어 오산시청

측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학교측과 협의하여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은 방안이 있었을 것이다.

오산 지역의 이러한 중단에 비해 용인시 양지의 청소년 지역 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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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리가 멀고 교통체증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학교 운영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멘토의 수송을 도맡아 하고 있고 25명의 멘티들(중학

생 15명,고교생 8명,기타 2명)이 그들의 미래를 가다듬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학교를 중도에 그만두었던 학생 2명이 새 희망을 체험하

면서 지난 한때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참자유를 얻고 있다고 한다.어렵

게 형성된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하는 것을 보

여주는 사례이다.

학습지도 봉사활동의 실질적인 역할수행자는 멘토대학생이다.그들의 봉

사 의지를 지속시키는 것이 사업 성공의 요체이다.그들은 처음에는 학교

측의 설득에 의해 흔쾌히 참여하였고,봉사활동의 회수가 증가할 때마다

자기 최면에 걸린 듯 지식나눔의 자부심을 토로하고 있다.더욱이 그들은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자기 연마에 부지런한 학생들인데 주당 하루 저

녁시간을 봉사에 할애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할

정도로 정성껏 해주고 있다.보기에 따라서는 이기적이라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이제는 맞지 않는 이야기로 변해가고 있다.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교직원들이 이 사업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

다.그러나,멘토 학생들은 봉사정신을 체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가르

치며 배우는 보람이 몇 배인데 어떻게든 지속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발대식에서 멘토 학생이 외친 결의문이 여느 결의문과는 아주 다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33).멘토 대학생들은 이 사업 수행의 주요 문제점으

로 대두한 버스 운용을 매일 매일 각 팀별로 조직적으로 관리해주었다.초

기에는 학생지도실 지도관들이 지역센터별로 매일 관리해 주었으나 지금

은 모두들 스스로 챙기고 있다.간식용 빵이 배달되면 필요한 수만큼 스스

33)’09.3.2학습봉사계획 설명회에서 ‘우리 멘토대학생은 「경찰대학․경기도 가정학습 무

한돌봄 프로젝트」의 멘토로 선발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우리는 멘토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고양하며,멘티에게 항상 모범이 되는 역할 모델이

되겠습니다.

하나,우리는 멘토로서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멘티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헌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우리는 자원봉사 과정을 통해 멘티가 청소년의 건전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바람

직한 생활을 해 나가도록 지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결의했다

2009년 3월 2일 자원봉사 대학생 대표 행정학과 4학년 오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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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챙겨서 들고 가고 운반용 가방도 품격있는 것에 넣고 감으로써 매일

귀한 선물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봉사활동에 관련되는 모든

행위들이 멘토들 스스로 기획하여 실천되고 있었다.

역할 수행의 또 다른 핵심은 관료집단임을 네트워크 형성 단계를 설명

하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도 현장 집행관료의 역할이

네트워크에 의한 교육복지서비스 전달의 성패를 좌우한다.집행단계 관료의

문제점은 두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그 하나는 집행 담당공무원이

어떤 의식 자세를 갖고 있는냐하는 행태적 측면이다.행태적 측면은 의식

개혁,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며 좋은 방향

으로 가고 있다.또 하나는 구조적 측면이다.특히,복지서비스를 집행하는

분야에서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다.현장 집행담당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가 너무 많이 난립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바

뀌면 자꾸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고 한다.새 복지제도는 민선 시대 이후

이벤트적 성격이 강한 제도가 많으며,한번 생기면 없애기도 어렵기 때문에

유사한 제도가 난립하고 있었다.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관리의 주체인 담당자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학습지도 봉사활동의

예산관리 담당 직원도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순

위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혼란스러울때가 많고,집행

시기가 조금만 지체되어도 수혜자는 항의하고 그런 와중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였다.따라서,구조적으로 현장 담당 공무원이 감당할 만큼 업무설계

를 해 주어야 한다.거버넌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여기서도 느낄 수 있다.

일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문 담당자들은 경기도와 경찰대학이 실시

하는 학습봉사활동도 경기도청 담당자들의 행태를 보면 도지사와 고위 간

부들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했다.전문가들

은 주민과 지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반짝 이벤트로 수천개의 무한돌봄 프

로젝트 중의 하나이며 도청 측에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사

업 시작의 초기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그래서 사회복지 담당 일부 공

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본

연구자도 확인하고 매우 놀랐다.본 연구자가 접촉한 도청의 청소년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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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는 경기도와 경찰대학생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 복지 사

업이 목적과 수단이 분명하여 계속성이 있다고 보고 2010년도 예산 편성

때 금년도 수준인 4,800만원을 반영하였다고 했다.내년도에 계속사업 예

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다행이었다.도청의 담

당 공무원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담당,자원봉사 관리 담당 등 20여년 경험

의 베테랑이었다.그는 국내외의 복지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담당 공무원이 전문성과 정책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경우 공공정책의 추진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를 그와의 토

론을 통해서 본 연구자는 확인할 수 있었다.학습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시

설의 대부분에서 멘토대학생들에 대한 교통편 제공에 대해 애로가 한계점

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고,일부 지역에서는 교통편의 제공이 어렵다는 이

유로 2학기에 16명이 되는 멘티학생들에 대한 학습봉사가 중단되었다.당

초 대학측이 경기도측에 교통편을 요청한 것은 민간인 학생 신분인 멘토

대학생들이 안전한 이동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의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한 것이었고 도청측과의 협의를 통해 시

행된 것이었다.나중에 확인해보니 결국 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수동적인 위

치일 수 밖에 없는 지역아동센터에게 전가된 때문에 편의제공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었다.이 또한 공직사회의 행정편의적인 업무추진 방식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이 복지시스템은 목표와 가치가 분명한 사업이며,좀 더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봉사활동의 중단까지는 가지 않

고 얼마든지 교통편 제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학습지도 봉사활동은 사람을 키우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

식으로 사업의 계속성을 담보할 것이냐가 중요하다.앞에서도 기술한 것과

같이 사업의 계속성 여부는 멘티대학생들의 봉사의지가 있느냐에 달려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만큼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의 학습지도봉사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다.네트워크 장학회를 결성하는 취지는 멘티 중고

생에게 장학혜택을 주는 데도 있지만,협약으로 시작한 학습봉사활동이 교

육복지제도로서의 완결성을 높여 멘토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봉사행위의

보람을 더욱 느끼도록 하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멘토대학생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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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참여하여 주도하는 네트워크 장학회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데 대해

기대하고 있다.그러한 기대는 학습봉사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에너지의 원

천이 되고 있다.이같은 관점에서 네트워크 장학회는 본 제도를 지속시킬

중요변수이며,네트워크 장학회에 참여하는 장학독지가의 장학의지를 더욱

가치있게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참여 독지가의 대부분은 보람있는 기

부활동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그것은 기부의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면 언제든지 기부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기부는 기부

로 봉사는 봉사로 끝맺음을 하면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기부나 봉사의

계속을 유지하고 나아가 확대재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의 원천인

보람을 어떻게 느끼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감각적이고 기술적인 접근

을 해야 한다고 본다.

3)사회자본의 수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utman,Rhodes및 세계은행 연구 등에서 기

술된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개념은 일정한 지역(자치단체)내에서 공유된 상

호이익을 위해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규범,신뢰와 같은 다차원

적 성격을 갖는 사회적 가치로 정의하고 있으며,사회자본의 발현 형태는

신뢰,참여,규범 및 이타심 등이다.이러한 사회자본의 정의에 비춰볼때

무한돌봄 학습봉사 프로젝트 안팎의 사회자본은 비교적 튼튼한 기반을 구

축해가고 있다.우선,신뢰 측면을 보면 멘토대학생과 멘티 학생간 서로간

믿음이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였으나 부모 형제의 혈육과 같은 관계가 대

다수 형성되었다.대다수 멘티들은 단기간의 의례적인 봉사활동으로 생각

하다가 조직적이고 정례적으로 학기가 지나서도 지속되는 것을 보고 멘티

대학생을 누구보다도 의지하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1학기 평가

결과 68%의 멘티학생이 숙제를 더 열심히 한다고 답하였으며 72%의 멘

티학생이 수업시간에 질문을 한다고 답하는 것은 멘토와 멘티간의 신뢰관

계를 표현하는 수치이다.협약의 당사자인 경기도청과의 관계에서 앞에서

도 기술한 바와 같이 초기에 실무자간에 적지 않은 오해가 있었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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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대화․협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경찰대학 주관으로 두차례,경기도청 주관으로 한차례의 식사모임과 담당

자간의 수시접촉을 통해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다.허심탄회한 대화가 얼

마나 필요한지를 참여 당사자들은 실감하였다.그리고 서로 협의하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도 공감하였다.네트워크 행정의 힘이 이런 것이라

고 서로 느꼈다.’09.10.8점심시간에 경기도청 청소년과장,담당관과 경찰

대학장,지도실 관계자 등과 함께한 2시간 30여분간의 평가 대화는 협약당

사자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의미있는 회동이었다.대학측은 경기도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금년 수준인 4,800만원을 쉽지 않게 고수했다는 설

명을 듣고 대단히 감격하였다.협약은 1년 단위로 하였고 이의 없으면 다

음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하였는데,도의 예산 편

성을 통하여 협약의 지속 의사를 확인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협약을 제의

한 대학측은 감격스러운 것이었다.그날의 점심 모임은 화기애애하게 진행

되었다.대학측이 점심 회동을 주선한 것은 다음 연도 사업의 지속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산편성 여부,그리고 서로 애로사항 등을 듣고 싶어

서 마련한 것이었는데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화답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상

황에 대한 평가 및 건의사항이라는 문건을 경기도 실무 담당자가 갖고 온

것이다.그는 경기도 관내에서 각종 사회복지정책 집행을 골고루 해 본 경

험이 있는 베테랑이었다.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실상을 짧은 시간에 압

축해서 설명해 주었다.경찰공무원인 대학측 참석자들이 그렇게 다양한 복

지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있는 터에 참으로 많은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경찰대학이 교육기관이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기본맥락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큰 의의가 있었다.그는 복지제도의 빛과 그림자를 이

야기 하면서 경찰에서는 복지정책 집행과정의 현장 담당자의 부패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주면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리고 시설복지에 있는 멘티학생들은 학습봉사 이외

에 그만한 또래의 자녀를 기르고 있는 경찰관 가정에서 1박 2일 정도의

‘가정 체험’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했다.다 그런 것은 아

니지만 시설복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가정의 사랑,가정의 울타리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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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슴아프게 가정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조직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시설 생활자들에게 가정 체험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대학측은 경기도청 청소년과 담당자의 이같은 실질적인 추진의지 표명

과 제언에 공감하면서,대학생들의 봉사의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

한 방안과 사업의 제도화 의지를 설명하여 대학의 정책 의도를 이해시켰

다.그리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장학회도 구성중임을

설명하였다.또한,담당자간의 협의를 좀 더 빈번히 하기로 하였다.

3.네트워크의 구조

학습지도 프로젝트의 구성은 기본 협약에 의해서 교육복지정책 집행 네

트워크이며 두 행위주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교환관계에 의해서 역할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협약 제3조의 협력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저소득

층 학생중 학습 도움을 받을 학생을 경찰대학에 통보하고,멘토 학생의 교

통편의,학습장소,부대비용을 지원하고,경찰대학에서는 대학생 멘토를 모

집,선발,관리하며,학습 도움을 받을 학생을 선발하여 학습지도를 담당하

는 자원의 결합을 통한 사업구조이다.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멘티 대상

학생들이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한 데 경찰대학이 인근 도시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그래서 처음에는 학교 관계기

관의 추천을 받기로 하고 교육청과 실무접촉하였으나 교육청 관계자들과

의 대화가 원활치 못하여 포기하고 경기도청의 사회복지 담당부서와 협조

키로 하였다.경기도청에서는 무한돌봄 프로젝트가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

되고 있는 터여서 비교적 쉽게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도청 관내 시,

군,구에는 복지사업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가 있었다.경찰 계통을

통하여 자료 파악을 할 수도 있으나,경찰 해당기능의 업무가 과부하에 걸

려있고 그러다보니 형식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기

도청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 대학측이 최종 대상자를 선정키로 하였다.도

청측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받아 정말 학습지도봉사가 갈급한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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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하였다.도청측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멘티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참

고서(교재)구입비용도 도청의 예산으로 확보하였다.경찰대학은 교육기관

이기 때문에 관련 항목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주민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비용을 의존할 수 밖에 없다.순수

한 봉사활동이나 멘토 대학생이 교재비를 부담할 수도 있지 않는냐는 논

의가 있었으나 경찰대학생들의 커다란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데 어린 대학생들에게 부대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든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도청

관계관들도 도청측에서 경비 부담을 전적으로 하기로 하고 학교측에서 예

산 산정을 하여 주면 모두 수용하기로 하여 재원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다.

멘토 학생들의 교통편 제공 문제도 7개시의 현지 학습센터로 그것도 야간

에 왕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도 심각히 고려해

야할 과제였다.

협약의 당사자는 경기도와 경찰대학의 양자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등

한 자원교환관계이고 역할 관계도 매우 단순한 협력관계로서 별다른 애로

사항이 없이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그러나 사업의 집행단계에서 두 협약

기관의 하부기관간의 협력단계에서는 보다 많은 변수가 얽힌 구조로 되었

다.경기도 청소년과는 관련 예산 재배정을 7개시의 담당과에서 집행하고

있고,학습장소 제공,교통편 제공 문제도 7개시청에서 담당토록 하여 경

찰대학은 실제로 7개시의 담당관․28개의 학습장소 제공 시설 운영자측과

상대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경찰대학은 내부적으로 학생지도부 학생과의 학생지도실 지도관과 학생

으로 자체조직된 학습봉사 운영팀(총팀장 1,지역팀장 8)에 의해서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학습봉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초기에는 지도

관들의 세세한 점검과 지도에 의해서 간식 배분,교통편 점검 등이 이루어

졌으나,이제는 대학생 자체운영팀장 중심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

다.학습장소인 지역아동복지센터,센터의 관리 담당 공무원과의 관계는

대학 학생지도부 지도관들이 파트너가 되고,교통편의 운전기사 등과는 멘

토대학생들이 직접 네트워킹하여 운용하는 구조이다.또한 ‘미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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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와 장학금 지급 독지가와의 개별협약을 통한 네트워킹 구조가 덧붙

여진다.이렇게 장학독지가와의 네트워킹까지 부가됨으로써 네트워킹 구조

는 망상형을 띄게 되고 네트워크 거버넌스로서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네트워크의 운영관리장치는 기관간 ‘협약’을 기초로 하여 각 기관의 내

부 지시,지침에 의하여 운영관리되고 있고,대학의 학습봉사 멘토 교육,

관리계획(경찰대학 학습지도봉사 멘토 교육관리 계획,2009),미래네트워크

장학회 설립계획(경찰대학 미래네트워크 장학회 설립계획,2009)등에 의

해서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네트워크 양식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양기관,장학회 등을 모두 망라할 수 있는 학습봉사 활동 운영 관

리 지침을 기관간,참여자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천안아산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의 정교한 운영관리지침의 제

정과 그의 적용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아래 <그림Ⅴ-3>은 경찰대학생 학습지도 봉사활동 네트워크 거버넌스

의 형성기 동안에 네트워크 구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아래 <그림Ⅴ-3>

에서 보는 바와 같이,경찰대학이 네트워크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으나 교육청과 학교는 네트워크 구조내에서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

즉,행위주체자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Ⅴ-3>네트워크 거버넌스 형성기의 구조형태(경찰대학생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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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아래 <표Ⅴ-6>는 경찰대학생 봉사활동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성

기의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중심성 지수는 내향중심성

지수가 26.531,외향중심성 지수가 59.184로서 중심성 지수는 높은 편은 아

니라고 할 수 있다.

<표Ⅴ-6>형성기의 네트워크 중심성(경찰대학생 봉사활동)

구분
수치값

내향 중앙성 외향 중앙성

평균 0.196 0.196

표준편차 0.099 0.214

최소값 0.143 0

최대값 0.429 0.714

주:네트워크 중심성 지수:26.531%(내향),59.184%(외향)

아래 <표Ⅴ-7>는 경찰대학생 봉사활동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형성기의 내향중앙성과 외향중앙성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여기에서도 경

찰대학의 역할이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표Ⅴ-7>형성기의 내향중앙성과 외향중앙성(경찰대학생 봉사활동)

아래 <그림Ⅴ-4>은 경찰대학생 봉사활동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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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때의 네트워크 구조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Ⅴ-4>네트워크 거버넌스 운영기의 구조형태(경찰대학생 봉사활동)

아래 <표Ⅴ-8>는 운영기 때의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바 형성기 때보다 중심성은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교육청과 학

교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네트워크 구성 주체들의 결속이 비교적 더 강

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Ⅴ-8>운영기의 네트워크 중심성(경찰대학생 봉사활동)

구분
수치값

내향 중앙성 외향 중앙성

평균 0.208 0.208

표준편차 0.167 0.177

최소값 0 0

최대값 0.625 0.625

주:네트워크 중심성 지수:46.875%(내향),46.875%(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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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때의 각 노드들의 외향중앙성과 내향중앙성 지수를 보여주고 있

는 바 여전히 여기에서도 경찰대학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경

기도가 그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Ⅴ-9>운영기의 내향중앙성과 외향중앙성(경찰대학생 봉사활동)

주 :in-DegreeCentrality은 내향 중앙성,Out-DegreeCentrality는 외향 중앙성을 의미

4.네트워크의 운영

1)정책대상의 명확화 문제

학습지도 봉사사업의 정책대상은 저소득층의 멘티 초,중,고 학생의 학

습지도이며 경찰대학생과 경기도가 공동 추진하는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

에 경찰교육기관,경기도청의 정책대상이냐의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공동주관 기관간에 협약을 통해 사업의 목적을 ‘경기도 지역 저소득층 학

생들의 학습지도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찰대학,경기도 가정학

습 무한돌봄 프로젝트’라고 명시하여 정책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2)책임성 보장 장치

본 사업은 시작이 협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협약서(6개 조문)를

토대로 사업의 책임성이 담보되고 있다.사업이 책임성있게 추진되도록 지속

적인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고,기관간 네트워크 중심체제이기 때문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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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경기도청의 내부 결재,내부 보고과정을 통해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멘토인 경찰대학생들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중 사건,

사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배상 또는 보상장치가 사실상 없다.따

라서,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봉사활동에 나서는 대학생 137

명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34).단체상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다음연도의 계약때에는 보다

충실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보장 내용이 보다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학습

봉사활동에 나선 대학생들은 공교육에서 개별적인 지도를 할 수 없는 부

분을 자원봉사로 보충하여 주는 개념이므로 어떤 면에서는 공무수탁자의

지위라고도 말할 수 있다.그러므로 자원봉사행위 중에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책임기제는 국가에서 최소한도 공담해야 한다.따라서,

국가 예산으로 멘토대학생들의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준 경기도와 경찰

대학의 행위는 의미있는 일이다.미국에서 광범위한 공무수탁자들에 대한

보험가입을 국가예산으로 하여 주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다

양한 네트워크 국정운영 양식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사업의 참여자들이

일반 국민에게 지는 책임은 국가기관간 네트워크 중심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소속기관 내부 책임 계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기관의 내부 책임계통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임명권자에게까지 이어지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사업기관 파트너의 책임성은 보장된다.참여한 행위주체 개개인

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 개인이 지는 것은 물론이다.

3)참여 방식

경기도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하 복지시스템을 연

결하여 주고,사업 소요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였다.경찰대학은

경찰대학생들의 봉사의지를 유도하였으며,학생들의 봉사활동의 성과는 독

지가들의 장학의지를 이끌어 냈다.독지가들의 장학회 참여 의지를 이끌어

34)빅히트단체상해보험 가입 내용은 ‘대표 피보험자 이찬우,총 피보험자 137명(경찰대생),

담보사항 :피보험자 본인의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애시 보장 1억원,보험

조건 :빅히트단체상해보험 보통약관․자원봉사활동중 상해담보 특별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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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데에 처음에는 경찰대학장의 적극적인 열의가 많이 작용하였다.경찰

대학장은 현직 경찰관이기 때문에 장학독지가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

유하기는 어려웠다.학습지도봉사의 보람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장학의사를

갖고 있는 독지가들은 하나둘씩 참여하였다.경찰대학장이 특강을 하는 자

리에서 경찰대학의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소개하자 한 기업인이 자신도 장

학혜택을 주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매일경제,중앙일보,평화방송,

SBS등에서 학습봉사활동이 널리 보도되면서 경찰대학 학생지도실에 참

여의사를 표시하는 독지가도 있었다.경찰대학 출신 한 경찰관은 자신의

결혼식을 구민회관에서 하고 절약된 결혼 비용으로 네트워크 장학회에 참

여하겠다고 하였다.이같은 참여과정을 보면서 네트워크 장학회는 성공적

으로 제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그 기초는 학습지도 봉사활동이 계속적으

로 성과를 내는 것을 전제로 한다.따라서,봉사활동의 기본틀이 잘 굴러

가도록 네트워크의 참여자 모두는 힘써야 한다.

4)참여 단계

본 사업의 추진 과정을 의제설정단계,결정단계,집행단계,평가단계로

구분하고 참여행위자들이 어떤 단계에 참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의

미가 없다고 본다.본 사업의 추진단계도 단선적인 것이 아니고 순환적이

고 상호 얽혀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5.운영의 성과

학습지도봉사 사업의 목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식 나눔,멘토 대

학생의 봉사정신과 리더십 함양,봉사경찰 이미지 제고 및 협약 행정을 통

한 교육복지 정책의 제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러한 목표를 기준으

로 성과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첫째,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식 나눔을 통해 멘티 학생들의 학업 성취

의욕을 북돋우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좌절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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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멘티 학생들은 학습지도를 7주일 동안 받은 후 실시된 첫 번째 중간고

사에서 72%의 학생(조사 대상 154명)이 지난 학기에 비해 성적이 향상되

었다고 응답하였으며,또한 기말고사 이후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86.9%의 학생이 학습지도를 받은 과목의 성적이 중간고사에 비

해서도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멘티 학생들이 학습지도 받은 이전보다

숙제를 더 잘해간다고 응답한 학생이 68%나 되었다.멘티학생들은 대다수

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경찰대학생들과 접

촉한 이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인 인격형성을 해가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멘티 154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시 78%

의 학생이 이전과 달리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였

다.9월 10일 중앙일보 기자의 인터뷰(9월 17일 보도)에 응한 장애인인 고

2학생은 몸이 불편해 지금껏 좋아하는 역사를 빼놓고는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는데 형(경찰대생)을 만나 공부에 흥미를 얻었고 꿈이 생겼다고 했다.

그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재활복지대학에 진학해 장애인을 가르치

는 교육자가 되고 싶다고 장래희망을 자신있게 말하였다.앞의 기사에는

성남에서 학습지도를 받고 있는 중3학생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고

보도했다.이 중3여학생은 본 연구자가 학습봉사 현장을 둘러볼 때 만난

적이 있는데 학습태도가 매우 진지하였고 멘토인 경찰대생 언니를 대단히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눈빛과 얼굴 표정에 확연히 나타나고 있었다.본 연

구자는 희망과 생기에 넘치는 멘티 학생들을 가보는 곳마다 확인하였고

이 사업은 성공할 수 밖에 없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수원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학생 남녀 5명에게 검도를 지

도하고 있는 경찰대 4학년 박모 군은 이들중 2명은 교내 폭력사건에 휘말

린 적이 있는 문제아였는데 박 군이 검도를 통해 예절을 가르치면서 아이

들의 폭력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박 군은 방황하던 어린 새싹들

의 혈육보다 친한 형이자 인생에게 바른 길을 보여준 멘토가 됐다(매일경

제 10월 26일字 37면).매일경제(10월 26일字)에서는 ‘경찰대학생들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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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링……저소득층 과외봉사․멘토 역할,희망줄 수 있어 기뻐요’제하의

기사에서 학습봉사활동의 추진 배경,정책적 의미,성과 및 미래네트워크

장학회 등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였다.그간 여러차례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취재 보도한데 비해 매경의 기사는 정책적,제도적 의미를 보도하는 것이

어서 사업에 참여하는 주역들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었다.매경의 기사를

보고 멘티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이 많이 답지하였다.언론

의 역량을 다시한번 실감하였고 네트워크 거버넌스 양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새 국정운영 틀의 성공적 제도화에 언론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해 주었다35).

35)매일경제 기사 전문 :경찰대학생들의 지̀식 셰어링 …̀저소득층 과외봉사ㆍ멘토역할

"희망 줄수 있어 기뻐요"

경찰대 4학년인 박재현 씨(22)는 졸업 준비와 중간고사 공부에 눈 돌릴 틈이 없지만 매

주 목요일 저녁이면 수원의 보육시설인 동광원에 가는 일만은 빼놓지 않는다.중학교 1

학년 남녀 학생 5명에게 검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다.이들 중 2명은 교내 폭력사건에 휘

말린 적이 있는 문제아였다.그러나 박씨가 검도를 통해 예절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폭

력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박씨는 이제 아이들에게 누구보다 친한 형이자 인생에서 바

른 길을 보여준 멘토가 됐다.

4학년 윤창준 씨(22)도 용인의 명지열린센터에서 과외 봉사활동을 한다.가장 큰 보람은

가르치고 있는 중1여학생 영은(가명)이가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것."

영은이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구열은 대단하다"며 "처음엔 선생님처럼 다가가려다 많이

서먹했는데 눈높이를 낮춰 접근하니 오빠 동생으로 편해졌고 성적도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대가 전교생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학습봉사로 사̀교육비 줄이기`프로젝트에 도전

하고 있다.학습봉사단을 조직해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공부나

눔 봉사활동인 가̀정학습 무한돌봄 프로젝트 를̀ 시작한 것은 올 3월이다.1월 부임한 김

정식 학장(54)이 학습봉사단을 출범시키면서부터다.

전체 400명 재학생 중 200여 명이 매주 중고생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을 비롯해 다양한

학과목에 학습을 지도하는 멘토가 된다.

김 학장은 금융위기로 사회 분위기가 잔뜩 움츠러든 올해 초 기업과 사회에서 잡̀ 셰어

링`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우리 대학에서도 사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

들과 지̀식 셰어링 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봉사단을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범인 한 명 잡아서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어려운 이웃 한 명을 도우면 세상을 바

꿀 희̀망 이̀ 생긴다"며 "직무기술과 이론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

누는 봉사정신부터 배우길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활동 시작 8개월 남짓한 짧은 시간에 경찰대생들의 노력은 벌써 작은 기적을 만들고 있다.

경찰대생들이 지도한 216명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학생 중 78%가

1학기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올랐고 기말고사에선 87%가 성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학장은 내친 김에 멘̀토링 사업 을̀ 아예 학교의 교육 및 봉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

게 했다.학습봉사단 출범에 이어 멘티 학생 중 경제사정으로 진학이 어려운 학생을 선

정,독지가와 직접 연결을 주선해 학비를 지원하는 희̀망네트워크장학회 를̀ 출범시킨 것.

멘토를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이 없어 진학을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

는 막아보겠다는 이유에서다.

김 학장은 주변에 친분이 있는 독지가를 비롯해 장학재단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

한 결과 10여 명의 학생에게 매년 1000만원씩을 등록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독지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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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티 학생들의 극적인 변화 모습들이 참여 멘토들의 자체평가 회의에

속속 보고되었다.중1학생 멘티는 부모의 이혼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인 할

머니와 살고 있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주의력 결핍으로 과잉행동장애 치료

를 받아 왔으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였는데 경찰대학생의 지도를 받

은 후 2시간씩이나 수업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시설관계자들을 놀라게

하였다.중1,중2년생 자매 멘티는 건설 일용직인 아버지와 화훼단지 일용

직인 어머니와 함께 비닐하우스 주거시설에서 살며 영어의 알파벳도 제대

로 몰랐는데 학습지도봉사를 받은 이후 적극적인 학습의욕을 보이고 있다.

중3멘티는 부모 이혼 후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다가 외할머니마저 치매 증

세로 입원하면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시설에서 구타를 당하여

심적으로도 어려운 생활을 하였는데 멘토를 만난 이후 성격이 밝아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수업도 잘 따라하고 있다.고3멘티는 부모의 이혼

으로 보육시설에서 12년째 생활하고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 진학을 꿈꿔왔으나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점점 의욕이 떨어

지고 있던 차에 경찰대학생의 지도를 받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수많은 성공사례들이 자체평가회의에 속속 보고되고 있다.다

양한 성공사례들은 학습봉사 활동이 미래에도 계속 될 것이라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성과는 멘토 대학생들이 가슴으로 봉사의 의미를 체험하고 있다는

점이다.멘토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국가와 사회,가정으로부터 특별한 혜

택과 보살핌을 받고 살아서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불우한 환경의

멘티들을 접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절감하였다

고 한다.멘티학생들의 쓸쓸한 눈동자와 표정을 대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정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꼈다고 한다.우리 사회의 건강

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초단위인 가정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느꼈다고

한다.멘토링 봉사 초기에는 힘이 들어서 후회도 하였는데 멘티들이 나날

장학재단을 찾아냈다.

4학년 신다혜 씨(23)는 "가끔씩 가르치는 학생들로부터 이̀렇게 공부해도 돈이 없어 진학

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많이 아팠다"며 "학교의 장학회 출

범으로 이젠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면 길이 있다 고̀ 알려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164 -

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려움이 모두 해소되고 내가 아니면 저

멘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되어 대학 진학할 때까지 멘티의 선생,

모델,부모가 되어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실제로 1학기 때 봉사활동에

참여한 137명의 학생중에서 71명이 2학기에도 멘토링을 계속하고 있다.국

민에게 봉사하는 일을 직업으로 해야하는 멘토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봉사

대상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보았다고 수없이 증언하고 있다.

멘토대학생들이 인센티브를 바라고 봉사활동을 하는것이 아니지만 사업

을 관리하는 학교입장에서는 멘토들에게 다소라도 격려성 유인을 제공하

고 봉사정신의 함양도 리더십 프로그램의 일환이므로 학습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 중에서 서울대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키로 하였는

데 선정되어 리더십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훈련내용이 진행되면서 자신을

재발견 할 수 있었다면서 놀라워 하고 있다 학습봉사․리더십 훈련의 연

속선상에서 경찰대학 4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SBS연수를 일주일간(10월

26일～30일)실시하였는데 학생들은 공중파 민영방송 연수를 통해 ‘세상을

보는 창’,‘세상을 해석하는 프리즘’을 보게 되었다며 기뻐하였다.

셋째,학습봉사활등은 봉사경찰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

다.경찰의 임무,치안환경 등은 경찰이 뉴스의 중심 또는 흥미의 초점이 되

어왔다.사실 긍정적인 뉴스거리 보다는 부정적 이미지의 것이 더 많은 실정

인데,뉴스․특집프로그램 및 공익광고 등에 학습봉사활동이 간간이 보도 되

면서 봉사하는 따뜻한 경찰이미지 제고에 역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노컷

뉴스․아시아투데이․중앙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KBS․SBS등에서 간

단없이 보도되고 있다.‘경찰대학이 펼치는 꿈과 사랑의 이중주’,‘경찰대학생

등 공부 나눔봉사’,‘경찰대학생들의 지식 쉐어링’등 시대가 요청하는 가슴

을 자극하는 언어들이 보도의 제목으로 등장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경찰대학

나아가 경찰을 다시보는 시선들이 늘어나고 있다.이를 벤치마킹하여 경찰교

육원(구 경찰종합학교)이나 중앙경찰학교에서 지역 자치단체와 ‘가정학습 봉

사활동’,MOU체결(7월 16일 중앙일보),‘희망울타리 프로젝트’(9월 18일 중

앙경찰학교 홈페이지 및 네이버 블로그 게제)실시 등으로 확산되었다.

넷째,협약 행정을 통한 새로운 국정운영 양식을 제도화 하는 효과를 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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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인 협약 행정의 가능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사업이

다.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와 교육기관인 경찰대학의 협약

으로 교육복지의 새로운 양식을 실천하고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적인 접근의 장점들이 학습종사 네트워크에서도 고스란

히 나타나고 있다.협약으로 시작된 봉사활동이 실천과정에서 그 의미와 맥

락․가치들이 점점 부가되어 미래네트워크 장학회 까지 제도화의 수준에 이

르고 있다.이는 바로 네트워크의 힘이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증표이다.

바꿔 말하면 기관간 협약(공법상 계약)을 통해 공공복지 정책의 사각 지대를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 추진 모델을 제시한 것이고 그것이 제도화의 관계로

발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자본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제3절 사례 분석 결과의 특징 및 시사점

이상에서는 천안-아산 CCTV 통합관제 시스템 사업 및 경찰대학생 학

생지도봉사활동 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틀에 의거

하여 분석해 보았다.이하에서는 두 가지 사례분석 결과의 특징요약 및 시

사점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1.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주체적 측면

1)특징

(1)천안-아산 CCTV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운영

첫째,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의 전반적 주도권은 충남지방경찰청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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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었으며,당시 김정식 충남지방경찰청장의 문제인식과 해결의지가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설치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즉,당시

충남지방경찰청이 네트워크의 형성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

다.CCTV 통합관제센터의 착공식이 실질적으로는 형성기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까지의 다양한 행위자간의 갈등에 대한 중재 및 네

트워크 유지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네트워크내에서 네트워크 주체자인 충남지방경찰청이 공식적,비

공식적 접촉을 가진 행위자들은,천안시 및 시의회,아산시 및 시의회,천

안경찰서,아산경찰서,철도시설관리공단,순천향대학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상호신뢰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사회자본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

들을 사용할 수 있으나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

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그러나 연구자가 당시 자치단체와 의회와의 싱호

작용 관계정도,각종 범죄건수의 비교,치안현장 방문 에서의 주관적 판단

등으로 볼 때,상호신뢰 수준이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두 지역의 사회

자본 수준은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경찰대학생들의 학생지도 봉사활동

첫째,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주도권은 경찰대학이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경찰대학이 당초 이 사업의 주도자로서 경기

도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네트워크내의 공식적,비공식적 접촉 대상자들은 경기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경찰대학생,경기도 교육청,학교관계자 등이었다고 할 수 있

다.이후,독지가 기업인,장학회 등도 포함되게 되었다.다만,경기도 교육

청 및 단위학교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분리라는 입장에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소극적이었다.즉,일반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가 교육관련 서

비스를 주도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학교는 교육청의 영향아래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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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변수

조작화 내용
사례1:천안-아산

CCTV통합관제시스템

사례2:경찰대학생

학생지도 봉사활동

네트워크

주체측면

관리주체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의 전반

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이나 당사자가 누구인가?

충남지방경찰청 경찰대학

참여자
범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두고 공식적,비

공식적 접촉을 가진 관련자들

이 누구인가?

천안시청 및 의회,

아산시청 및 의회,

철도시설관리공단,

천안경찰서, 아산경

찰서,안전 지킴이,

순천향대학교

경기도, 경찰대학

생, 경기도교육청,

단위학교, 독지가,

장학회

참여자
사회자본
수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관

련자들의 상호신뢰수준 정도는

어느정도인가?

낮음 중간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다.

셋째,네트워크 참여 행위자들이 다양하지 않고 상호 갈등을 가지는 주

체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첫 번째 사례와는 다소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

다.즉,사회자본 수준면에서 상대적으로 타 사례들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

은 된다고 판단된다.

(3)요약

이상 두 사례에 대한 주체적 측면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Ⅴ

-10>와 같다.

<표Ⅴ-10>네트워크 주체적 측면 요약

2)시사점

위의 두 사례에 대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주체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네트워크내의 다양한 주체들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네트워크 주도

자는 강한 신념과 갈등조정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다양한 행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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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련되는 네트워크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되고 무의사결정

행위로 인하여 전체 과정이 지연되기 쉽다.이러한 상황에서 네트워크 관

리자는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네트워크가 작동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측면에서 보면,네트워크 주도자는 공공기관이 할 수 밖에

없고,공공기관의 책임자 중에서도 특히,신념과 소위 변혁적 리더십을 갖

춘 사람이 수행하는 경우,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위의 두 사례

는 이 같은 점을 시사해 준다.

둘째,네트워크내의 행위자들의 사회자본 수준은 네트워크의 작동에 필

수적이다.그러나 이러한 사회자본수준을 제대로 갗추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자본 수준을 모든 행위자들이 균형적 속

도로 성장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주도 집단이 솔선하여 양보하고 배려하

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불균형적으로 성장시킬 필요성도 있다는 점이다.이

러한 과정을 통하여 타 행위자들이 학습하게 한다면,사회자본 수준은 빠

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조적 측면

1)특징

(1)천안-아산 CCTV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운영

첫째,네트워크 구조형태를 볼 때,형성기에는 네트워크 전체의 중심성

(centralization)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심성이

약간 약해지면서 다소간의 분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즉,네트

워크 형성 초창기에는 충남지방경찰청이 주도권을 강하게 행사하였으나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시기에는 중심성이 다소 분산

되었다는 점이다.내향 중앙성이 다소 약해 지면서 타 행위자들이 역할을

다소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즉,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운영기로 접어들면,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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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들이 발생되어 네트워크가 분산시스템을 갗추어 나간다는 점이다.

천안-아산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경우,운영기에는 안전지킴이 조직

과 같은 것이 생기고 이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비중을 더해 가는 모습이

되었다는 점이다.이는 바람직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초창기의 네트

워크 주도자가 장기간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면 관료적 현상이나 참여제한

등의 부작용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네트워크의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기관간 공동협약문을 체결함

으로써 제도적 규정을 갗추고 있다는 점이다.가령,‘천안-아산 범죄예방

CCTV 통합관제센터 공동운영을 위한 협정서’가 작성되어 두 개의 시와

두 개의 경찰서간에 적용되는 각종 규정들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센터의

설립목적,협정내용,세부사항의 협의를 위한 실무추진협의회 및 협약기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약정하고 있다.또,실무추진협의회의 노력으로 ‘천

안-아산 통합관제센터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서 제도적 규정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나아가서,센터 자체를 운

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경찰처 방범용 CCTV 운용관리지침’등도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도 이를 잘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다.

(2)경찰대학생 학생지도 봉사활동

첫째,경찰대학생 학생지도 봉사활동 네트워크 구조는 천안-아산 사업

의 사례보다는 단순하다.그러나 경찰대학이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

해 나간 결과,경찰대학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운영되어 있는 점은 발견된

다.특이한 점은 이 사업의 형성기에는 교육청과 단위학교가 네트워크속에

포함은 되었으나 이들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네트워크속에 제도화되지

못하였다.그러나 운영기에는 이들이 제외된 채 운영된 관계로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중심성은 오히려 다소 높아진 점이 특징적이다.

둘째,네트워크의 운영을 위해서 제도적 규정들이 제정되었다.즉,‘경찰

대학,경기도 가정학습 무한돌봄 프로젝트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다.

이 협약내에는 사업목적,사업명칭,협력내용,기타사항,효력발생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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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변수
조작화 내용

사례1:천안․아산

CCTV통합관제시스템

사례2:경찰대학생

학생지도 봉사활동

네트워크

구조

측면

구조형태

네트워크내의 정보소유나 교

류정도가 집중형인가?,분산

형인가?

집중형에서 분산형으

로 전환

집중형에서 다시 집

중형으로 강화

작동장치의

법규정화

정도

네트워크의 구성이나 운영을

위한 법이나,조례,또는 규

정이 제정되어 있는가?

법규정화 정도 높음 법규정화 정도 높음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찰대학 자

체적으로도 ‘학습지도봉사 멘토 교육관리계획’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3)요약

위의 두 사례에 대한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Ⅴ-11>와 같다.

<표Ⅴ-11>네트워크 구조적 측면의 요약

2)시사점

첫째,네트워크의 구조가 시간이 갈수록 분산형을 띠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네트워크 구조형태는 초기의 형성기에는 일반적으로 집중

형을 띠다가 네트워크가 정착되어 가면서 분산형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주어지는 과부하를 방지하

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할 수 있다.천안-아산 통합관제시스템의 사례 경우에는 이러한 명제가

적용된다.그러나 경찰대학생의 학생지도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경기도 교

육청과 단위학교를 네트워크내에 포함시키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집중형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점은 장기적으로는 분산형으로 전환시키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네트워크의 구성을 위한 법규정들이 잘 정립됨으로써 네트워크의

작동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두 사례 모두 각 주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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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취지,활동내역 등을 명시함으로써 운영상 문제점이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다.

3.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적 측면

1)특징

(1)천안-아산 CCTV 통합관제시스템

첫째,천안-아산 CCTV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사업은 경찰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여러 행위주체가 관련되어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문제를 해결하

고자 한 것으로서,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데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경찰조직 내부의 인사문제와 같은 내부적인 조직의

고유문제가 아니라,경찰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전달방식에 관한 것이므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으로 수행한다고 해도 법적 및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째,네트워크내의 참여자간 의사결정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사후에 책임을 분담시킬 수 있는 방법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수준

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본다.다만,협약내용속에 관련 행위주체들의

향후 행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침적 성격을 제시해 두고 있는 수준이라

고 할 수 있다.앞으로 네트워크적 거버넌스 방식이 더욱 제도화되기 위해

서는 책임성 보장장치 면에서 더욱 명시적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네트워크내에서 행위자들의 참여방법은 CCTV 통합관제시스템에

소극적인 행위자들을 공청회같은 토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설득

을 하게 한 방법이 주로 많이 활용되었다.또 공식적인 위원회에 행위자들을

참여시키는 방법대신에 개별적 반대자들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유지를

통하여 개별 설득하는 방법도 동원되었다.지방경찰청장이 공적으로 가지

고 있는 자원(경찰서 급지 승격,파출소 개소권 등)을 가지고 소극적 행위

자들을 네트워크내로 끌어들이는 노력등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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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참여자들의 참여단계별 특징을 보면,의제설정은 충남지방경찰청

이 주도한 소위 내부적 주도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그 이후 정책결정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수준이 되었으며,집행단계로

갈수록 이전에는 소극적인 행위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

고,안전지킴이 같은 새로운 행위자가 추가적으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즉,가장 중요한 참여단계는 정책결정단계에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2)경찰대학생 학생지도 봉사활동

첫째,경찰대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멘토역할을 하면서 대학생들

의 지식을 전수해주고 지도활동을 해 주는 사업의 성격은 네트워크 거버

넌스에 의해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물론,공권력

을 활용하여 치안활동을 하는 고유영역은 아니라 하더라도,경찰이 가지고

있는 비권력적 자원을 가지고 대 주민 교육복지봉사서비스를 한다는 측면

에서 정책성격상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있다.

둘째,네트워크내의 참여자들의 행위결과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책임성 보장장치 문제의 경우,경찰대학과 경기도

간의 내부결재,내부보고과정을 통해 관리책임이 부과되고 있다.그러나

이를 보다 제도적이고 명시적인 수준(조례나 규정 등)으로 높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아울러,대학생들의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

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을 들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현재 단체상해 보험

에 가입하고 있으나 보장내용이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충실

한 보험상품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정책의 성격상 재분배적 정책에 가까우며,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서 제공하는 교육복지서비스인 만큼 첨예한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다.따라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내재하지 않았기 때

문에 별도의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나 공청회 같은 방식을 동원할 필요

성은 없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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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 요

변 수
조작화 내용

사례1:천안․아산

CCTV통합관제시스템

사례2:경찰대학생

학생지도 봉사활동

네트워크

운영측면

적용정책

범위의

명확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

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나 행정적으로 적정한 것인가?

적정성 높음 적정성 높음

책임성

보장장치

네트워크내의 참여자간 의사결

정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문

제소지가 있는 경우 사후에 책

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책임보장장치의

제도화 수준,중간

책임보장장치의

제도화 수준,중간

참여방법

네트워크내 참여자들의 참여방

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

인가?단지 참고의견을 전달하

는 정도인가?위원회에 위원형

식으로 참여하는가?

참여방법의 구체성

정도,중간

참여방법의 구체성

정도,중간

참여단계

참여자들이 네트워크내에 참여

하는 경우,의제설정단계,결정

단계,집행단계,평가단계 등 어

떤 단계에서 참여하는가?

참여단계는 결정이후

단계

참여단계는 결정이

후

단계

넷째,네트워크내의 행위자들의 참여방법은 경찰대학이 의제설정단계에

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며,경기도나 대학생 등이 주도한 것은 아니

다.정책과정 전반에 걸쳐서 경찰대학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경기도 및 대학생들은 결정 및 집행단계에서 참여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3)요약

위의 분석내용을 요약해 정리하면 아래 <표Ⅴ-12>와 같다.

<표 V-12>네트워크 운영적 측면의 요약

2)시사점

첫째,경찰행정서비스 영역도 전통적인 직접적인 치안활동에 국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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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경찰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對 주민 지원활동을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특히,타 분야활동과 상호 연계하여,경찰의 자원을 활

용한다면,교육복지서비스영역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장애인 복지등 대

주민봉사활동 영역을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네트워크내의 행위자들의 행위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

제에 대하여 보다 제도적으로 책임성 보장장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이는 특히,경찰행정서비스를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에 의해 수

행하는 경우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다.행위주체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동

시에 봉사적 서비스인 경우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

다.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해서 책

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네트워크내의 행위자들의 참여방법면에서 볼 때,참여방법을 보다

다원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공청회 같은 공론의 장을 여는 방법에

추가하여,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 위원회에 다양한 행위

주체자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넷째,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에 의해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경우,사업

의 주도기관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의제설정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행위자들

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의제설정단계에서부터,

예상 행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갗추어 나가야 한다.

4.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성과적 측면

1)특징

(1)천안-아산 CCTV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운영

첫째,천안-아산 지역의 치안상태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범죄

발생건수 면에서 사업의 실시전에 비해서 연차적으로 감소되었고,관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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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개소후 발생대비 범죄검거율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

러한 것은 이 제도의 실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치안활동면에서 타 지역보다 선도적인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WHO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부수적인 지역이미지

제고효과도 발생시키고 있다.

셋째,CCTV 통합관제시스템통합센터의 협력체계 구축에의 행위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으며,이를 타 지역에 확대 적용 할려고 하

고 있다.이러한 점은 내부참여자들의 사업만족도가 대단히 높음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특히,중앙과 지방언론에서 이 사업을 많이 다루고 있는

점도 이 사업의 우수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행정적 효율성 면에서도 이 사업은 대단히 높다.각 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통합설치로 인하여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아울러,철도시설관리

공단의 시설제공을 얻어냄으로써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경

찰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 한 사업으로서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경찰대학생 학생지도 봉사활동

첫째,대학생들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사업실시 전에 비하여 학

업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점 및 멘티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78%의

학생들이 이전보다 사회봉사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네트워크내의 주요 행위자인 경기도와 해당 시의 경우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이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독지가,사업가

등이 생기고 있다는 점도 이 사업의 효과를 반증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이 사업이 가져온 순수한 행정효율성을 계량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

이 있으나,질적 평가를 해 볼 때,멘티학생들의 사설학원비 절감,사회봉

사성 및 자신감 증진 등 면에서 충분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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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변수 조작화 내용
사례1:천안․아산

CCTV통합관제시스템

사례2:경찰대학생

학생지도 봉사활동

성과

측면

문제해결

정도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가?

문제의 해결정도,높음 문제의해결정도,높음

이해관계자

의 만족도

네트워크내의 참여자들은 업무

수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이해관계자의 만족

정도,높음

이해관계자의 만족

정도,높음

행정효율성

정도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법으로

운영한 결과 행정적 효율성은

어느 정도인가?

행정적 효율성 정도,

높음

행정적 효율성 정도,

높음

(3)요약

이상의 분석내용을 요약정리하면 아래 <표Ⅴ-13>와 같다.

<표 V-13>네트워크의 성과적 측면의 요약

2)시사점

첫째,경찰행정서비스 분야에서 협약행정의 선례를 보였다는 점이다.천

안․아산 CCTV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운영사업이나,경찰대학생의 학생

지도 봉사활동사업 모두 ‘협약행정’을 통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치안행정과 같은 계층제를 바탕으로

한 지시 명령 위주의 권력행정의 영역에도 협약행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는 점을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협력치안이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라면 사

안별 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은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네트워크 거버넌스방식에 의한 경찰

행정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행정의 관할주의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의

적용이 대안이 된다는 점을 제시해 준다.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주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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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찰서와 아산경찰서의 관할주의가 그러하다.전통적인 행정의 수행방식

으로는 관할주의 극복이 대단히 어렵다.그러나 협약행정을 통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은 관료제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소지역주의,할거

주의,관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협약행정을 통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향후 새로운 국정운영 양식

으로 제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일반행정 수행을 하는 경기도와 치안행

정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간에도 교육복지라는 제3의 영역을

찾아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교육은 일반행정기관인 경기도

의 관장사항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 및 학교가 수행하는 것이 본질적으

로 맞다.그러나,교육청과 학교가 아닌,경찰대학과 경기도가 이러한 제 3

의 기능 수행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국정의 타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네트워크 거버넌스방식은 각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활용을 통

해서 행위자 들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예

를 들어,철도시설관리공단의 경우,고속철도역사 아래의 교각 공간이 우

범지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이러

한 공간을 CCTV 관제센터라는 경찰치안용 건물로 활용함으로서 우범지

대화도 방지하면서,동시에 경찰의 공간활용도 예산없이 가능하게 한 이러

한 사례가 그 예이다.천안 아산지역 통합센터 설치로 인해 토지매입 비용

을 포함해서 대략 30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이다.더욱이

고속철도역사 아래층 구역을 임대받음으로서 건축비는 한 푼도 투입하지

않은 셈이다.한 단위사업에서 수십억원의 예산 절감을 하고 그 예산이 좀

더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투입하게 된다면 국익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

라고 할 수 있다.즉,이러한 사례는 향후 발굴여지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공공서비스 전 영역에 걸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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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경찰행정서비스 전달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형성하고,이를 경찰현

장에서 일어난 사례에 적용해 본 연구이다.적용한 사례는 경찰행정의 수

행방식면에서 큰 전환계기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는 천안․아산 CCTV

통합관제센터 사례와,경찰행정의 활동영역의 확대가능성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찰대학생의 학생지도 봉사활동사례이다.

사례분석을 위한 틀로서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경찰

행정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을 설계하였다.이는 경찰행정의 실천적 모형

으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틀로 기능할 수 있

다.이는 크게 네트워크의 주체적 측면,구조적 측면,운영적 측면으로 구

성된다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이 설정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분석틀에 의

거하여 몇 가지 주요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경우,각 구성

요건에 대한 상대적 정책적 중요도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이다.

둘째,사례별 네트워크 주체 면에서 누가 네트워크 관리자이며,네트워

크 참여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그리고 참여이해관

계자들의 사회자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각 사례별 네트워크 구조면에서 네트워크의 작동형태는 집중형인

가,분산형인가,또한 네트워크의 작동장치는 법규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가 하는 문제이다.

넷째,각 사례별 네트워크 운영면에서,해당 사업은 네트워크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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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범위에 포함되는가,참여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책임성 보

장장치는 있는가,참여방법은 어떤 형태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다.

다섯째,각 사례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성과는 어떠한가,즉,해당

문제의 해결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수준인

가,해당 문제의 행정효율성은 어느 정도인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두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네트워크의 주체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① 네트워크내의 다양한 주체들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네트워크 주도자

는 강한 신념과 갈등조정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다양한 행위자들이

관련되는 네트워크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되고 관료적 무의사

결정 행위로 인하여 전체 과정이 지연되기 쉽다.이러한 상황에서 네트워

크 관리자는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네트워크가 작동하도록 할 수 있

어야 한다.이러한 측면에서 보면,네트워크 주도자는 공공기관이 수행할

수 밖에 없고,공공기관의 책임자 중에서도 특히,신념과 리더십을 갖춘

소위 변혁적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수행하는 경우,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는 점이다.위의 두 사례는 이 같은 점을 시사해 준다.

② 네트워크내의 행위자들의 사회자본 수준은 네트워크의 작동에 필수

적이라는 사실이다.그러나 이러한 사회자본수준을 제대로 갖추기에는 많

은 시간이 소요된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자본 수준을 모든 행위자들이

균형적 속도로 성장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주도 집단이 솔선하여 양보하

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불균형적으로 성장시킬 필요성도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타행위자들이 학습하게 한다면,사회자본

수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조적 측면이다.

① 네트워크의 구조가 시간이 갈수록 분산형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

요하다.네트워크 구조형태는 초기의 형성기에는 일반적으로 집중형의 모

습을 보이다가 네트워크가 정착되어 가면서 분산형으로 전환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주어지는 과부하

를 방지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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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할 수 있다.천안․아산 통합관제시스템 사례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제가 적용된다.그러나 분석의 결과 경찰대학생의 학생지도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를 네트워크내에 포함시키지 못함으로

써 오히려 집중형이 되어 가고 있다.이러한 분석 결과는 장기적으로 분산

형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② 네트워크의 구성을 위한 법규정들이 잘 정립됨으로써 네트워크의 작

동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두 사례 모두 각 주체들의

역할,취지,활동내역 등을 명시함으로써 운영상 문제점이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다.

셋째,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적 측면이다.

① 경찰행정서비스 영역도 전통적인 직접적인 치안활동에 국한하지 말

고,경찰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對 주민 지원활동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이는 외국의 경찰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특히,타 분야

활동과 상호 연계하여,경찰의 자원을 활용한다면,교육복지서비스영역 뿐

만 아니라 노인복지,장애인복지 등 對 주민봉사활동 영역을 넓혀갈 수 있

을 것이다.

② 네트워크내 행위자들의 행위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제도적으로 책임성 보장장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

다.이는 특히 경찰행정서비스를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에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다.경찰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해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③ 네트워크내의 행위자들의 참여방법면에서 볼 때,참여방법을 보다 다

원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공청회 같은 공론의 장을 여는 방법에 추

가하여,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 위원회에 다양한 행위주

체자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당면 문제를 해

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④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에 의해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경우,사업의

주도기관이 설정되기 마련이어서 의제설정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행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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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그렇다 하더라도 의제설정단계에서부터 예상 행

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성과적 측면이다.

① 경찰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위의 두 사례는 협약행정의 선례를 보였다.

천안-아산 CCTV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운영사업이나 경찰대학생의 학생

지도 봉사활동사업 모두 ‘협약행정’을 통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치안행정과 같은 계층제를 바탕으로

하는 지시 명령 위주의 권력행정의 영역에도 협약행정은 얼마든지 가능하

다.협력치안이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라면 사안별 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은 모범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즉,이러한 정책선례를 바

탕으로 향후에도 네트워크 거버넌스방식에 의한 경찰행정서비스 제공 영

역을 확대,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② 행정의 관할주의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의 적

용이 대안이 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천안시와 아산시의 관

할주의,천안경찰서와 아산경찰서의 관할주의가 그러하다.전통적인 행정의

수행방식으로는 관할주의 극복이 대단히 어려우나,협약행정을 통한 네트

워크 거버넌스 방식은 관료제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소지역주의,

할거주의,관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③ 협약행정을 통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향후 새로운 국정운영 양식으

로 제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일반행정 수행을 하는 경기도와 치안행정

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간에도 교육복지라는 제3의 영역을

찾아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였다는 점이다.교육은 일반행정기관인 경기

도의 관장사항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 및 학교가 수행하는 것이 본질적

으로 맞다.그러나,교육청과 학교가 아닌 경찰대학과 경기도가 이러한 제

3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국정의 타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④ 네트워크 거버넌스방식은 각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활용을 통해

서 행위자들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이는 바로

Rhodes(1991)나 Fleming& Rhodes(2004)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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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NetworkState)내에서 경찰서비스의 향후 지향성,즉 경찰조직이 가

지고 있는 자원과 돈 그리고 권한을 신뢰와 상호성(reciprocity)을 바탕으

로 타 조직들과 상호교환함으로써 새로운 경찰행정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볼 때,경찰행정 네

트워크 거버넌스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영역은 향후 발굴여지에 따라서 훨

씬 넓은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첫째,집행단위기관간 네트워킹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공정책

목표 달성의 효과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두 가지 정

책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일선 집행관료(street-levelbureaucrat)단위에서 관료적 행태와

구조의 틀에 갇혀서 정책목표 달성이 심한 왜곡 현상을 보임으로써 계층

제 거버넌스에 의한 수직적 행정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다양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간 네트워크 거버넌스 양식으로 가야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

져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우리나라가 압축된 산업화와 압축된 민주

화를 통해 짧은 기간동안 성취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경험을 한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나,최우선 가능한

전략은 정부기관,공공기관간 새로운 국정운영양식을 부분부분(micro-level)

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함을 본 연구는 증명해 주고 있다.

복잡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얽혀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국정환경하에

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질서라는 국가질서의 근간을 더

욱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국정운영양식은 기관간 네트워크 양식을 통한 공

공정책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현장 집행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사례 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일선 집행관료단위 수준에서의 왜곡

현상은 집행자 개개인이 계층제적 지시 명령이 근간인 관료제의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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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사고와 행동의 규범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칸막이를 책임

성과 정당성 고리의 기본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낮추고 허무는 새로운 기

제를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을 본 연구의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둘째,두 사례는 네트워킹 자체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천안아산 통합관

제센터가 출발할 때 현재의 수준과 같은 센터가 만들어지리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다.처음 설계자들은 현재의 수준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

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최악의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한 쇄신책이 절박하다는 인식으로 우선 시작했다.그런데,처음에 엉성

한 가건물 같이 시작한 시스템이 지금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새로운

치안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다.네트워킹을 하는 과정 과정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 양식의 특징적 요소들이 교호작용을 하여 새 시스템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고 있다.일선 정부기관간 자원의 교환,계속적인 대화와 토의

를 통한 아이디어의 규합,그리고 협력을 통한 실천이 그 성과를 높여주고

있다는 말이다.천안아산 지역에서는 자치단체가 운영 예산을 전담하다시

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거의 없다고 한다.네트워크 행정의 힘

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 운영에 있어 국가기관의 책무이냐 자치

단체의 책무이냐 또는 공기업의 책임이냐를 따질 이유가 없으며 모두가

그 주체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고 있다.언론과 시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보

여주면서 관리운영 주체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계속 부가해가고 있다.통

합센터를 추진하는 3년여 동안 본 연구자는 10여차례 이상 센터를 방문하

여 보고도 받고 의견교환도 하였는데 갈때마다 센터에서는 업그레이드된

모습과 실적을 내놓았다.참여 주체들은 늘 자부심으로 가득차 있고 제도

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무엇인가 의욕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모니터 요원,112지령 경찰관,센터장,실무추진위원회,시장,

지방경찰청장에 이르기까지 아이디어의 규합과 실천에 주저함이 없다.센

터장(김정완 경감)은 2007년 5월 22일 센터 개소일부터 현재까지 센터장으

로 일하고 있으면서 전국 어디든지 통합센터가 개소되면 그곳을 찾아가

견학하고 진단하여 천안아산센터의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반영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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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방문 대상 센터에도 자신의 경험적 지혜를 전수해 주고 있다.시장,지

방경찰청장,경찰서장,시의회 등 모두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센터

에 보태주려 하고 있다.무엇보다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그리고 참여수준

이 피부에 닿을 만큼 높다.본 연구자는 두 자치단체에 지역의 사회적 자

본(socialcapital)변동 수준을 측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네트워크의 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우리나라의 경찰 행정이 脫警察化(Entpolizeilichung)를 극복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기능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찰행정은 1948년 創警때부터 2차대전

후 독일과 일본의 ‘脫경찰화’를 덩달아서 모방함으로써 형식적 의미의 경

찰 기능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그러나,현대의 복잡한 위험사회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국가 공공안녕을 유지하는데에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명백하고 현존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에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법집행의 한계를 안고 있다.이러한 경찰 조

직이나 작용법상의 한계로 인한 구조적 모순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적인 접

근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앞의 두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통합센터 사례는

현재의 치안시스템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성과를 네트워크 거버넌스 양식

을 통해 달성하고 있다.기관간 협력체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사

각지대를 최소화한 것이다.경찰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줄여줌으로

써 예방 기능 영역을 늘려준 것이다.경찰대학생의 학습봉사 사례는 기관

간 협력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찰기능과 관계없어 보이는 저소득층 자

녀 교육복지의 새 틀을 제공하였다.교육복지 영역에 경찰교육기관이 한 발

을 내딛음으로 인하여 경찰이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그 연장선상

에서 사회 갈등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그로 인한 범인성 환경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사회갈등 요인의 관리에 경찰이

기여함으로써 과도하게 脫경찰화된 경찰 업무영역을 실질적 경찰업무의

영역으로 넓혀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경찰청이 「미래비전 2015」에

서 제시하고 있는 ‘2015인정받는 경찰’,‘2020년 사랑받는 경찰’,‘2030년

존경받는 경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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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통해 다양한 경찰업무영역의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

넷째,가칭 「협약행정의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협약행정의 법

률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협약행정에 의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양식이 널

리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협약행정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법률적 근거가 충분할수록 협약행

정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왜냐하면,정부 관료들은 법령에 의한 행정

에 익숙하여 법적 근거가 모호한 사안은 좀처럼 추진하지 않으려하고 개

괄적 내용이라도 근거법률이 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

입하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법률에 협약행정의 목적,개념,지원 사

항 등을 명시한다면 담당 관료들이 정책추진에 있어서 협약에 의한 양식

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일각

에서는 협약행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거법률이 없는 것이 오히

려 좋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정부기관간 협약행정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는 근거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즉,협약행정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구체적인 절차,협약행정의 효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준,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

제3절 이론적 기여 및 시사점

첫째,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실천양식으로 ‘협약행정’의 개념을 제시하였

다.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수단 등에 이르기까지 참여 파트너간의 의견의

일치를 문서로 ‘협약(agreement)’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정책을 추진

하는 행정을 ‘협약행정(governanceonagreement,이하 GOA로 약칭)’이라

고 정의하고자 한다.협약행정(GOA)은 협약의 형식을 거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실천하는 대안적 국정운영양식이다.협약은 상호간의 이해의

정도에서 서로를 구속하는 의무까지 포함한다.협약은 공공정책의 수행과

정에서 계층제의 지시명령으로 일사분란하게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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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그것은 비정형적인 경찰작용이며 협력적인 비

정형적 경찰작용이다(김성주,2009).협약은 정책실천안을 명시적으로 약정

하는 것이며,명시적 약정은 대안적 국정운영양식의 법치주의적 요청에 근

접하게 됨으로써 법적 책임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이론

(異論)이 적다.협약은 당자자 간에 이해의 일치에 의한 합의를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합의의 실익이 없으면 합의를 파기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합의에 의해서 그 유효기간을 정하였으므로 합의를 통하여 신축적으

로 정책집행 양식을 바꿀 여지가 큰 것이다.‘협약행정’의 영문 번역어를

‘governance’로 한 것은 협약을 통해 새로운 국정운영을 실천하는 개념이

기 때문이다.이같은 측면에서도 협약은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임을 알 수 있다.

그간 학계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개념,실천 사례 분석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으나 ‘협약행정’이라는 구체적 실천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사례는 ‘협약’으로 시작하였고 그 제도

화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협약행정의 형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자치법 등에서 협력행정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기관간 협의,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근거를 규정(지방자치법 제147조,제152조 등)하고 있으

나,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법률은 많

지 않다.두 사례가 채택하고 있는 기관간 공법상 계약 개념인 ‘협약’은 복

잡한 현대국가에서 정책수행의 새로운 활력소이다.사인간 동업계약과 유

사한 기관간 협약은 목적과 기간이 명시되어 관료제가 안고 있는 경직성

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제이다.사례분석의 모델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

이 법제화의 수준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주요 성공요인이었다.그런데 협

약행정의 근거 규정이 몇몇 개별법률에만 규정되어 있고 일반법이 없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기본 개념이 이런 법률의 고정관념을 벗고 틈새를 메

우는 것인데 무슨 일반법이 필요하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기관간 협약에

있어서 최소한의 일반법이 제정되어 있으면 보다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협

약행정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네트워크 거버넌스

적 접근에 의한 새 국정운영양식이 제도화 수준에 이르려면 책임성,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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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당성 등이 보장되는 장치로 고양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법규범적

요소와 결합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협약행정’의 양식이 적절한 회

계감사,감시․감독 장치와 건강한 사법제도와 연계될 때 좋은 거버넌스로

발전될 수 있음을 우리 행정의 사례에서 수없이 보여주고 있다.

둘째,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학계와 정

치․행정학계가 공동연구를 해야 한다.공동연구를 해야 할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네트워크 시스템은 시스템의 가동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그로 인한 손실․손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체

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시스템의 지속 운영이 난관에 처할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거버넌스적 접근에 대하여 각계에서 자신이 없어 하는 요인

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책임성(accountability)확보 문제임을 본 연구에서

도 여러번 기술하였다.그런데 정치학적 또는 행정학적 접근만으로는 구체

적 인과관계,구성요건 등을 다루는 법적 책임,배상․보상 책임 등을 다

루기는 어렵다.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2009년 9월 18일 서울법대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한 특강을 비롯하여 학계 인사들을 접촉할 때마다

언급하였다.공법학계,행정학계는 물론이고 회계법인의 회계사들과도 논

의한 결과 모두 공감하였다.회계법인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독지가와 자원봉사자,시민단체의

네트워킹에 의해서 유지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이 더욱 건강하게 발전되

고 있다고 한다.법학계,정치행정학계,법조계,그리고 회계학계와의 공동

연구가 새로운 국정운영양식의 제도적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36).

공동연구를 해야 할 또다른 이유는 ‘협약행정(GOA)’의 법적 성격을 최

대한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네트워크 거버넌스 양식들이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들이지만 민주주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기본틀

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본 연구의 사례들은 기관간 협약을 근간으로

36)공법학계의 박정훈․한견우 교수,삼일회계법인 관계자,거버넌스 연구 정치행정가들이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일부에서는 공동학술대회 등도 구체적으로 계획하겠다

고 하였다.본 연구자는 서울법대 대학원생,경찰대학생,항공대생,공주대생,총경․경

정․경감급 직무과정 교육생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접근의 필

요성을 설명하였고 그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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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으로 법적 성격을 규정할 수 있고 그에 따

라 법률의 법규 창조력,법률의 우위 및 법률의 유보와 같은 법치행정의

기본원칙과 충돌될 여지가 거의 없다.그러나 협약행정은 공법상 계약 개

념의 행정형식뿐만 아니라 그것과 또다른 유형의 비정형적 행정작용을 포

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37).‘협

약행정’이 협력적 비정형적인 행정작용이라고 하더라도 협력행위로 인해

정책집행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면 협력체제의 존속은 어려운 것이다.법적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의 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도는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네트워크 거버넌스

의 이러한 약점을 최대한 보강하기 위해서 관련 학계의 공동연구는 절실

한 것이다.정부조직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한해서 민

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

하여 정부와 민간 주체 사이에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는 규정이다.이와 같은 실정법적인 다양한 제한과 ‘협약행

정’의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학계간 공동연구를 통해

서 그 답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7)‘협약 행정(GOA)’은 권력적 요소가 약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아

도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김성주,2009),행정유보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한견우

교수(2009)에 의하면 ‘행정유보는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

율할 수 있는 행정의 고유한 영역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이것이 곧 법률유보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법률유보원칙 아래서도 공백으로 남게되는 영역은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규범적 규율을 할 수 있다.따라서 법률유보와 행정유보는 서로 보충적 관

계에 있으나,행정유보는 일반적으로 확대적용될 수는 없으나 그 영역에 있어서 한정적

으로 인정될 뿐이다.예컨대,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자치행정기관의 독자적 규율,행정

기관이 행하는 법령대위적(법령보완적)행정규칙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하여 ‘협약행

정’을 법치주의 영역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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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민

이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특히,대민

경찰업무수행에 있어서 주민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갈등의 사전조정과

협력행정수행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주민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협력과 참여를 통한 ‘경

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학문적 연구입니

다.보다 구체적으로는,경찰행정의 대민업무수행에 있어서 이해관계당사자들

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틀을 만드는데 필요한 다양

한 요건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연구가 학술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조사결과는 순수한 통계목적으로만 활용되

며 응답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쁜 일정중에 대단히 송구스러우나 협조해 주시면 본 연구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009년 9월

국립경찰대학교 학장 김정식 드림

문의처:02-745-4171

부록 1:‘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연구’를

위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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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래의 질문은 ‘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구측을 위해서

갗추어야 할 구성요건들에 관한 것입니다.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

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제반 조건들이 잘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이 연구는 ‘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구축에 관한 구성

조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표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방법(AHP:Analytic

HierarchyProcess)기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성공적인 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여러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러한 조건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다음의 척도에 따라 점수로 부여

하여 주십시오.

<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척도 >

척  도 정  의 설  명

1 동등하게 중요 두 개의 요소가 상위 목표에 비추어 동등하게 중요

3 약간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더 중요

5 강하게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강하게 중요

7 명백하게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강하고도 명백하게 중요

9 극단적으로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와 비교가 안될 만큼 절대적으로 중요

 2, 4,

6, 8
위 값들의 중간 값 1, 3, 5, 7, 9 척도의 중간 값으로 이용

<설문과 응답의 예시>

문항 평가부문 중 요        동 등 ➜ 중 요 평가부문

1 중소기업지원 98765432 1 23456789 대기업 지원

귀하가 만약 정부의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기업지원을 해 주는 정책의 중

요도를 평가한다고 하는 경우,‘중소기업 지원’을 ‘대기업지원’보다 더 중요

하게 여기며 동시에 그 상대적 중요성의 정도를 ‘강하게 중요’하게 생각한

다면 ‘중소기업지원’의 방향으로 5번을 진하게 표시 또는 5번 위에 동그라

미 표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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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원과 지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이를 미리

참고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1> 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평가 기준의 설정

차원 지표 내용

네트워크 

주체적 측면

네트워크의 관리주체

네트워크의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즉 많

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경우 누가 네

트워크 주체가 될 것인가를 선정하는 것 

및 기타 관리주체의 역할에 관한 문제

네트워크 참여자 범위
네트워크에 포함시킬 참여자의 대상과 범

위와 관련한 문제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사회자본 수준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상호 신뢰수준, 공동

체 의식, 개인주의 보다는 사회전체적인 시

각에서 문제해결을 할려는 태도 등

네트워크 

구조적 측면

네트워크 구조의 형태

네트워크내의 참여자간 구조형태가 집중형

인가, 분산형인가 하는 문제. 즉, 구조형태

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

네트워크 작동장치의 

법규정화 정도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데 관련되는 각종 

규정들을  잘 정비해야 하는가의 문제

네트워크 

운영적 측면

정책대상의 범위

경찰행정업무를 네트워크 체제로 해결할려

고 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과연 적절한지 

하는 정책의 범위설정 문제

책임성 보장장치

네트워크내의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잘못된 문제가 발생할 경

우 이에 대한 책임성 보장장치 문제

참여방법

참여자들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된 문제 (예: 단순한 의견개진인지, 아

니면 위원회등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결정

권을 가지게 하는 지 등)

참여단계
정책과정의 어느 단계 (예: 의제설정단계인

지, 아니면 집행단계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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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계층적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 <그림 1>과 같음.

<그림 1>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조건에 대한 체계도

1.평가기준 간 중요도 분석

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평가기준별 중요도에 관한 설

문입니다.

주의 !!!

만일 A가 B보다 중요하고,B가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셨을 경우,

당연히 A는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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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는 숫자를 진하게 표시하던지 또는 수자 위에 동그라미 표시

를 해 주시기 바람니다.

1)경찰행정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의 차원간 평가기준

두 개의 기준들을 비교해 가면서 경찰행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시

어느 쪽을 얼마만큼 더 중요시해야 할지 표시해 주시기 바람니다.

문항 평가부문 중 요        동 등      ➜ 중 요 평가부문

1
네트워크의 

주체적 측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네트워크의 구조적 

측면

2
네트워크의 

주체적 측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네트워크의 운영적 

측면

3
네트워크의 

구조적 측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네트워크의 운영적 

측면

2)경찰행정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차원별 지표간 평가기준

(1)네트워크의 주체적 측면

문항 평가기준 중 요        동 등      ➜ 중 요 평가기준

1-①
네트워크의 

관리주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네트워크의 

참여자 범위

1-�
네트워크의 

관리주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참여자간 

사회자본수준

1-�
네트워크의 

참여자 범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참여자간 

사회자본수준

(2)네트워크의 구조적 측면

문항 평가기준 중 요        동 등      ➜ 중 요 평가기준

2-①
네트워크 

구조의 형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네트워크 

작동장치의 

범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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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네트워크의 운영적 측면

문항 평가기준 중 요        동 등      ➜ 중 요 평가기준

3-①
거버넌스 

정책대상의 범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책임성 

보장장치

3-②
거버넌스 

정책대상의 범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참여방법

3-③
거버넌스 

정책대상의 범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참여단계

3-� 책임성 보장장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참여방법

3-� 책임성 보장장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참여단계

3-� 참여방법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참여단계

2.개인적 배경

다음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괄호안에 번호기입 혹은 해당되는 항목에 ü해

주시기 바람니다.

1)귀하의 소속은? ( )

(1)교수 또는 연구원,(2)경찰 공무원, (3)단체소속 회원, (4)일반

주민,(5)기타 ( )

2.귀하의 성별은?( )

1)남, 2)여

3.귀하의 연령은?( )

1)20대,2)30대,3)40대,4)50대,5)60대 이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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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경찰대학경찰대학․․경기도경기도 가정학습가정학습 무한돌봄무한돌봄 프로젝트프로젝트 협약서협약서경찰대학․경기도 가정학습 무한돌봄 프로젝트 협약서

경찰대학과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지도와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찰대학․경기도 무한돌봄 학습봉사 프로젝트

운영에 관련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경기도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지도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찰대학․경기도 가정학습 무한돌봄 프로젝트 운영

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 명칭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명칭은 경찰대학․경기도 가정

학습 무한돌봄 프로젝트라고 한다.

제3조 협력 내용 :경찰대학과 경기도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성

공적인 경찰대학․경기도 무한돌봄 학습봉사 프로젝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 학생 중 학습 도움을 받을 학생을 경찰대학에

통보하고,멘토 학생의 교통편의,학습 장소,부대 비용을 지원한다.

2.경찰대학에서는 대학생 멘토를 모집․선발․관리하며,학습 도움을

받을 학생을 선발하여 학습지도를 담당한다.

제4조 기타사항 :본 협약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

해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효력발생 :본 협약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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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sis originated from the researcher's recognition thatthe

currentbureaucratic system ofKorean governmentcannotprovide

effective public service in a proper manner when it comes to

conductingpublicpolicy.Inthe1980s,suchasocialcontextgaverise

to the emergence ofgovernance as an alternative pattern ofrule

againsthieraticalbureaucracyinthewesternworld.GiventhatKorean

NationalPolicehavealsoencounteredalotoflimitationsindelivering

a successfulpolicing service with theirbureaucratic red tape,the

researchprimarily attemptstodealwiththefourpointsasfollows,

noticeablybyapplyingtheconceptofnetworkgovernance;first,the

studysuggestspracticalandviablemodelsofnetworkgovernancefor

thePoliceService.Second,itanalyzesand prioritiescoreelements,

which areconsidered asvitalforthemodels'successfuloperation.

Third,itanalyzesmorphologicalcharacteristicsofthenetworkasa

governancestructure.Finally,itsuggestssomeimplicationsfortheory

and policy,obtained from analysis of two 'GOA(Governanc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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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cases:'Cheonan & Asan's Unified ControlCentre for

PublicSafety'and'Teaching VolunteerProgramsofKoreaNational

PoliceUniversityStudents'.

Forthis,the thesis basically employs literature review,Analytic

Hierarchy Process,and caseanalysis.Through thisprocess,ithas

finallydrawnthefourconclusionsasfollows:first,intermsofthe

network subject,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a leader.Especially,

people with strong beliefs and revolutionary leadership and social

capitalarethekeytosuccessofpublicadministrationthroughnetwork

governance.Second,from thestructureperspective,networkgovernance

shouldbedecentralizedovertime,andrelevantlaw articlesneedtobe

wellorganised.Third,asfarasanoperationisconcerned,thescopeof

policeadministrationneedstobemorewidened.Furthermore,greater

accountabilityisrequiredfornetworkactors.Inaddition,themeansof

their participation should be more diversified. Finally,from the

viewpointofoutcomes,theresearchshowsgoodexamplesofGOA,and

this new GOA approach can be anotheralternative to overcoming

administrativejurisdictionism.Noticeably,thisnew networkgovernance

presentsapossibilityofestablishinganew policingparadigm,where

network actorsincluding thepoliceand thelocalgovernmentscan

fosterawin-winsituationbytappingintootheractors'personneland

resourcesinterchangeably.

Basedontheconclusions,theresearchproposespolicyimplications

as follows;first,inter-agency networking shows a possibility of

improving effectiveness concerning developmentand enforcementof

publicpolicy.Moreover,suchinter-agencynetworkingcanplayavital

roleinovercoming aphenomenonthatpublicpolicygoalsmightbe

distortedwhenstreet-levelbureaucratsgetdeeplystuckinbureaucratic

behaviorsandstructures.Second,thetwoGOA casesgiveanimpe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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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henetworkingprocessitself.Forthisreason,theiroutcomesand

levelsaregreatlyameliorated,especiallywhencomparedwiththeintial

stage.Third,they clearly show that inter-agency networking by

mutualagreementcancreateanew routetosurmountthephenomenon

of'de-policing(Entpolizeilichung)',furtherleadingtotherestorationof

thebasicmission,forwhichthepoliceexististopreventcrimeand

disorder.Itisfinallysuggestedthatthelegislationshouldprovidea

basisofGOA,forinstance,by passing,whatwecall,an Actof

Supportfor'GovernanceonAgreement'.

Thethesis newly defines 'Governance on Agreement'as a new

network governance,in which network actors decide which public

policy they should takeorhow they can conducttheirpoliciesby

means ofa memorandum ofagreement.Particularly,itproposes a

feasibleandpracticalmodelofnetworkgovernancebythetwoGOA

instances.InordertoenhancethelevelofGOA institutionalizationasa

new modelofnetworkgovernance,moreinter-disciplinaryresearchneeds

tobecarriedoutinpartnershipwithLaw,Politics,Accounting,etc.In

thend,theresearcherbelievesthatalloftheseinterdisciplinaryefforts

cancontributetonotonlyfindingoutlegalcharacteristicsofGOA but

alsosecuringitsaccountabilityandlegitimacy.

Keyword: Governance, Network Governance, Governance on

Agreement,De-policing(Entpolizeilichung),Alternative

Patternof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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